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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환경의 격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급여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국외 주거급여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단순히 현재의 제도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형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국외 사례 연구와 OECD 주요국의 정책 

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독일, 핀란드, 미국 같은 주요 국가의 

주거급여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와 연구진의 노력이 더해졌다. 

특히 주거급여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 점은 이번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는 

데 이 보고서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 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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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개편하면서 개별 

급여로 독립, 시행된 이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타 

급여와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주거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급여의 현재 제도의 위상을 고찰해볼 시기에 와 있다. 기존의 주거급여 

관련 선행연구는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의 정당성과 효과성, 예산 

규모 추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국내 주거급여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은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국외 제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 내용은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 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OECD 등 국제적인 주거급여 제도의 흐름 및 현황, 쟁점 파악, 

주요 국가의 주거비 지원 제도의 흐름 및 현황, 쟁점 파악, 한국의 주거

급여 위상 재정립과 관련한 개선 방안 제안으로 구성된다. 

주거급여 역할의 중요성 및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군집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독일, 미국, 핀란드를 분석 국가로 선정하였으며, 

외국의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각 국가의 관련 제도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해 공공부조의 틀을 넘어선 (포함한) 주거비 경감 차원의 제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또한 정책적 기여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비 지원 제도의 거시적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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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Ⅱ. 주요 연구 결과

  1.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 현황과 쟁점 

먼저,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가 구축되는 과정을 본 연구의 배경으로서 

살펴보고, 현 제도의 근거법, 지급 원칙과 운영 원리를 분석하였다. 주거

급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국내 주거급여에 대한 연구와 국외 주거

급여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종합한 쟁점으로, 큰 틀에서 보면 주거급여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 도출된 제도라는 법적 설명과는 다르게 ① 최저생계 보장(공공

부조) 및 주거권 보장(주거비 지원)이라는 두 가지 보장이 혼재되어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지급 원칙과 운영 원리에 대해, 대상자 선정, 

물리적 보장 수준, 주거비 보장 수준으로 항목을 나누어, 각 항목별 해당 

원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 과정의 세부 쟁점도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

하여 주요 국가의 제도 분석에 필요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분석 틀의 

항목은 제도 배경,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운영 및 평가로 구성하였다. 

  2. 비교 국가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먼저,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 성격과 더불어 최근의 동향 및 레짐

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복지국가 레짐론과 일정한 

조응 관계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으로 구축된 주택 레짐론이 최근 

공공임대주택 쇠퇴와 더불어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주거급여라는 

현금성 주거지원 정책은 시장주의와의 친화적 성격과 소득보장이라는 



요약 3

이중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급여를 복지국가 레짐론이나 주택 

레짐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OECD 데이터에 대한 기술분석을 통하여 주거급여의 세계적인 

동향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명칭, GDP 비율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외 주거

급여 자격 요건(소득 기준 포함 여부), 주택 조건(자가 및 사회주택 포함 

여부), 운영 수준(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비 항목(주거 유지비 포함 여부), 

지급 방식(현금 또는 바우처), 지불 방법(임대인 또는 임차인), 권리성 유무, 

취약계층 우선할당 여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정책에 따른 OECD 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OECD 적정주거 데이터베이스)

에서 ① 주택수당에 대한 GDP 지출 규모, ② 주택수당의 수급률, ③ 급여 

수준, ④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GDP 지출 규모, ⑤ 공급량을 주요 지표로 

추출하였고, OECD 주요국의 주거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집의 개수는 4개로 한정되었다. ①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높은 유형으로, 여기에는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주로 포함되었다. ②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정도가 평균 수준인 유형에는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가 포함되었고, 

③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은 낮지만 주택수당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은 유형(리투아니아, 폴란드, 한국 등)과 ④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정도도 낮고 주택수당의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미국, 슬로

베니아, 포르투갈, 호주 등)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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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개국의 주거급여 분석(독일, 핀란드, 미국) 

가. 주거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현황

주거급여의 도입에는 세 국가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세 국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부족을 공통으로 

경험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대응하였으나, 주택의 절대량 

부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에 재정적 부담 및 빈곤 집중 등의 부작용

으로 주거급여를 도입하는 흐름을 보였다.

나. 주거급여 정책의 성격 

독일과 프랑스는 다층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가져, 주거급여는 공공

부조로 대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격이 있다. 미국은 극빈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으로 독일과 핀란드는 공통적으로 공공부조제도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즉 독일은 근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는 사회부조제도, 근로 능력자를 

대상으로는 시민수당을 받기 전에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주거급여가 기능한다. 핀란드는 주거급여 등 각종 수당을 신청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공공부조를 받는다. 미국은 사회부조

제도와의 관계가 미약하다.

한편, 공공임대주택과의 관계를 보면,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어 주택바우처와 공공임대주택이 대체 관계임이 명확히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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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주거점유 유형은 3개국이 모두 상이하다. 독일은 자가, 임차 모두 포함

하며 공공임대도 포함된다. 미국은 오직 민간임대만 대상이며, 자가와 공공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핀란드는 일반주거급여는 원래 자가가 포함

되었으나 2024년 12월 31일 이후 중지된다. 연금수급자 주거급여는 자가 

주택까지 포함하며 시설 생활자까지도 지원이 된다. 사회주택은 두 주거

급여 모두 포함된다. 독일은 자가 주택도 포함되며 주거관리비용이 지원

된다. 또한 주거 수준에 대한 기준은 미국에만 있으며, 독일이나 핀란드는 

최저주거기준이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자산 기준은 독일과 

핀란드에는 없으며 미국은 수급 조건에 일부 반영된다. 소득 기준은 독일은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기준이며, 미국은 극빈층에 해당한다. 핀란드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이 산식에 의해 계산되어 나오며, 자산 기준은 없다. 

라. 임대료 기준 및 지원 수준 

임대료 등급을 살펴보면, 독일은 지자체 임대료 수준이 전국 평균에서 

백분율로 벗어난 정도에 따른다. 미국은 지역 내 임대료의 하위 40% 수준

이며, 핀란드는 전국을 4개 구역(일반주거급여) 및 3개 구역(연금수급자

주거급여)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거 유형별 최대 인정주거비용을 설정한다. 

핀란드는 특히 주거 유형별로 포함되는 비용이 다르다는 특징도 있다. 

주거급여 항목은 독일과 핀란드는 모두 임차료 외에 난방비도 지원한다. 

핀란드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비도 지원한다. 또한 독일은 난방

비와는 별도로 ‘기후보호요소’라는 항목이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밖에 주거비 과부담 기준이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RIR = 



6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30%는 자기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 제도의 운영 주체

제도의 운영 주체는 세 국가 모두 상이하다. 먼저, 중앙정부의 부처는, 

독일과 미국은 국토부, 핀란드는 사회보험청이 담당한다. 예산은, 독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담당하지만 미국과 핀란드는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한편, 접수 및 업무는, 독일은 지자체 및 지역에 설치된 

주거급여 사무소, 미국은 지자체의 공공주택청, 핀란드는 사회보험청이 

담당한다. 

Ⅲ.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 

주거급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주거급여의 생계비 보장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한 뒤, 

생계비 보장 차원과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1. 생계비 보장 관점에서 주거급여의 방향성 

생계비 보장 관점에서의 방향성으로, 빈곤 대응(공공부조)과 빈곤 예방

(수당적 제도)의 통합제도라는 인식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외 

사례로 조사한 3국은 주거급여가 공공부조/공공부조 예방으로 그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의 주거급여는 빈곤의 대응(공공부조)뿐 

아니라 빈곤의 예방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절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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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주거급여는, 절충적인 형태이지만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공공부조뿐 아니라 빈곤 예방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방향

으로 확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확대하는 것

이다. 현 정부에서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 빈곤

율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적 기능까지 포함하는 중층적 

제도의 역할을 고민한다면 이에 구애받지 않고 대상자 폭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의 빈곤 예방적 접근은 다른 사회보험

이나 수당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주거급여의 방향성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주거급여의 방향성은, 최저주거의 보장 측면에

서의 방향성과 주거비 과부담 방지를 위한 방향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최저주거의 보장 측면에서는, 주거권은 최저주거기준의 보장 여부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①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개선 및 단계적 적용 

의무화 ② 자가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

기준의 대폭적인 개선, 기준의 강제적 적용을 점진적 적용으로 수정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시의성 있는 임차료 반영,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및 수선유지의 별도 제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주거비 과부담 방지를 

위한 방향성에서는 RIR이 구체적으로 제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주거

급여의 주요 목표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과의 관계성에서 공공임대의 대체 성격이 강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가 주거

급여 자격 조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중복 수혜가 가능한 현재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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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3. 그 외 쟁점 사항과 방향성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주거비 범위 확대와 에너지 비용 지원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지원 항목을 임대료에 국한하지 않음을 제시하면서 주거급여는 

임대료뿐 아니라 그 외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

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너지 비용까지 주거비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되 에너지바우처가 명실상부한 공공부조적 성격을 

갖기 위해 에너지 기본법 같은 기본 법안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 외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제도적 노력,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통합 및 미혼 청년까지 대상에 포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주거급여, 국외 사례 연구, 주거정책,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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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급여는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생계보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른 지출 

항목에 비해 부담이 큰 주거비를 경감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또한 주거지원의 관점에서도 공공임

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거급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를 개편하면서 개별 급여로 독립, 시행된 이후라 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9년에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되었을 당시 주거급여는 지급 항목으로 존재하였지만,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최저생계비에 명목상으로 포함되었을 뿐

이었다. 그러다 201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4개의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로 분리, 개편된 이후에 주거급여는 독립적인 자격 기준 

및 지원 기준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5년 이후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수준이 향상되는 

등 크게 개선되어 왔다. 먼저, 수급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중위소득 기준은 2015년 43%에서 2024년 48%로 높아졌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2021년) 등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5년 말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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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0만 가구에서 2024년에는 127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비율은 4.1%에서 6.2%로 확대되었다(이길제, 2024, pp.15-16). 

또한 급여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임차급여의 월평균 지급액은 

2015년 말 10.8만 원에서 2022년 8월 기준 17.9만 원으로 약 7.1만 원 

증가하였다(이길제, 2024, p. 19).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한도도 2018년 

8%, 2020년 21% 인상되는 등 지급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대상자 확대와 지급 수준 향상의 성과로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차료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있는 등(강미나 외, 2022),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주거급여 제도가 대상자 확대 및 

지급 수준의 향상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 위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먼저 주거급여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주거

급여가 공공부조로서 기능할 것인가, 주거 문제에 대응하는 고유의 제도적 

성격을 강화할 것인가, 즉 다층적 주거비 제도 설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 주거비 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중앙

정부뿐에서 한시적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을 한 바 있어,1) 연령별 또는 

시기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주거급여와 타 주거지원 제도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1)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차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신
청 기간은 제1차 2022년 8월∼2023년 8월, 제2차 2024∼2025년이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
0% 이하,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규모
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이었다(국토교통부, 2024a).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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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제도로는 주거급여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수리 등 주택

개조사업, 대출 등 금융지원 등이 있다. 각 제도들은 나름의 대상 기준으로 

주거 공급, 주거비 완화, 주거 환경 개선, 보증금 지원 및 자가 촉진 이라는 

특정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주거 제도의 목표, 집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정합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거급여 관련 선행연구는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의 

정당성과 효과성, 예산 규모 추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특히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매년 주거급여 현황 및 효과성 검증,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길제 외, 2023 등). 그러나 이러한 국내 

연구는 공공부조 제도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큰 

틀에서 주거급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주거비 지원 제도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국내 주거급여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거

급여의 대상자, 지급 수준의 결정, 집행 과정 등 일반적인 운영 방식과 

더불어, 그 근거가 될 정책 목표,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또는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핌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주거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OECD, 2024). 주거급여 제도는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발전해 온 것인 만큼, 최근의 주거비 지원 제도의 

확대와 관련된 배경적 내용도 분석에 포함하여, 시기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별 현 제도의 구축 과정 및 현재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요약하면, 주거급여 제도가 성숙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양적 확장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요 외국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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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

에서 제도 목표 및 타 제도와의 관계성 재확립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 및 

정책의 정합성을 더 높일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국외 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주거급여 제도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한다. 

둘째, OECD 등 국제적인 주거급여 제도의 흐름 및 현황, 쟁점을 파악 

파악한다. 

셋째, 주요 국가별 주거비 지원 제도의 흐름 및 현황, 쟁점을 파악한다. 

넷째, 이상을 종합하여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분석 대상 국가는 복지국가 레짐 및 주거급여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독일, 미국, 핀란드로 선정하였다. 복지국가 레짐과 주거급여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효용성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다(Kemp, 2007a).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레짐은 사전적으로 분석 국가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분석 틀임을 감안하였다. 다만 분석 과정이나 결과는 레짐

론에 제한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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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주거 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가 선정, 국가별 공통 조사 항목 및 고유 항목을 추출한 다음, 주로 

문헌 연구에 기초하여 각 항목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3회에 걸쳐 주거급여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와 화상, 서면, 

대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인 기여는 각 국가의 관련 제도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해 공공부조의 틀을 넘어선 (포함한) 주거비 경감 차원의 제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특히 주거급여가 최저 수준 보장을 

넘어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론적이며 보편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비 지원 제도의 거시적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그간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의 정당성, 그리고 관련된 예산 규모 추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거시적 방향성 및 이를 뒷받침할 연구의 축적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거급여의 제도 확대를 벗어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구의 성격으로 국외 주요 국가들의 주거급여 제도를 심층

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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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구성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과 구성을 소개

하며, 그 이하의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주거급여에 대한 분석으로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와 

현황,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 고찰을 한다. 

제3장에서는 비교국가 관점에서 주거급여를 OECD 데이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주거급여 관련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바탕으로, OECD에서 취합한 주거급여 관련 지표 등을 통해 OECD 국가의 

주거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주거정책의 현황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하여 살펴본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각 국가별 세부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진이 

논의하여 분석 항목을 도출하고, 문헌 연구 고찰 및 주거급여 포럼 논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국가별 제도 내용을 서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이상을 종합하여 국외 주거급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한국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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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장 구성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 문제 제기 

○ 연구 목적

○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연구 구성 

제2장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 현황과 쟁점

○ 주거급여 변화와 제도 구성

○ 주거급여 주요 선행연구 고찰 
문헌 연구

제3장 비교 국가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OECD를 중심으로 

○ 주거급여의 역사적 배경 및 흐름 

○ OECD 국가의 주거급여 현황 

○ OECD 국가의 유형화

문헌 연구

양적 분석 

제4장 독일

제5장 핀란드

제6장 미국 

○ 주거급여 제도의 배경

○ 주거급여 정책의 성격

○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 수준 

○ 주거급여 운영 및 평가 

○ 쟁점 및 시사점 

문헌 연구

제7장 결론 
○ 각 국가의 쟁점 및 전망 

○ 한국에의 시사점  
문헌 연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한국 주거급여 발전과정 및 쟁점

제1절 주거급여의 변화와 제도 구성 

제2절 주거급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소결 및 분석틀 





이번 장에서는 한국 주거급여의 주요 변화 내용과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서, 한국 주거급여의 쟁점을 도출해본다. 먼저 제1절에서는 주거급여

가 변화해온 주요 내용 및 현재 주거급여 제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제도의 쟁점 사항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연구주제의 대상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에 대해 수행한다. 

제3절에서는 이상을 바탕으로 국외 제도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1절 주거급여의 변화와 제도 구성 

주거에 대한 현금급여가 명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하며, 2015년 이른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생계급여와 대상자 자격이 별도로 구분되고, 제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주거급여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하며 주거 상향 유도를 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재 주거급여 제도에 이르기까지 주요 변화 사항을 살펴보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현 제도를 규정하는 각종 원리와 이에 따른 제도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현 제도의 쟁점 및 향후 국외 사례를 살펴볼 때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한국 주거급여 발전과정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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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급여 제도의 변화 과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주거급여 신설(1999년) 

주거에 대한 현금급여가 명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보호’ 개념에서 ‘권리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급여 항목 중 ‘주거급여’를 

신설한 것이다. 그 내용은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수급

품으로 정의되었다. 이것이 ‘주거급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주거급여 신설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대상자 구분 폐지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실시) 

○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2002년까지 유지) 

급여 수준

○ 생계급여: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 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중고생 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
되 근로 능력자는 자활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
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 없음 
○ 근로 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료: 보건복지부. (20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2.를 연구진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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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거급여가 도입은 되었으나 지원 수준과 대상자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주거도 기본적인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는 의의가 있었다. 

또한 주거급여라는 항목의 신설은 주거의 최저보장 수준이 부재한 상황

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서종균, 2000). 

나. 가구 수별 정액 지급(2000년∼2008년)

주거급여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개로 

대상자를 설정하지도 않았으며, 별도의 지급액 설정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급 수준은 가구 수에 따른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주거급여의 구성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와 그렇지 않은 주거급여로 

이루어졌다. 이 양자의 합계는 최저주거비를 이루며, 생계급여와 생계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급여를 합한 액수가 수급자의 보장 액수가 

되었다. 자가가구는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 70%, 현물급여 30%로 실시

하였다. 이때 현물급여는 ‘집수리 도우미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였다(보건

복지부, 2002.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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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거급여 보장 수준 및 방법(2000∼2008년) 

항목 주요 내용

보장 수준 
및 방법 

○ 보층 급여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및 최저주거비가 보장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타지원액) – 가구 소득 평가액 

임차가구 

○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

39,010 82,979 112,644 152,005 165,310 193,343

주거급여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53,000

계 (최저주거비) 67,010 110,979 152,644 192,005 218,310 246,343

자가가구 

○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지급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53,000

현금급여 20,000 20,000 28,000 28,000 37,000 37,000

현물급여 8,000 8,000 12,000 12,000 16,000 16,000

자료: 보건복지부. (20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105-106.

다. 정액 지급에서 정률 지급으로 전환(2008년∼2014년) 

2008년부터 주거급여액은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합한 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액수로 정해졌다. 즉, 기존의 정액에서 정률로 급여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구별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

액을 제한 액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되는데, 이 중 액수의 

20.6%가 주거급여액의 명목으로 받게 되었다. 한편, 자가가구는 수급자

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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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거급여 보장 수준 및 방법(2008∼2014년) 

항목 주요 내용

보장 수준 
및 방법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 = (422,180원(현금급여 기준) - 150,000 = 

272,180(생계급여: 216,111 주거급여: 56,069)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9.4%) (20.6%)     (100%) 

임차가구 

○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액수의 20.6%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735

타 지원액(B) 82,164 139,901 180,983 222,065 263,147 304,229

현금급여 기준
(C=A-B)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주거급여액(D)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생계급여액
(E=C-D) 

335,198 2,570,742 738,341 905,941 1,073,540 1,241,139

자가가구 

○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현물급여 9,000 14,000 19,000 23,000 27,000 31,000 36,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p.155-156.

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5년) 

2015년 이후에는 이른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네 가지 급여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 급여별 수급 자격도 분리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래 그림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당시의 내용이다. 기존 통합 급여

체계 내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는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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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수준의 가구는 모든 급여를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급여를 네 가지로 나누고 각 급여별 소득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소득 수준에 맞게 개별 급여로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 5. 

또한 기존에 진행되었던 각 부처들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들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로 통폐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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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 7. 

이렇게 독자성이 강화된 주거급여를 독립적으로 다룰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으며 소관부처도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지급 대상은 기존에는 통합급여 형태로 전체 수급자 선정 기준과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통합되어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 그 외에 전달 및 집행 체계도 

별도의 주택 조사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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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거급여 개편(2015년) 비교표 

구분 종전 주거급여 개편 주거급여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2014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지원 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를 고려하여 지급

○ 주거급여 지원금은 현금급여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참감한 금
액의 22.032%임 

  *현금지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77,968%) + 주거급여
(22.03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최저보장 
수준

(최저주거
기준 반영 

여부)

○ 최저생계비, 현금지급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현금지급 기준 

금액이 최저보장 수준임 

○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
을 상한으로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

급여의 
종류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임차급여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방법 

○ 임차가구: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지급 
○ 자가가구: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임차가구: 전액 현금 지급
- 최저 임차급여: 1만 원

○ 자가가구: 전액 현물 지급
-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원 

전달 및 
집행 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신청접수, 보장 결정 및 
지급

○ 전담 기관: 주택조사(신청 및 확인
조사), 연간 수선계획 수립 등은 보장
기관이 전담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자료: 국토교통부. (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11. 

임차급여 산정 방식도 크게 개편되었다. 예전에는 전체 최저생계비 

내에서 명목상 주거급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편으로 인하여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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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임차급여 산정 방식이 규정되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 산정방식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인지에 따라 상이하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전액을 지원받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액수만큼만 받게 되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넘는 액수의 30%이다. 

이와 같은 임차급여 산정 방식은 2024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2-5> 임차급여 산정 방식(2015년)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금(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률 0.3) × Y)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 환산
액과 월 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 

자료: 국토교통부. (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95.

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2015년∼현재)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주거급여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내 왔다. 이를 지원 대상 확대, 급여 수준 현실화, 주거 상향 유도 

및 제도 운영 내실화(이길제, 2024)2)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이길제. (2024). 주거급여 제도 변화 과정과 개선 과제. 제1차 주거급여 포럼 자료집.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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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기준 개선 

먼저, 선정 기준이 조금씩 상향되어 왔다. 2018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의 

43%까지가 수급 자격이었으나, 2019년 44%, 2020년과 2021년 45%, 

2022년 46%, 2023년 47%로 지원 대상이 조금씩 확장되었다. 2022년에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정부, 2022, p.32). 

또한 선정 기준 관련 중요한 변화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에 폐지

된 것에 선행한 것이다. 그리고 2021년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30세가 넘지 않으면 별도의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

지지 않았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 가구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도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지급 특례는 종료되었다. 사용

대차는 개편 전 무료 임차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지급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금이 아닌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했었다. 그런데 가족 간 거래가 

많고 별도 대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진미윤, 2017)하여,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지급 특례를 폐지하게 되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 규모는 2015년 맞춤형 제도로  개편할 

당시 74.2만 가구에서 2022년 12월 134.5만 가구로 약 2배 가깝게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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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도 변화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가구 규모 변화 추이: 2015∼2023년

자료: 이길제. (2024). 주거급여 제도 변화 과정과 개선 과제. 제1차 주거급여 포럼 자료집.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p. 15. 

2) 급여 수준 현실화

급여 수준도 점차 상향되어 왔다.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로 규정되는데,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

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다. 여기서 기준임대료는 지원이 가능한 임대료 상한을 의미하는

데, 그 수준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 수준으로 3년마다 

계측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계측하여 인상 필요분이 발생하는

데, 기준임대료와 인상 필요분 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인상 필요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간이 지속되기도 하였다(2018∼2021년). 그러다 

2022년부터 100%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간 기준임대료는 꾸준

하게 인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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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의 변화 

구분
목표 기준임대료 대비 전년 대비 

기준임대료 인상률
월평균 

임차급여액 인상 필요분 현실화율 

제1차 
계획 기간 

2018년
인상 필요분 

10%
76% 2.9∼6.6% 인상 13.6(+1.2)

2019년
인상 필요분 

25%
81% 5.9∼9.4% 인상 14.2(+0.6)

2020년
인상 필요분 

50%
90% 7.5∼14.3% 인상 16.1(+1.9)

제2차 
계획 기간 

2021년 -
95%

(4급지 
100%)

3.2∼16.7% 인상 17.3(+1.2) 

2022년 - 100% 0.0∼5.9% 인상 -

2023년 - 100% 0.6∼1.1% 인상 -

제3차 
계획 기간 

2024년
인상 필요분 

15% 
- 3.2∼8.7% 인상 -

자료: 이길제. (2024). 주거급여 제도 변화 과정과 개선 과제. 제1차 주거급여 포럼 자료집.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p. 18. 

그 결과 주거급여의 월평균 지급액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말 

10.8만 원에서 2022년 8월 17.9만 원으로 약 7.1만 원 증가하였다. 

〔그림 2-4〕 임차급여 월평균 지급액 추이(2015년∼2022년) 

자료: 이길제. (2024). 주거급여 제도 변화 과정과 개선 과제. 제1차 주거급여 포럼 자료집.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p. 19. 

한편 자가가구의 수선유지 급여도 수선 한도가 점차 인상되었다. 수선 

한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지원되는데, 2024년 현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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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이다. 이는 

제도 개편 시 각각의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에 비해 약 30% 정도 

상향된 금액이다. 

<표 2-7> 수선유지급여 연도별 수선 한도 추이 

(단위: 만 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2015∼2017년 - 350 650 950

2018년
(전년 대비 8% 이상, 
도서지역 10% 가산)

378 702 1,026

2019년 - 378 702 1,026

2020년∼현재 (전년 대비 21% 인상) 457 849 1,241

자료: 이길제. (2024). 주거급여 제도 변화 과정과 개선 과제. 제1차 주거급여 포럼 자료집.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p. 23. 

3) 주거 상향 유도와 제도 운영 내실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 1순위 입주 자격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자격이 확대되었다.

또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한 임차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함에도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공모 및 LH 지원에 

의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 수요 발굴, 주택 

물색, 이주 정책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2023년 연간 1.5만 호가 지원되었다(이길제, 2024,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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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 주거급여 제도의 원리 및 구성 

아래에서는 현재 주거급여 제도의 원리와 구성 요소를 비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주거급여의 지급 원칙을 중심으로, 이를 근거로 제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다. 

가. 근거법: 공공부조 차원의 제도임을 명시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4b, p. 9).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운영 및 

관리 주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규정하며, 특히 효과적인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사실관계 및 주택 상태 조사 등 급여 실시에 근간이 

되는 주택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거급여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수급권 제도의 근거와 급여의 기본

원칙,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 급여의 종류와 지급 방법 등 기초

생활보장제도 전반의 지원 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 

내용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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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제도적 틀 

자료: 국토교통부. (2024b).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10.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주거급여는 공공부조 지원의 성격도 있으나, 

주거지원의 성격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주거지원 정책과의 관련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주거급여는 수요자 보조에 해당한다. 

<표 2-8>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의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의 5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유형 

수요자 
보조

주거급여
(임차, 자가)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공공임
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 가정 등)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경우,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 (2024b).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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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관점에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급여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제15조 (주거비 보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급여법」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는 최저생계 보장 및 주거권 보장, 이 두 관점이 

교차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제도가 주로 

최저생계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 보장과 관련된 규정들이 다수 활용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급 수준은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하며, 최근 주거 상향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제도적 

틀은 최저생계 보장뿐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라는 관점도 동시에 고려

하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주거급여의 지급 원칙과 운영 원리

2024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에 따르면, 원칙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 2024b, p.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를 주로 인용

하여 따르고 있으나, 일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원칙과 주요 

내용, 근거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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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거급여 제도의 원칙과 근거법 

원칙 주요 내용 근거법

가. 보충 급여
의 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소
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원칙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3조 

나. 최저주거기
준을 감안한 최
저보장 수준 보
장의 원칙 

○ 임차 수급자에 대한 임차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최
저주거기준을 감안하여 설정한 기준임대료임

○ 자가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산정된 주택의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금액임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2조 제6호 

다. 실소요 비
용 지급의 원칙 

○ 임차 수급자는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최대 기준임
대료 수준까지 임차급여를 지급받음

○ 자가 수급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산정된 최대 보수 
범위(경, 중, 대)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개보수 
소요 비용을 근거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음

언급 없음 

라. 형평적 부
담의 원칙 

○ 수급자는 소득 수준과 형평성 있는 부담 원칙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받음 
-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언급 없음 

마. 중복 지원 
불가의 원칙 

○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
여 지급받을 수 없음
- 수선유지급여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

상에 포함

언급 없음 

바.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
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요건 충족 시 
수급권 박탈
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4b).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p. 12-13. 

이 원칙들은 대상자 선정과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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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 기준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2024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인 사람이다. 이 수준은 생계

급여의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보다는 관대한 

기준이며,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보다는 엄격한 기준이다. 

그 외 부가적인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철폐되었으며, 30대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자)이 다른 경우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이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준이 현재 어떤 수준인지,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불명확하다. 

〔그림 2-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최초→2024년 현재)

자료: 국토교통부. (2024b).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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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지원 수준 

주거급여 제도 원칙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거급여 지원 수준과 관련

되어 있다. 

먼저, <표 2-9>에서 “나.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보장 수준 보장의 

원칙”은 주거급여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다.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에서는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실소요 비용을 

지원한다는 뜻이며, 제시되는 기준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라. 형평적 부담의 원칙”은 소득에 따라 받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낸다.이와 같은 원칙이 반영되어 주거급여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먼저,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임대료를 설정한다(원칙 나).3) 다만, 자가가구의 경우 구체

적으로 그 수준을 정하는 일관된 산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한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별로 산정하며 지역 

구분은 4개 급지로 구성된다. 

지원은 실소요되는 액수만을 지원하는데(원칙 다), 이때 상한은 기준

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의 연도별 한도액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드는데(원칙 라), 이는 자기

부담률로 나타난다. 자기부담률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이다. 생계급여 수급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기

3) 산정 방식은 전월세 실거래 가격 자료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임차료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주거 수준(3인 가구)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추정한다. 추정함수는 ‘공간 특성 감안 가
격모형’으로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하여 지역 급지 중 1급지
를 추정치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 및 쟁점 사항은 이길제 외
(2021)의 pp. 110-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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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률이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 소득에서 생계급여 

차액의 30%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른 임차급여 산정 방식에는 ①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기

부담을 하지 않을 정도로 빈곤하다 ②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가 적어도 소득의 30%를 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원칙 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수급을 중지할 수는 없다

(원칙 바). 

3) 주요 제도의 구성 

이상의 내용을 원리와 구성에 따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의 경우 보장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규정된 국토

교통부 공고에 따르며, 이 기준에 맞춰 기준임대료가 설정된다. 

이 흐름에 따르면, 주거 기준과 소득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주거 기준의 

준거는 최저주거기준이다. 물리적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 기준 그 자체로 파악되지 않고 최저주거기준에 해당

하는 임대료를 산출하여 보장해야 하는 최저 한도로 설정된다. 또한 그 

액수는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로 정해진다. 소득 기준은 제도 초기의 

43%에 비해 5%p 확대되었는데 대상 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소득 기준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 이하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대해 중위소득 32% 이하(생계급여 기준)는 전액, 그 

이상은 본인 부담 3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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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임차가구 주거급여의 지급액 산출까지의 논리적 흐름 

〔그림〕 최저주거기준 <표> 소득 기준(2024년) 

(단위: 원) 

1인 2인 3인
1,069,654 1,767,652 2,263,035

4인 5인 6인
2,750,358 3,213,953 2,437,878

↓ ↓
〔그림〕 임차급여 지급 기준 

→ 

<표> 주거급여 산식 

자료: 국토교통부. (2024b). 20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pp. 96-98.  

이 흐름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쟁점이 도출된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의 적합성이다. 최저주거기준이 지나치게 시대적 

발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

기준에서 상정하는 표준가구 구성이 현재에 맞지 않으며,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이 불분명하고,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 등이다(김

준형, 2015; 송민경, 2020 등). 

둘째, 최저주거기준이 임차급여 지급 기준에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여부이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만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주장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

주택 거주 가구, 1급지(서울)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수급자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홍정훈, 박영아, 2020, p. 5; 이길제 외, 2021, p.3).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그 기준을 적절히 기준임대

료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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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는 다소 별개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다소 원론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조건의 주거

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것이다. 최근의 주거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열악한 거처의 임대 운영자

들이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를 활용하고 있다(탁장한, 

2023)는 비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 외에도 급지 간 형평성 문제 등 최저주거기준의 기준임대료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현재에는 중위소득 

48% 이하를 자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 조건을 이렇게 

정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는 큰 논란 없이 자격을 확대해 왔다. 

그런데 향후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원금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생계급여 기준 이상의 소득인정액 수급자가 자부담하는 주거비 

30% 비율은 적절한지 등 수급자 내의 형평성 문제이다. 

〔그림 2-8〕의 왼쪽 그래프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최대 주거급여 지급액을 

나타낸다. 중위소득 32%까지는 기준임대료 341,000원의 지급(1인 가구, 

1급지 기준, 이하 동일)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32%가 넘어서면 소득인정

액과 중위소득 32%의 차이의 –0.3의 기울기로 지급액이 감소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48%가 되면, 지원금액은 최대 234,030원이 된다.4) 

4) 자기부담금은 (1,069,654원(중위소득 48%) - 713,102원(중위소득 32%)) * 0.3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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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그래프는 실질적인 소득 총액을 나타낸다. 오렌지색은 주거급여

를 제외한 소득이고, 파란색은 주거급여 지원액을 나타낸다. 중위소득 

32%까지는 생계급여 713,102원이 한도로 지급되며 이에 주거급여는 

341,000원까지 지급되므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공공부조의 

최대 보장액은 1,054,102원이다. 

〔그림 2-8〕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액(왼쪽) 및 주거급여+생계급여의 합계액

(오른쪽) 

   주: 파란색은 주거급여 지원액, 오렌지색은 생계급여, 초록색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
을 나타낸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서울(1급지) 거주를 전제로 하였다. 

자료: 연구진 작성 

중위소득 32%가 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액이 감소하여 중위소득 

48%인 사람의 최종 소득은 1,303,688원5)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 간 소득 격차는 원래 약 29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순소득의 차이는 약 25만 원으로 약 4만 원 감소한다. 이와 

같은 예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급지, 1인이며 주거비를 기준임대료 

만큼 받는다는 가정하에서이다. 

966원이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액수가 341,000원이므로, 이 액수에서 자기부
담금인 106,966원을 제한 234,034원이 중위소득 48%(주거급여 수급권 소득 기준)인 사
람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최대 액수이다. 

5) 중위소득 48%인 1,069,654원에 중위소득 48%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최대액
수인 234,034원을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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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K값의 근거는 어떠한 것이며 

정당성이 있는지, 생계급여 자격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유무를 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최대 약 10여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이다.6) 

다음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논리적 흐름이다. 먼저, 최저

기준 보장은 주택 노후도에 대한 조사로 평가된다. 노후도 평가의 결과는 

노후도 점수로 평가되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등급화된다. 그리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48% 이하이다. 

이를 종합하면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은 일반과 도서지역으로 나뉘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수선 주기별로 지급된다. 

자가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개입하므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주택 노후도의 객관성, 지원금액 설정, 

수선 주기 등은 수치의 추상성 때문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거급여 원칙 (나)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이 보장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텐데,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보장

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게다가 소득인정액에 따라 중위소득 32%가 

넘는 가구의 경우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 최저주거기준 보장의 기준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6)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거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의 역할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
을 과소비할 우려를 예방하고 자립을 동기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10여만  
원의 자기부담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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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흐름

〔그림〕 주택 노후도 <표>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단위: 원) 

1인 2인 3인
1,069,654 1,767,652 2,263,035

4인 5인 6인
2,750,358 3,213,953 2,437,878

↓ ↓

<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산식 
<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차등 지원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2024b). 20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pp. 176-177.

제2절 주거급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고찰 

  1. 주거급여에 대한 선행연구 

가. 주거급여 도입 시기: 주거비 보조제도의 필요성 

주거급여에 대한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주된 연구 주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공부조 체계를 검토할 때 주거비 보조제도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예를 들어 이영환(1999)은 주거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하기 위해서 주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자는 운동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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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함께 주장되었다. 또한 주거급여 도입 당시 서종균(2000)은 개인

이나 국가는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구분하여 기본 수준의 

주거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기초법 내 주거급여 도입 시기: 최저생계비 내 주거급여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주거급여가 명목상으로 제도에 포함

되자, 그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초법 내에 생계급여(최저생계비)에 포함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제출되었다. 

손세원, 이영재(2005)는 공공임대주택 확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집단적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주거비 지원의 효용 창출, 중고주택 사용 가능성, 주택 순환 과정에 기여, 

사회적 혼합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들어 주거비 지원 보장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태진(2006)은 기초법에서 주거급여 항목이 포함된 것을 높게 평가하

면서도 주거급여에 관한 법률 규정과 운영 현황 간의 괴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주거 조건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거급여가 주거보장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소득보장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였다(이태진, 2006, p.10). 또한 단기적 발전 방안

으로는 “현 주거급여 체계에서 급여의 충분성과 대상의 포괄성을 확보

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현금과 현물 배합의 용이성,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가능성, 그리고 개별 주거 사정에 따른 개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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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었다(이태진, 2006, p.11). 

이동운 외(2007)는 주거급여가 주거 유형이나 설비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원 수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이며,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빈곤층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 주거급여 제도의 체계화: 주택바우처와 주거급여 분리 개편 

2008년 경부터 주택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바우처가 도입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급여가 공공부조에 묶여 있는 한계 등이 지적되면서 주택

바우처가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진미윤 외(2007)는 바우처가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지출 효율화 

요구의 증대에 부응하는 제도 운영 방식이라 평가하면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은 저소득층 주거지원 수단의 다변화, 시장원리 확대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정책에 대한 주택 정책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진미윤(2009)에서는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를 비교하면서, 신설

하고자 하는 주택바우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존대로 존치하고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대상자보다 다소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 8∼10만 원 정도 지급을 상정하였다. 

또한 이태진 외(2008)에서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아닌, 주거급여를 공공

부조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전면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제도를 비교적 큰 틀에서 개편하고자 하는 안이 주택

바우처 제도의 신규도입과 기존 주거급여의 독립화 등으로 제안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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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주택바우처 도입 및 주거급여 개편안(2000년대 후반) 

구분 
당시 주거급여

(2008년) 
진미윤(2009) 안 

(주택바우처) 
이태진 외(2008) 안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 민간 전월세 거주 
저소득 임차가구
(1~2분위) 

○ 소득 기준: 생계급여 기준선 고려 
○ 자산 기준: 주택가격 기준 설정 그 

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공공
임대주택 입주 가구 원칙적 지원 
자가가구는 임대료 보조에서 제외 
무료 임차가구 제외 

목적
○ 최저생활보장과 

생계 유지(현 금
지원)

○ 최저주거기준 확
보와 임대료 과
부담 지원

○ 실질적 주거 보장

한도액
○ 최저생계비의 약 

20%/가구원 수
에 따라 구분

○ 미정(가구 특성에 
따라 월 8∼10만 
원 지급)

○ HB = SR - k*(I-B)
 ․ HB: 주거급여 
 ․ SR: 가구 규모별 & 급지별 

기준임대료
 ․ I: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
 ․ B: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기준선 
 ․ k: 가구 규모별 조정계수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상한선) 

자료: ‘당시 주거급여’ 및 ‘진미윤(2009) 안’은 진미윤(2009).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월간 복지
동향(132), p. 14; 이태진(2008) 안은 이태진 외. (2008).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주거
급여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라. 주택바우처의 철회와 주거급여 원칙에 대한 논의 

이후 주거급여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면서 주택바우

처를 도입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토교통

부로 이관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에 주택바우처와 주거급여 간의 논의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먼저 윤희숙(2013)은 주거급여 개편 논의에 대해, 부처 간 업무영역 재편 

및 바우처 실행 여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작 주거비 지원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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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우처 도입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대료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은 별도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료 지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환경 정비 

노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거급여의 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 등 제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들로, 서종균(2011)은 주거급여의 지원 방법, 설계, 목표 설정, 제도 대상 

설정 및 보편성, 행정적 부담, 근로 의욕 등, 주거급여와 관련된 각 항목

별로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박은철 외(2013)는 주거비 

보조제도의 쟁점으로 정책 목표의 명확화, 임대료 기준, 보증금에 대한 

산식, 시범사업 필요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담조정, 월세시대 대비, 

공공임대주택과의 정책 균형, 자활 프로그램 연계 등을 꼽고 각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두 논의는 주거급여를 독립적인 제도로 고민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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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거급여의 주요 쟁점 및 원칙에 대한 선행연구 

서종균(2011) 박은철 외(2013) 

주요 
쟁점 및 

원칙 

○ 주거비 지원의 다양한 방법 
- 소득에 따른 임대료 부과 / 공적 

부조의 일부 / 공적 부조 및 주거비 
보조 연계  

○ 제도 설계 
- 경제적 자원(소득 및 자산)
- 가구 규모와 구성
- 적용 주거비 범위 

○ 주거비 보조제도의 목표 설정 
- 주거비 부담 완화이냐 주거 수준 

개선이냐

○ 대상 선정 시 고려할 점 
- 빈곤층 이외 포함 여부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포함 여부 
- 권리 혹은 예산 제약의 프로그램 

○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주택의 과잉 소비 및 임차료 담합 예방, 

좋은 주택 임차를 위한 촉진

○ 근로의욕 저하 예방
- 자립 촉진 및 근로 의욕 저하 예방 

○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의 명확화
- 정책 성격에 따라 목표 상이
- 주거정책: 상향이동, 품질향상, 형평

성 제고 등 
- 사회보장정책: 생활안정, 자활촉진 등 

○ 제도 설계
- 실제 임대료가 아닌 적정/기준임대료 

지원이 적합
- 보증금 월세전환이율은 기회비용 차원

으로 접근
- 자활프로그램과 연계 

○ 주거정책 관련
- 월세 시대에 대비한 제도 개선
- 공공임대주택과의 공급 균형 
 
○ 제도 운영
- 최소 2년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

점 최소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일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세목 조정 

자료: 서종균. (2011). 주거비보조제도의 쟁점.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도시연구소; 박은철, 
봉인식, 남원석, 오근상. (2013). 주거비보조제도의 사례와 쟁점. 도시정보 (381). pp.3-22. 

또한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김혜승 외(2015)에서는 시범사업 

평가, 본 사업 성과, 그리고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주거급여 증가 가구 비율을 산출하고 

정성적 평가에서 주택조사 및 기초생활 시스템 간 업무 분담 등의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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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 급여 이후: 제도 효과성 및 개선 방안 

 2015년에 주거급여가 개별 급여화된 이후 주거급여에 대한 주요 연구

들의 관심사는 제도 설계에서 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으로 전환되었다. 

먼저 2017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국토연구원을 중심

으로 주거급여 보장 수준 및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현황 및 

실적,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매년 시기별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주거급여 제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보고서들은 시기별 

주거급여의 쟁점과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표 2-12> 주거급여 현황 및 성과, 개선 방안 관련 연구 개요(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저자 주요 내용 

김혜승 외(2017)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방안
 - 부양의무자 개선 방안 및 규모 추계, 소득 기준 상향 방안 
○ 기타 주거급여 제도 관련 사항 검토 
- 수선유지급여 불가능한 자가가구 지원, 주거 상향 이동, 저렴 주택 
물색 확보 방안,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김혜승 외(2018)

○ 부양의무자 폐지 영향 예측
○ 임차급여 수급 가구 자기부담분 및 최저지급액 검토 
○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보조 검토 
○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 
○ 주거복지사의 전문성 제고 및 활용방안 검토 

김혜승 외(2019)
○ 30세 미만 청년 빈곤 가구 실태조사 및 분리 지급 시행 방안 
○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주택환경 조사 
○ 주거급여 수급 가구 이력관리 방안 

이길제 외(2021)

○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보완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종전 사용대차 가구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영향 분석
- 자가가구 중 수선 불가 가구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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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혜승, 이수욱, 이윤상, 이재춘, 오민준, 조윤지, .., 오미애.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
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김혜승, 이수욱, 이길제, 이윤상, 오민준, 조윤지, ... 곽윤진.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김혜승, 이길제, 이윤상, 조윤지, 우지윤, 강성우, 정희원. (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
과 및 정책방향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길제, 김혜승, 박미선, 이윤상, 김지혜, 이치주, ... 김성희. (2021).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길제, 이윤상, 김지혜, 이재춘, 임지현, 우지윤, ... 차미정. (2022). 2021년 주거급여 발전방
안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길제, 이윤상, 김지혜, 윤성진, 박기덕, 임지현, ... 이윤규. (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저자 주요 내용 

○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주거급여 지원 범위 확대 검토 
- 주거관리비 포함 적절성 검토 
-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간 보장범위 검토 

○ 주택조사 프로세스 개선 및 활용 방안 

이길제 외(2022)

○ 기준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방안
  - 최저주거 수준 시장 임차료 계측 개선 방안
  - 보증금 전환 비율 적정성 검토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임차급여 수급자 직접 지급 방식 적정성 검토 
○ 임차급여의 저소득층 임대차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 최저주거 면적 기준 보완 방안 검토  

이길제 외(2023)

○ 제3차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방안 
  - 임차급여 최저주거 보장 수준 제고 방안 
  - 수선유지급여 최저주거 보장 수준 제고 방안 
  - 임차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방안 
  - 취약계층 주거 안전성 강화 및 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공통 수록 내용 

○ 주거급여 지원 현황 및 성과
  - 수급 현황, 지원 현황 및 효과 분석
○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평가
  - 주거급여 선정 기준 변화에 따른 가구 규모 추계
○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 적정성 평가 및 계측  
  - 보장 수준, 급지 구분, 자기부담분 적정성 
○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한도 적정성 평가 및 계측 
  - 수선 한도 산정 및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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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보고서 이외에는 주로 주거급여가 가구에게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체로 공통된 결론은, 주거급여 제도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고 주거 만족도를 제고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강미나 외, 2022; 김동진, 

2022; JIN YINHUA, 전희정, 2023). 다만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고(박서연, 전희정, 2019),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홍철, 박인권, 2021). 또한 제도가 복잡하여 수급자가 결정 과정이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민간 임대차 시장 가격을 통제할 방안이 부족

하여 주거권 보장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김윤영, 2023).

  2. 국외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주거급여의 국외 사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설계가 필요했던 2015년 이전, 특히 200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주택 일반 현황, 주거급여 

성격, 급여 종류, 시행 주체 등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의 제도에 

적용할 때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들의 대상 국가는 의도된 선정 기준 유무를 떠나 공통적으로 

대체로 복지국가의 레짐 구분이 고려된 분포를 보인다. 주요 분석 대상 

국가는 자유주의형 국가(미국 및 영국), 조합주의형 국가(프랑스 및 독일), 

사회민주주의(스웨덴), 그 외(일본)이다. 이것은 한국의 주거급여가 공공

부조와의 관계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국가별 역할을 중요

하게 감안해야 하므로 복지 제도의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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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대체로 복지 레짐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 항목들은 주로 ① 제도 배경, ② 제도 성격 및 운영 주체, ③ 

대상자 선정 기준 ④ 지급 방법 및 지급 수준 ⑤ 타 제도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항목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들로서, 

당시 한국에 제도가 도입될 때 고려되었던 사항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13> 주거급여 국외 사례 선행연구

구분 분석 국가 및 근거 유형화 기준 및 분석 내용 

이태진 외
(2004)

□ 복지국가 레짐론에 따라 선정(6개국) 
○ 자유주의 국가: 일본, 영국, 미국 
○ 조합주의 국가: 독일, 프랑스
○ 사회민주주의 국가: 스웨덴 

○ 성격: 사회보장/주거보조 
○ 주체: 복지부처/주택부처
○ 기준: 가구 특성/소득/주거비 등
○ 범위: 자가 소유 포함 여부 
○ 지급: 현금/바우처, 임차인/임대인
○ 수준: 산정 산식, 차등 지급 방법 

이태진 외 
(2005)

□ 정책 성격에 따라 선정(5개국) 
○ 공공부조 성격의 통합운영체계: 일본
○ 공공부조 성격의 분리운영체계: 영국
○ 공공부조 성격의 바우처형 분리운영

체계: 미국 
○ 주택수당 성격의 분리운영체계: 

독일/ 프랑스 

○ 배경: 주거정책 흐름 
○ 구성: 제도 유형별 대상 
○ 운영: 부처, 지자체 
○ 대상: 선정 기준, 급여 산정 방식 
○ 특징: 타 국가들 비교

진미윤 외
(2007)

○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8개국, 선정 기준 
없음)

○ 성격: 공공부조/주거지원
○ 재정: 예산할당/수급권 보장
○ 선정기준: 소득 이외 자산 기준

/가구 특성/주거 기준/임대료 
부담률 

○ 산식: 산식/기준표 
○ 지원액 규모 비교

이태진 외
(2010)

□ 공공부조와 주거급여 간 관계유형(4개국) 
○ 국기법과 유사: 일본 
○ 국토 면적 유사, 공공부조 중심: 영국 
○ 주택바우처형: 미국 
○ 주거 욕구 특성 반영: 프랑스 

○ 배경
○ 구성 및 운영 방식
○ 대상자 선정 기준
○ 급여 수준
○ 수급 현황
○ 사회서비스 연계 자립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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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태진, 김미곤, 김혜승, 박신영, 이영환, 홍인옥, 최현수, 김선미. (2004).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이태진, 신영석, 여유진, 우선희. (2005).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진미윤, 남원석, 최조순, 장경석, 하성규, 김선웅, 신현방. (2007).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연구Ⅰ. 건설교통부. 
이태진, 현시웅, 김선미, 우선희, 김정은. (2010).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미윤. (2012). 저소득층 주거지원 바우처 제도의 해외 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제3차 빈곤포럼 발제문. 

개별 급여가 진행된 2015년 이후 국외 주거급여 사례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며, 주거급여를 주제로 하는 분석보다는 

주로 부동산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룰 때 함께 언급되고 있다. 

허윤경(2022)은 유럽의 주거정책이 전반적으로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택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주거급여는 

특정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국가별로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수현(2022)은 선발 국가들의 주거급여 확대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 

민간임대료 상승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 공공임대와의 

중복 수혜, 최저주거기준 적용 여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부터 체계화하고, 장기적으로 주거급여 형식을 넘어

서는 별개의 기준을 가진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임세희, 송아영(2020)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조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개별급여 이후의 국외 주거급여 사례 연구는, 국외에서 주거

구분 분석 국가 및 근거 유형화 기준 및 분석 내용 

진미윤
(201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5
개국, 선정 기준 없음) 

○ 정의와 명칭
○ 도입 배경
○ 운영 주체와 방법

- 전담기관 및 체계, 재정 
○ 대상 계층 및 기준 
○ 지원 규모 및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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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가 안착되어가자 제도의 성과평가 및 확대가 급선무로 여겨지면서, 

부분적인 제도 소개 이외에 약 10여 년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역시도 주거급여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국외 제도의 최신화와 더불어 각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및 분석틀 

지금까지 주거급여 발전 과정과 현행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외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

첫째,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거급여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최저생계의 보장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양 틀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적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기초생활 수급권 제도를 총괄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여기에서 

「주거급여법」이 도출되는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보장 수준

을 결정하는 수준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한다고 볼 때, 법적 근거도 국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공공부조뿐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거법에 대한 

이해도 아래와 같이 재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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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두 가지 관점(최저생계 및 주거권 보장)에서의 제도적 틀 

자료: 연구진 작성 

둘째, 제도의 구성을 통해 본 쟁점 사항이다. 

주거급여의 제도 구성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대상 선정과 보장 수준에 

관한 쟁점, 해당 원리, 현 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11〕 대상선정과 보장수준에 대한 쟁점 및 원리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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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대상 선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선정과 관련된 원리는 제시

되어 있지 않고 현 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이때의 % 수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즉 이 범위는 빈곤한 사람

이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이다. 또한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장 수준은 주거의 특성상 물리적 보장 수준과 주거비 보장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 보장 수준은 최저주거기준으로 위임되나, 자가가구

의 보장 수준은 명백하지 않다. 주거비 보장 수준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

하는 임대료를 최대로 한다. 이때 자가가구의 보장 수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각 쟁점들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인구사회, 주거 등의 제반 조건, 

주거급여 제도의 성숙도 등 변화에 따라 쟁점화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표 2-14> 대상 선정과 보장 수준에 대한 쟁점 및 원리 

항목 쟁점 해당 원리 현 제도 

대상 
선정

○ 기준을 소득/재산으로 할 것인
가, 주거 상태로 할 것인가 

○ 범위는 극빈층인가, 상대적 빈곤
층인가 

○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소의 고려 

○ 언급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의 

중위 %로 표시
  *근거 기준은 없음  

물리적 
보장 
수준

물리적 보장 수준의 목표는 무엇인가? 

○ 최저주거기준
을 감안한 최
저보장 수준 
보장의 원칙 

○ 임차가구: 최저주거
기준 

○ 자가가구: 없음 

주거비 
보장 
수준

주거비 보장 수준의 목표는 무엇인
가? 

○ 실소요 비용 
지급의 원칙 

○ 형평적 부담의 
원칙 

○ 임차가구: 최저주거
기준에 해당하는 기
준임대료 이하 실비 
지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자는 자기부담금 

○ 자가가구 : 없음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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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큰 틀에서 대상 선정이나 보장 수준 관련 변화는 아니지만 2015년 

개별급여 개편 이후 각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은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상향, 신혼부부 및 

청년의 별도 지원, 사용대차 폐지 등이었다. 물리적 보장 수준과 관련하여, 

수선 유지가 불가능한 자가가구 지원, 최저주거기준 개정 등이었다. 주거비 

보장 수준은 주거관리비 포함, 자기부담금 및 최저지급액 설정 여부, 기준

임대료의 설정(급지 조정) 등이었다. 기타 사항으로 주거급여 제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않으나, 주거 상향 이동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실현되어 현 제도에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미반영된 상태이다. 

이러한 제안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제안되었으나, 

아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과 현 제도의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이 쟁점 사항들 역시 향후에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표 2-15> 세부 쟁점 및 현 제도에 반영된 내용 

항목 제도의 세부 쟁점 보고서 현 제도 

대상
선정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여부 ○ 김혜승 외(2017)
○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2018년 10월) 

○ 소득 기준 상향 조정 ○ 매년 
○ 중위소득 43% → 

48% (2024년)   

○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보조 검토 ○ 김혜승 외(2018) ○ 미반영 

○ 30세 미만 분리 지급 ○ 김혜승 외(2019)
○ 30세 미만 분리 지급 

시행(2021년 1월) 

○ 사용대차 폐지 ○ 이길제(2021)
○ 사용대차 폐지 시행 

(2021년 10월 1일부터) 

물리적
보장 
수준

○ 수선유지급여 불가능한 자가
가구 지원  

○ 김혜승 외(2017)
○ 이길제(2021)  

○ 미반영 
- 일부 모듈러 주택 등 지원 

○ 최저주거 면적 기준 보완방안
(1인 가구: 14→17㎡ 제안)

○ 이길제 외(2022) ○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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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혜승, 이수욱, 이윤상, 이재춘, 오민준, 조윤지, .., 오미애.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
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김혜승, 이수욱, 이길제, 이윤상, 오민준, 조윤지, ... 곽윤진.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김혜승, 이길제, 이윤상, 조윤지, 우지윤, 강성우, 정희원. (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
과 및 정책방향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길제, 김혜승, 박미선, 이윤상, 김지혜, 이치주, ... 김성희. (2021).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길제, 이윤상, 김지혜, 이재춘, 임지현, 우지윤, ... 차미정. (2022). 2021년 주거급여 발전방
안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길제, 이윤상, 김지혜, 윤성진, 박기덕, 임지현, ... 이윤규. (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넷째, 국외 사례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이다. 국외 사례 연구는 위의 

국내 쟁점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다만, 국내 연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범위의 문제 항목들이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또한 개별 급여로 

확립된 이후에는 각 항목을 상세히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최신의 정보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본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제도의 세부 쟁점 보고서 현 제도 

주거비 
보장 
수준

○ 자기부담분 조정 제안(k=0.2)  
및 최저지급액 1만 원 제안 

○ 김혜승 외(2018) 
○ 자기부담금 미반영, 최저

지급액 1만 원 시행 

○ 주거관리비 포함 여부 ○ 이길제 외(2021) ○ 미반영 

○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간 
보장 범위 검토 

○ 이길제 외(2021) ○ 미반영 

○ 기준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방안 ○ 이길제 외(2022) ○ 일부 반영(급지 조정 등) 

주거
급여 
외 

기타

○ 주거 상향 이동 ○ 김혜승 외(2017)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실시 중(2022년
부터 대폭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거
복지센터 표준모델 등) 

○ 김혜승 외(2018) ○ 일부 반영(지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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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국외 사례 선행연구의 연구 항목과 주요 내용

연구 항목 주요 내용 

국가 선정 기준 
○ 대체로 복지국가 레짐 구분을 고려하여 선정 

- 자유주의형 국가(미국 및 영국), 조합주의형 국가(프랑스 및 
독일), 사회민주주의(스웨덴), 그 외(일본)

제도 개요 및 배경 
○ 주택 및 주택 정책 상황,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복지정책 현황
○ 주거급여 도입 경위, 정의 및 명칭, 제도 목표, 유사 정책 

제도의 기본 성격 
○ 주체 및 성격: 복지 부처(사회보장) / 주택 부처(주거보조)
○ 지급 방식: 바우처 / 현금, 임차인 / 임대인, 권리성/비권리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기준, 가구 특성, 주거 기준

 지원 수준
○ 급여 산정 산식 또는 기준표 
○ 차등 지급(본인부담금) 방법, 임대료 부담률, 구성

기타 
○ 제도의 지원 및 재정지출 규모 
○ 운영 주체와 운영 방법 

자료: 연구진 작성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현재까지의 쟁점과 국외 사례 

연구를 참조하여 아래의 틀로 각 국가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2-17> 국가별 분석틀 

항목 내용 

국가 선정 

○ 미국: 자유주의 국가, 한국이 보장하지 못하는 물리적 보장 기준을 적용함
에 따라 시사하는 바 있음 
○ 독일: 조합주의 국가, 최근 주거비 상승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많아 쟁점 
사항에 대한 시사하는 바 있음
○ 핀란드: 사회민주주의 국가, 비교적 보편적 기준으로 시사하는 바 있음 

제도 배경 

○ 제도 개요 
- 제도 목적: 소득보조 또는 주거권 보장 
- 공공부조 등 다른 정책과의 관계 
- 주거정책에서의 관계(공공임대주택) 
- 운영 및 공급 주체 

○ 주거급여 현황 
- 주거급여 수급자 비율의 추이 
-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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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작성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정책 대상 결정 
- (점유 유형): 자가 및 사회임대 포함 
- (주거 기준): 최저기준 미달 포함 여부 
- (임대료 부담률): 소득의 임대료 비율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 상한선
- (균등/차등):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에 대한 전액 지원 또는 일정 비율(혹

은 정액) 지원  
- (가구원 특성):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추가 대상 여부

지원 수준 

○ 지원 수준
- (임대료 기준): 기준임대료(표준임대료)의 주택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

법 
- (산식): 일반적 공식: HR= R-aY (여기서 a는 RIR, R은 기준임대료, Y

는 소득임)
- (최대/최소): 최대 지원액, 최소 지원액 설정 여부 
- (가구원 특성):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추가 지원 여부 
- (기타 주거비 포함): 관리비, 냉난방비 표함 여부

운영 및 
평가 

○ 집행체계 
- 정부 주도, 지자체, 민간 참여(사회단체 등) 여부 

○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니터링, 평가 기구, 주요 결정 기구 

쟁점 및 
시사점 

○ 쟁점 및 전망 
○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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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거급여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1. 주거급여 제도의 일반적 성격 

가. 주거급여 개요 

주거는 필수품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의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소비 항목이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을 수 있으며, 낮은 주거비를 유지하기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주거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제공

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내걸고 있는 목표와 수단은 상이하지만,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은 국가마다, 

그리고 각 시기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정책 수단은 크게 보면 

보통 공급 측면 지원과 수요 측면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Kemp, 2007a). 

먼저, 공급 측면에 대한 지원이다. 즉 건축업자나 집주인, 그리고 금융

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정부나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회사가 직접 공급을 할 수도 있다. 공급 측면의 지원은 주거 가격이나 

임대료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며, 건축업자나 집주인에게 저리 대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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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제공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둘째, 수요 측면, 즉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주택가격

이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수요 측면의 지원은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같은 직접 보조금과 모기지 이자 지원 혹은 

이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간접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 지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거급여(주택수당)7)

일 것이다. 이 주거급여는 주택 소비자에게 지급되거나 임차인일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주거급여는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부조 제도 내에서 주거비 지출과 

관련된 소득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Eardley 외, 1996). 이때 공공

부조가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된다(Kemp, 1997). 첫째, 

공공부조 급여 지급액이 수급자가 적어도 주거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둘째,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을 고려하여 공공부조 급여 지급 수준을 정한다. 셋째, 공공부조 

이외에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하기도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각 국가별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

되는데, 주거급여는 수요 측면의 대표적 정책 수단으로, 현금 지급의 관점

에서 공공부조와의 관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나. 주거정책과 주거급여 간의 관계 

세부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에 먼저 개입했다고 알려진다(Kemp, 2007a). 

7) 관련된 제도의 명칭은 국가별로 다양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OECD 국가와 관련
하여 상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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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민간 시장의 임대료 통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었으며, 이때 공급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제도도 시작되었다. 

1960년대까지 주로 주택조합이나 지방 당국 같은 비영리 주택운영자에게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입은 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의 

압력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Ball et al, 1988). 이들은 

주택수당 도입보다는 임대료 통제와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극빈층은 당시의 주택 정책에서 폭넓게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적인 주택 부족은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었다(Howenstine, 

1986).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의 지원은 극빈한 계층에 대한 구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주거급여 제도는 많은 복지국가들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주거비 지원을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Kemp, 1990). 주거급여는 정부가 공급 측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완충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했다

(Howenstine, 1986).

이렇게 각 정부가 주거급여를 강화하게 된 요인은 다양하게 거론된다

(Kemp, 1990). 첫째,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종식되고 주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주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다른 한편, 최근 정책적인 관심사가 물리적 

주택 공급에서 경제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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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거급여 제도로 전환된 것은 주거비 지출에 대한 지원이 이 

분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구에게만 제공될 때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Kemp, 2007a). 대부분의 

주거급여 제도는 자산 또는 소득 테스트를 거치며, 지원 금액은 대상자의 

재정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기존의 공급 측면의 지원은 공공

주택이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는지, 아니면 중간소득층에게도 제공되는

지에 따라 비판의 관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저소득 가구만이 지나치게 좁은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게 되므로 슬럼화와 낙인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산층까지 포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들의 경우, 정작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지 않고 무차별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Stephens 외, 

2002). 이러한 선별적 접근 방식과 보편적 접근 방식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이 있다. 

또한 최근 각국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점차 시장 및 준시장 주택에 더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주거급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 시장으로 정책의 중점을 옮기려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셋째,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중요시하는 정책 경향을 들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강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회의와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Piven, 1986). 또한 주거급여는 

정부에 의한 주택 제공보다 훨씬 덜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Kemp, 2007a). 

넷째, 주거급여의 중요성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대중들의 ‘필요’를 반영

하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다(Kemp, 2007b). 1970년대부터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나 모기지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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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또한 장기 실업의 증가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워졌는데, 이것이 주거급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한부모 

가구, 조기 퇴직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경제활동 연령대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주거급여 비용과 대상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 및 제도적인 은퇴 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 것도 주거급여의 ‘필요’를 증대시킨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주거급여의 역할 및 설계 

주거급여는 비교적 복잡한 정책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Kemp, 2007a, 

p.5). 각 국가마다 주거급여 대상자, 받을 수 있는 금액, 수령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크게 경제 수준, 가구 구성 및 필요 정도, 

주거비 지출 규모를 들 수 있다(Kemp, 2007a, p.6).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HA = a(H-bY)

HA는 주거급여 자격 

a: 일반적으로 1.0보다 작은 수 

H: 적정 주거비 지출 

b: 가구 주거비 기여율 

Y: 가구의 평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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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요약하면, 주거급여에서 지원받는 액수는, 적정 주거비의 

한도 내에서, 가구의 자기부담금을 제한 만큼의 액수의 일정 비율이다. 

이 각각의 수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대체로 위의 공식은 매우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적정 주거비를 넘어서 주거비 지출을 하는 가구는 

주거급여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거비 지출 중 일정액은 본인이 지출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변수 b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각 변수

들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세 가지의 변수들, 즉 가구의 경제 수준, 가구 

구성 및 필요 정도, 주거비 지출 규모와 관련되어 있어 이 세 가지 변수와 

위의 각 수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각 국가들의 제도 설계가 상이하며, 

설계된 세부 사항에 따라 각 국가마다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위 주거급여 제도 운영 시 도덕적 해이는 제도 운영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Barr, 1999). 특히 명목상의 주거비가 아닌 실제 

주거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일부 세입

자는 집주인과 협상하여 다른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하고 고의로 실제보다 

더 비싼 임대료로 계약을 맺게 될 수도 있다. 본인의 경제적 수준보다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여 높은 임대료로 계약할 수도 있다. 즉 적정 주거비에 

미달한 만큼 모두 지원된다면 주거비 지출을 절약할 동기를 사실상 기대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도덕적 해이’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도 고안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은 크게 세 가지이다(Kemp, 2007a, p.6). 첫째는 주거비 

지출 상한선, 둘째, 주거급여의 상한선, 셋째는 관리 규칙이다. 대부분 

국가의 주거급여 제도에서는 가구 규모에 따라 면적 및 임대료 상한선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임대료 상한선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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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둘째는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상한을 두고 

있다. 이는 적정 주거비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와 

지나치게 면적이 넓은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규칙들이 

있다(Kemp, 2000b).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주거급여와 민간 시장에서의 임대료 상승 

간의 관계를 다룰 때도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주거급여와 민간 시장의 임대료 상승 간을 다룬 연구의 축적은 많지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은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Wood, 2006). 이는 

주거급여가 주거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원되어 더 쾌적한 주거로의 이동, 

즉 주택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수급자들은 주택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소득에서 주거비가 자치하는 비중을 줄이는 데 주거급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또 다른 우려로 ‘빈곤 함정’이 있다. 즉 주거급여의 지급액이 실직

하고 수당으로 생활할 때보다 일을 할 때 더 줄어들 수 있어 실업 상태의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적인 근로 유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가 실제로 노동 시장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Shroder, 2002). 

라. 주거급여의 확대와 재정 압박이라는 부메랑 

주거급여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공급 측면의 지원에 비해 정책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주거급여 또한 공공지출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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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의미의 주거정책인 공급 측면 지원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형성

됨에 따라, 역설적이게도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더욱 중요성을 두는 최근의 정책 기조는 주거급여의 확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공급 측면의 지원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지불을 강조함으로써 시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반면, 

주거급여는 시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Doling, 1999). 

따라서 주거급여는 공급 측면의 지원보다 덜 ‘상품화된’ 형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 복지 레짐의 국가뿐 

아니라 이른바 보편적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도 공급 측면의 지원을 중단해 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현재에는 단순히 공급 측면의 지원을 

대신하는 시장 지향적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수주의 

국가 혹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레짐의 국가들도 확대해나가는 경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거급여가 공급 측면의 지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주거급여 도입 당시에는 주거급여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선호된 측면도 

있으나, 일정 자격이 되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주거급여 제도의 

성격상 경제 침체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에서 주거급여의 정책적 중요도를 높여온 각 국가들은 그러한 재정적 

압박이 현재 크게 다가오고 있으며, 일부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즉 주거급여의 확대는 재정적 압박

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Kemp, 2007a). 많은 국가

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 확대하여 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 번 주거급여라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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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공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레짐론을 통해 본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 제도에 따른 국가별 비교 연구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

보다 주거급여 제도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복지 제도와는 다르게 주거급여 제도는 

시장주의적 경향과 사회보장 경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하였지만, 주거급여 제도는 공급 측면에 대한 시장

주의의 강화라는 속성도 있는 반면,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이라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의 정책 비중이 높은 국가가 반드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주거

급여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탈상품화’ 경향에 따른 복지

국가 레짐론, 그리고 복지국가 레짐론과 유사한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주거정책 유형론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국가 유형론과 주거정책 유형론을 살펴보는 것은 전체 국가를 조망

하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주거급여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 틀을 제안해 보면서 

OECD 국가의 전체적인 주거급여 정책의 분포를 살펴볼 때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각 국가의 복지 제도의 특징을 설명할 때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복지국가 

레짐론은 유용성을 제공해 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각 국가의 빈곤완화,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참여 등과 같은 분야에서 각 국가마다 어떤 요인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데 레짐은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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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에는 글로벌화, 노동시장의 변화, 이민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

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모든 국가의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남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복지 제도는 전통적인 

분류에 잘 맞지 않으므로, 이들을 설명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복지국가 레짐론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며, 다양한 

국가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Ferragina 

& Seeleib-Kaiser, 2011).

한편, 주거정책에서도 이른바 하우징 레짐론(Housing Regime 

Theory)이 시도되고 있다. 하우징 레짐론은 복지국가 레짐론과 유사하게 

각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차이를 유형화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레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케메니(Kemeny)에 의해 제기되었다

(Kemeny, 2001). 케메니의 레짐론은 단일 임대시장(unitary rental 

market)과 이중 임대시장(dualist rental market) 구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김수현, 2021). 단일 임대시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의 보편화 및 제도적 

규제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단일한 주택 정책을 

취하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중 임대시장은 저소득층에게만 사회

안전망 수단으로 소수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아래는 Kemeny의 임대시장 유형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Kemeny는 정부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 부족에 직면하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주는 주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때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균형, 또는 이 균형에 대한 중재자의 특징 등에 따라 단일 임대시장 

및 이중 임대시장의 노선으로 성숙되어 간다고 주장한다(Kemeny, 2001). 

이중 임대시장 국가들의 경우, 시장 중심의 주택 부분과 공공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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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존재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택 부분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그 결과 공공부문의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다. 이 공공부문은 시장을 비용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장 

부문과 분리되어 있는데 Kemeny는 이 현상을 “기묘한 이원성”이라고 

표현하였다(Kemeny, 1995, p.65). 공공부문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에 

비해 저렴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고정되게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접근이 제한되면 민간임대시장의 높은 임대

료와 불안정성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Kemeny, 1995). 

단일 임대시장 체계는 다른 전략이 채택된다. 비영리 주택 부문이 이윤을 

추구하는 부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비영리 부문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민간임대 부문을 규제하면서 단일 임대시장이 형성된다. 비영리 부문의 

주택은 다양한 가구에 개방될 수 있고, 시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 단지나 특정 유형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 재고 

전반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이다(Kemeny, 1995). 

그런데 이러한 케메니의 이론에 다양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쇠퇴하고 있어 

각 국가별 유형화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김수현, 2022). 

아래는 각 공공임대 규모 및 배분의 보편성을 축으로 국가를 유형화한 

것인데, 예전의 단일 임대시장 및 이중 임대시장이 일부는 유지되지만 

일부는 큰 의미가 없어진 측면도 있으며, 또 각 유형 내에서도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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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공임대주택 정책 유형별 국가 분포 

   주: 여기서 *표시는 연구자에 따라 분류하는 입장이 다르다. 
자료: 김수현. (2022). 공공임대주택 선발 국가들의 정책 경험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주택연구. 

제30권, 4호, p.148. 

또한 할로(Harloe, 1995)는 자본주의하의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의 

상품화 경향 자체로 인해 축소되고 잔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는

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금융화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Alabers, 2016). 이렇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시장 간의 관계를 주요 

축으로 하는 주거 유형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인 

주거급여는 주택 레짐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한편 Griggs, J., & Kemp, P. A.(2012)는 주거급여는 사회주택 공급에 

비해 개인별 자산조사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보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우고 유럽 국가들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과적

으로는 복지국가 레짐과는 그다지 일관성 있는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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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같은 복지국가 레짐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간에도 주거급여의 

특징의 차이가 큰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고 하였다. 

<표 3-1> 주거급여와 복지국가 레짐 관계(EU) 

가설들 결과들(EU-SILC에 대한 분석, 2007년)

가설 1: 주거급여는 사민주의 또는 보수적 
복지체제보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수급자 비율이 더 높으며 남부유럽에
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분석 결과 1: 부분적으로 지지됨 
- (전체 가구) 자유주의(22%) > 사민주의
(18%) > 보수주의(9%) > 남부유럽(3%)
- (세입자) 자유주의(43%) ≒ 사민주의
(41%) > 보수(17%) > 남부유럽(4%)  
※ 보수주의 내에서 큰 차이(독일 5%, 네
덜란드 34%), 사민주의 내 큰 차이(스웨덴
보다 덴마크, 핀란드 2배 이상) 

가설 2: 주거급여는 보수적/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보다 자유주의 쪽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분석 결과 2: 거의 지지되지 않음
보수주의 > 사민주의 ≒ 자유주의 > 남유럽 

가설 3: 주거급여는 보수적 또는 사회민주
주의 복지체제보다 자유주의 쪽에서 
소득 대비 임대율 비율에 더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분석 결과 3: 거의 상관없음. 자유주의 복지
국가 중 영국은 이에 부합하나 아일랜드는 
그렇지 않음. 나머지 국가들은 유사한 수준  

가설 4: 주거급여는 보수적 또는 사회민주
주의 복지체제보다 자유주의 진영에
서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를 뺀) 잔여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 결과 4: 거의 상관없음. 

자료: Griggs, J., & Kemp, P. A. (2012). Housing Allowances as Income Support: 
Comparing European Welfare Reg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12(4), 391–412. https://doi.org/10.1080/14616718.2012.711987에서 연구진이 주요 
결과를 요약함. 

이상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기존의 복지국가 레짐이나 하우징 레짐의 

유형화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거급여의 확대가 공공임대주택의 쇠퇴를 정책적으로 추동

하거나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특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급여의 확대 또는 축소의 원인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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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또는 하우징 레짐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절 OECD 국가의 주거급여 현황

제2절에서는 OECD 국가의 주거급여 현황을, OECD가 집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OECD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회원국들의 주거급여 제도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OECD 국가들의 주거급여의 

특징별 분포를 확인하면서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특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8) 

  1. 주거급여의 정의 및 공공지출 비율 

주거급여는 주로 저소득 가구가 임대료 및 기타 주거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 및 소득 이전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지원도 있으며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OECD, 2024.6.26a). 이러한 제도는 

한국에서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주거급여’(housing benefits)라는 

8) 제3장 제2절과 제3절에서는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주거
정책 관련 문헌들을 https://webfs.oecd.org/Els-com/Affordable_Housing_Databas
e에서 2024. 9.5. 인출하여 참고하였다. 출처 표기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하에서
는 다음 문헌들을 “OECD(날짜)”만 표기하였다.
OECD. (2024.6.26a). PH3.1 PUBLIC SPENDING ON HOUSING ALLOWANCES. 
OECD. (2024.6.26b). PH3.2 KEY CHARACTERISTICS OF HOUSING ALLOWANCES. 
OECD. (2024.6.26c). PH3.3. RECIPIENTS AND PAYMENT RATES OF HOUSING 
ALLOWANCES. 
OECD. (2024.6.26d). PH4.1 PUBLIC SPENDING ON SUPPORT TO SOCIAL REN
TAL HOUSING. 
OECD. (2024.4.16). PH4.2. SOCIAL RENTAL HOUSING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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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호칭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영국

에서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s), 호주는 ‘임대지원’(rent assis-

tance),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임대보조금’(rent supplement), 미국

에서는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s)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표 3-2> 국가별 주거급여 영어 명칭 

국가명(영문) 주거급여 명칭(영문)

Australia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CRA)
Austria housing allowances within Housing Promotion
Chile Rental subsidy D.S. No. 52 of 2013
Costa Rica Cash transfer for rent
Cyprus Rent allowance
Czechia Housing allowance
Denmark Housing benefit
Estonia Subsistence benefit (also covers housing costs)
Finland General Housing Allowance
France Personalised housing subsidy
Germany Housing Benefit under the Housing benefit Act
Greece Housing allowance
Hungary Home maintenance aid
Iceland Housing benefits
Ireland 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
Israel Assistance in Rent
Latvia Housing benefit

Lithuania
Compensations for house heating, drinking water and hot 
water costs

Luxembourg Rent subsidy
Mexico Cofinancing scheme
Netherlands Rent allowance/housing benefit
New Zealand Accommodation Supplement
Norway State housing allowance
Poland Housing allowance
Portugal Door 65 - Young
Romania Social protection measures for vulnerable energy consumer
Slovenia rent subsidy
Sweden Housing allowance
United Kingdom DWP Housing benefit 
United States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주: 주거급여 수단이 2개 이상인 국가는 주요 정책 수단(measure 1)만 표기하였음.
자료: OECD. (2024.6.26a). p. 6.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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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은 하나 이상의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0

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공급 측면 보조금에서 수요 측면 보조금으로 

초점을 전환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주택 지원 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24.6.26.a, 1). 

아래는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에서 주거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9)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영국의 

주거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 

뒤를 핀란드, 덴마크 등이 잇고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GDP

의 약 0.5%에 가깝다. 그 외 호주, 미국 등은 GDP의 0.1%에서 0.3% 

사이다. 

〔그림 3-2〕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주거급여 비율 

자료: OECD. (2024.6.26.a). p. 2.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재작성함. 

9) OECD의 본 자료에는 더 많은 국가의 데이터가 소개되어 있으나, 본 글에서는 동유럽, 
중남미를 제외한 데이터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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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제도는 그 외의 

주거 관련 비용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다음 그림은 주거급여로 지원되는 

주거 관련 비용 유형을 나타낸다.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지원

하지만 그 외에 자가가구에 대한 기타 비용, 혹은 유틸리티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난방비, 보험료 및 서비스 비용, 쓰레기 수거료 등의 

비용, 토지 또는 재산세, 모기지 이자 비용 등 주택 소유와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OECD, 2024.6.26.a, 3).

〔그림 3-3〕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주거 관련 비용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자료: OECD. (2024.6.26.a). p. 3.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재작성함. 

한편, 최근 COVID-19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택수당을 도입

하거나 기존 수당을 수정한 국가들이 있다. 2021년, OECD의 저렴 주택 

및 사회주택에 대한 설문조사(the 2021 OECD Questionnair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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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rdable and Social Housing, QuASH)에 따르면, 일부 정부는 

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택수당을 도입하거나 기존 수당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칠레, 체코,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이 새롭게 제도를 

수정하거나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도입된 새로운 주택

수당에 대한 지출은 프랑스에서 약 12억 유로(2020년 GDP의 0.05%)에 

달했고, 미국에서는 250억 달러(2020년 GDP의 0.12%)에 달했다. 이와 

같은 집중적인 지출이 응급적인 대응을 넘어서 제도화될 것인지는 불투명

하나, COVID-19와 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기준 주거급여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명확해 보인다. 

  2. 국가별 주거급여의 제도 현황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및 기타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국가들이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거급여 제도이거나, 공공부조나 최저소득 보장

체계의 타 급여로 주거 관련 지원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주거급여 

체계에 특정 그룹(연금 수령자, 청소년 또는 청년, 저소득층, 노숙인 등) 

지원이 결합된 형태도 있다. 아래는 OECD가 43개국 84개 주거급여 관련

하여 각 국가별 실태를 집계한 내용이다. 

먼저 대부분의 주거급여 제도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영주권 (Citizenship/permanent residence) 등 

국가의 거주 조건이 있는 제도는 절반 정도인 46개이며, 지역 거주 자격이 

있는 제도도 37개였다. 또 실업급여 중 주거비 지원 등 고용 여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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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이 있는 제도는 8개, 타 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42개로 절반 정도였다. 

 

<표 3-3>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자격 요건 

(단위: 개 제도)

구분

자격 요건 

소득 자격
시민권/
영주권  

지역 거주 
여부

고용 여부 
타 급여 

수급 

예 73 46 37 8 42

아니오 9 15 21 50 29

무응답 등 2 23 26 26 13

합계 84 84 84 84 84

   주: 대상은 OECD 43개국 84개 주거급여 제도임. 
자료: OECD. (2024.6.26.b).에서 인출한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대상 가구의 경우, 자가가 포함되는 제도는 39개로 절반 정도이다. 

또한 사회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는 제도는 17개가 된다. 

<표 3-4>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주택 조건 

(단위: 개 제도)

구분
대상자에 자가 

포함 여부 
사회주택 임차인 민간임대 임차인 기타

예 39 48 70 34

아니오 37 24 6 31

무응답 등 8 12 8 19

합계 84 84 84 84

   주: 대상은 OECD 43개국 84개 주거급여 제도임. 
자료: OECD. (2024.6.26b).에서 인출한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제도의 집행 수준은 중앙정부가 36개, 지자체가 26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연계가 17개 이다.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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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운영 수준

(단위: 개 제도)

구분
중앙정부

(National/
Federal)

지자체
(Regional/St
ate, Local, 
Municipal)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계

무응답 합계

해당 제도 39 26 17 2 84

   주: 대상은 OECD 43개국 84개 주거급여 제도임. 
자료: OECD. (2024.6.26b).에서 인출한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지원비 대상은 임차료만 지원하는 제도는 32개

이며, 임차료와 주거유지비까지 포함하는 제도는 40개이다. 주거유지비

까지 포함하는 제도가 더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급 방식은 

대부분 현금지급이며, 바우처는 3개 제도에 불과하였다. 

<표 3-6>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지원비 대상 항목 및 지급 방식 

(단위: 개 제도)

구분

지원비 대상 항목 지급 방식 

합계
임차료

임차료, 
주거

유지비 

기타 주거
관련 비용

현금 지급 바우처 기타 무응답

해당
제도 

32 40 12 63 3 4 14 84

   주: 대상은 OECD 43개국 84개 주거급여 제도임. 
자료: OECD. (2024.6.26b).에서 인출한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지불 방법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50개 제도이며, 그 외 주택 

소유자 지원이 13개 제도였다. 또한 권리성 유무와 관련하여 권리성이 

있는 제도는 58개 제도, 권리성이 없는 제도는 17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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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지불 방법과 권리성 

(단위: 개 제도)

구분

지불 방법  권리성 유무 

합계 가구에게 
직접

주택 
소유자

가구 및 
주택 소유자 
둘 다 가능

기타
(감면 
등) 

무응
답 

권리성 
권리성 
없음 

무응답 
등 

해당 
제도 

50 13 5 3 13 58 17 9 84

   주: 대상은 OECD 43개국 84개 주거급여 제도임. 
자료: OECD. (2024.6.26b).에서 인출한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또한 우선할당 대상자가 없는 제도가 46개, 있는 제도가 19개였다. 

<표 3-8>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우선할당 대상자 유무 

(단위: 개 제도)

구분 우선할당 없음 우선할당 있음  무응답 합계 

해당 제도 46 19 19 84

   주: 대상은 OECD 43개국 84개 주거급여 제도임. 
자료: OECD. (2024.6.26b).에서 인출한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이상의 점들을 요약하면 43개국 84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자격 요건으로 소득 기준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73개), 주택 조건으로는 

자가 포함(39개), 사회주택 포함(48개)이 절반 정도였다. 운영은 중앙정부 

단독(39개), 지원비 대상에 주거비뿐 아니라 주거유지비도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40개).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 지급이 63개, 지불 방법은 가구에게 

직접이 55개, 권리성이 있는 제도가 58개, 우선할당이 없는 경우가 46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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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OECD 국가의 주거급여 특징 요약 

항목 현황 항목 현황 

주거급여 자격 요건 소득 기준(73개) 지급 방식 현금 지급(63개) 

주택 조건
자가 포함(39개)

사회주택 포함(48개)
지불 방법

가구에게 직접 
(50개)

운영 수준 중앙정부 단독(39개) 권리성 유무 권리성(58개) 

지원비 대상 항목
주거유지비 포함 

(40개)
우선할당 없음(46개)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주거정책에 따른 OECD 국가의 유형화 

이 절에서는 OECD를 통해 발표되는 국가별 주거정책 현황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주거급여 방식과 주거정책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다음 

장부터 서술하는 국외 사례 연구의 결과에 앞서 주요 OECD 국가 중 독일과 

핀란드, 미국을 분석 사례국으로 선정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1.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OECD 주요국의 주거급여 및 공공주거정책과 관련된 자료는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OECD 적정주거 데이터베이스, 이하 

AHD)에서 수집하였다. OECD의 AHD 데이터는 크게 1) 주거의 질과 적정 

가격(Housing conditions and affordability), 2) 주거 시장(Housing 

market), 3) 적정 주거를 위한 공공정책(Public policies towards 

affordable housing)과 같이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3) 공공정책에 해당하며, 적정주거를 위한 

공공정책은 다시 아래와 같은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OEC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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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OECD 적정주거 DB 중 공공정책 관련 자료의 구성

영역 자료명

주택 구입 지원 주택 구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공지출(GDP%)

주택수당
(Housing Allowances)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GDP%)

주택수당의 주요 특징

주택수당 수급률 및 급여 수준

공공임대주택
(Social Rental Housing)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공공지출(GDP%)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적정 주거 프로그램 적정 주거 개발의 지원 방안

임대시장 규제 임대 규정

주택 개량 및 정비를 위한 자금조달 주택 개량 및 정비 재정의 측정

자료: OECD. (n.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s://www.oecd.org/content
/oecd/en/data/datasets/oecd-affordable-housing-database.html에서 2024.9.5. 인출

위와 같이 크게 6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된 공공정책 분야 중 주거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s)과 공공임대주택

(social rental housing)이다. 주택수당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다시 

3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별 유형화를 위해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 분석을 위해서는 연속형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수당에서는 공공지출 규모와 수급률 및 급여 

수준 변수를,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공공지출 규모와 공급량 변수를 활용

한다.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지표는 OECD 주요국들이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연간 GDP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OECD에서는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s)

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주거급여(housing benefits), 주택바우처

(housing vouchers), 임대료 지원(rent assistance) 등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며,10) 대부분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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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도 있다(OECD, 2024.6.26a). 

두 번째는 주택수당의 수급률과 급여 수준이다. 수급률은 해당 국가의 

전체 가구에서 주택수당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이며, 급여 수준은 

해당 국가의 소득 하위 10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가구의 총소득에서 주택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다(OECD, 2024.6.26c).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첫 번째 지표는 주택수당과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 지출 규모이다. 각 국가별마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연간 

GDP 중 몇 %의 규모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다만 해당 

지표는 매우 제한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만 그 수치가 발표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OECD, 2024.6.26d).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으로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의미한다(OECD, 

2024.4.16). 

이상과 같은 5개의 주요 지표(주택수당 3개, 공공임대주택 2개)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benefits)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택바우처(vouchers), 영국은 임대료 지원(assistance), 유럽 국가는 대부분 
수당(allowances)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주택수
당’을 제도명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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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주요 지표와 정의

(단위: %)

지표명 정의 단위 특징

HA_spending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GDP% -2022년 기준, 국가별로 2017~2023년 
데이터를 포함

-중앙정부의 지출이 없을 경우 지역/주 
단위의 정보를 포함

-미국은 주택바우처를 포함
※ 위 특징은 모든 지표에 적용됨

HA_coverage 주택수당 수급률 %

HA_level
소득 하위 10분위 가구의 
총소득에서 주택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
-가구소득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함
-일부 국가는 소득에서 실업수당 제외

SRH_spending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GDP% -국가별로 정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정
의가 다름에 유의. 예를 들어, 뉴질랜드
는 중앙정부만 포함하고, 노르웨이는 
지방정부만 포함 SRH_stock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

자료: OECD. (2024.6.26a, c, d); OECD. (2024.4.16).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지표에 대한 OECD 주요국들의 현황

이다. 지표별로 나타난 OECD 주요국 평균값은 HA_level(소득 하위 10

분위 가구의 총소득에서 주택수당이 차지하는 비율)과 SRH_stock(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의 경우 OECD에서 제공하는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HA_spending(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HA_coverage(주택

수당 수급률), SRH_spending(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의 

OECD 통계에서 평균값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별 자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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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OECD 주요국의 주거정책 관련 지표 현황

(단위: GDP%, %)

국가
HA_

spending
HA_

coverage
HA_level

SRH_
spending

SRH_
stock

호주 0.20 .　 6.86 0.26 3.20
오스트리아 0.09 3.76 1.40 0.21 23.60

칠레 0.02 　. 　. 0.02 　

키프로스 0.03 5.19 3.26 .　 　

체코 0.17 2.16 7.61 0.00 3.60

덴마크 0.72 19.52 7.81 0.03 21.30

에스토니아 0.06 0.79 　. 0.08 1.10
핀란드 0.88 17.73 8.85 0.05 10.90

프랑스 0.69 19.73 5.49 0.20 14.00

독일 0.41 7.57 5.61 0.07 2.60

그리스 0.22 0.17 12.75 　 　

아이슬란드 0.21 .　 8.74 　 　

아일랜드 0.12 33.18 27.33 0.00 12.70
이스라엘 0.15 　. 13.83 　 1.80

한국 0.01 7.28 15.49 　 8.90

라트비아 0.05 3.69 6.94 　 1.90

리투아니아 0.03 2.86 36.48 　 0.80

룩셈부르크 0.02 9.29 5.35 　 　

네덜란드 0.54 14.36 8.33 　 34.10
뉴질랜드 0.43 　. 9.36 0.35 3.80

노르웨이 0.11 2.82 3.90 　 4.10

폴란드 0.02 0.58 15.42 0.05 6.60

포르투갈 0.09 5.89 　. 0.02 1.10

슬로베니아 0.04 1.29 10.76 　 4.70

스웨덴 0.29 8.86 1.20 　 　
영국 1.38 25.02 13.69 　 16.40

미국 0.14 0.02 . 0.10 3.60

OECD(평균) 0.25 7.12 9.70 0.10 7.10

   주: 한국과 미국의 주택수당 수급률은 OECD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연구진이 직접 계산하였음. 한
국은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총 가구 수’이고, 미국은 2016년 기준 ‘주택바우처
(HCV) 수급자 수/총 인구 수’임. 

자료: OECD. (2024.6.26a, c, d); OECD. (2024.4.16);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4). 
2016년 미국 인구 통계. https://data.census.gov/table/ACSST1Y2016.S0101?g=010X
X00US에서 2024. 10. 18. 인출;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24). Hous
ing Choice Voucher Fact Sheets. https://www.cbpp.org/housing-choice-voucher
-fact-sheets에서 2024. 10. 18. 인출; 보건복지부. (2022).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KOSIS. (2024). 가구수(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
rgId=101&tblId=INH_1JC1501&vw_cd=MT_GTITLE01&list_id=109&seqNo=&lang
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에서 
2024. 10.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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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는 영국을 제외하면 모두 1% 미만 수준

이며 주요국들의 평균은 0.25%이다. 우리나라는 0.01%로 위에서 집계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수당의 

수급률과 급여 수준은 OECD 주요국들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주택수당(한국의 경우 주거급여)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출 수준은 높지 않으나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총소득

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거급여액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일 수도 있으나,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 자체가 매우 낮은 것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의 경우 OECD 주요국 평균은 

0.1%이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뉴질랜드는 0.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지표는 OECD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8.9%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며,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은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관계이다. 영국,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주택수당의 공공지출 규모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의 두 개 지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당의 수급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또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 수준 자체는 낮으나 주택수당의 

수급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서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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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택수당 공공지출 규모(HA_spending)×공공임대주택 공급량(SRH_stock)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OECD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자료: OECD. (2024.6.26a); OECD. (2024.4.16). 

〔그림 3-5〕 주택수당 수급률(HA_coverage)×공공임대주택 공급량(SRH_stock)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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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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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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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24.6.26c); OECD. (2024.4.16). 



제3장 비교국가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93

  2. OECD 주요국의 주거정책 유형

OECD의 AHD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주거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도 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여러 

개의 변수들 사이에 공통된 특성이나 유사한 성질에 따라 공통 인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송민경·장훈, 2010), 군집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주

성분 분석을 수행하면 분석 결과 나타난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활용된 변수가 한정적이므로 추출하는 

주성분을 2개로 제한하고, 다시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군집별 특성을 파악

하기로 한다. 

군집 분석은 이질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을 각 개체들이 가진 

유사한 성질에 기초하여 하위 군집으로 분류하는 분석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얻은 2개의 공통 인자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급여 및 주거정책을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되는 군집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한 후, 각 군집에서 분석 사례국을 하나씩 선정한다.

OECD 주요국의 주거정책 중 주택수당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3> 주성분 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

성분 고유값 % 분산 % 누적

1 2.134 0.534 0.534 

2 1.087 0.272 0.805 

3 0.527 0.132 0.937 

4 0.252 0.063 1.000 

   주: 공공임대주택 지출 규모 변수(SRH_spending)는 결측값이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다른 
변수들 중 일부 결측값은 0으로 치환하였음.

자료: OECD. (2024.6.26a, c, d); OECD. (2024.4.16.) 등에서 추출한 원자료(<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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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주성분 분석 결과 추출된 고유값과 설명된 분산값이다. 고유값이 

1 이상인 성분은 2개이며, 이 2개의 성분으로 전체 현황의 80.5%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추출된 각 요인에 따른 변수별 성분

행렬이다. 

<표 3-14> 추출된 주성분의 요인성분행렬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HA_spending 0.566 -0.209 -0.629 0.491

HA_coverage 0.613 0.214 -0.107 -0.753

HA_level 0.101 0.934 0.047 0.341

SH_stock 0.542 -0.198 0.769 0.276

자료: OECD. (2024.6.26a, c, d); OECD. (2024.4.16.) 등에서 추출한 원자료(<표 3-12>).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 1’과 ‘요인 2’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요인 1’은 HA_ 

spending, HA_coverage, SH_stock이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과 수급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높을수록 

요인 1이 주성분으로서 더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전반

적인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인 2’는 HA_level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변수는 주택수당 급여가 소득 하위 분위 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요인 2’는 공공주거정책에서 

‘주택수당의 상대적 중요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출된 2개의 주성분을 통해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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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추출된 주성분을 활용한 군집 분석 결과

군집 N % 해당 국가 군집 특성

A 8 38.1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포르투갈, 호주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낮고
주택수당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B 6 28.6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높음

C 4 19.0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폴란드, 

한국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낮고 
주택수당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D 3 14.3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정도가 평균 
수준이고, 주택수당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계 21 100.0 -

   주: C그룹에서 주택수당 급여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준이 높다
는 것은 아니며, 소득 하위 10% 가구의 총소득에서 주택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임.

자료: OECD. (2024.6.26a, c, d); OECD. (2024.4.16.) 등에서 추출한 원자료(<표 3-12>).

각 군집 간의 특성이 배타적이라고 판단되는 군집의 개수는 4개로 한정

되었다. 아래 그림까지 참고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핀란드가 포함된 

B그룹이 가장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높은 

그룹이 묶여 있으며, 주택수당 급여가 저소득 가구에게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아일랜드가 높지만 군집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독일이 포함된 D그룹과 미국이 포함된 A그룹은 주택수당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사하지만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D그룹은 발전 정도가 평균 수준에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A그룹은 분석 국가 중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C그룹은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주택수당이 해당 국가의 저소득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정책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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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이들 국가에 있는 저소득 가구는 주거급여를 통해 생계 지원을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분석 국가 

전체를 통틀어 주택수당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앞에서 주택수당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와 수급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관계를 살펴본 그림에서는 리투아니아가 모든 지표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주택수당 제도가 매우 선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6〕 주성분 및 군집 분석에 따른 OECD 국가의 주거정책 유형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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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24.6.26a, c, d); OECD. (2024.4.16.) 등에서 추출한 원자료(<표 3-11>).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사례 분석에서는 위 분석 결과를 통해 산출된 

군집에서 대표적인 국가를 하나씩 선정하여(A 군집의 미국, B 군집의 

핀란드, D 군집의 독일) 국가별 주거급여의 성격과 운영 방식, 평가, 쟁점 

사항을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거급여에 대한 사례 분석은 제2장의 내용

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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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거급여 제도의 배경

  1. 주택정책의 역사와 개요

독일의 주택정책은 전쟁으로 주요 도시가 파괴되고 난민과 실향민이 

유입되어 빠른 재건 노력이 필요했던 1950년대에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대량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당시 압도적인 비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했다. 또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임대차 계약, 주택 관리 등을 국가가 규제하는 경제 형태를 

의미하는 소위 ‘강제주택경제(Wohnungszwangswirtschaft)’는 전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되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후 주택난 해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수록 시장에 맞춰 주택정책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었다. 

강제주택경제는 1960년에 사회주택과 세입자 보호 정책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대체되었다. 강제주택경제 해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주택 관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세입자 보호법(1923년 6월 

도입)을 개정하여 ‘사회적 임대차법’을 도입했다. 강제주택경제 해체의 

핵심 요소인 ‘임대료 자유화’ 조치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시장

경제에 부합하도록 법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했다. 이는 강제주택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von Roncador, 

2006; Schmidt-Hoepke, 1963).

제4장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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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서 주거급여는 주택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시행되었다.11) 강제주택경제가 폐지되면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

가 본격화되자 우려하던 임대료 인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개별 사례에 맞는 수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Harlander, 2018, p. 2958). 이에 따라 1965년 소득, 가구 규모, 

임대료 수준에 따른 주거급여가 도입되면서 이것이 사회적 주택시장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다(Münch, 2006). 처음에는 구옥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보상하기 위해 임대료·부담급여(Miet-und Lastenbeihilfen)를 

지급하였으나,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부담보조금과 가족 거주에 

적합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bpb, n.d.).

1970년 12월 14일에 제정된 두 번째 주거급여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소득과 부담 증가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면서 급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bpb, n.d.). 이와 함께 1971년과 1974년에는 각각 제1, 2차 

주택해지보호법을 통해 계약 해지 시 세입자의 권리와 임대료 수준을 

지역 비교 임대료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1982년 정권이 교체된 후 

새로운 기민/기사/자민당 정부는 주택 시장 정책의 자유화를 대대적으로 

가속화 했다. 연방정부는 임대인의 임대료 결정권을 강화했고(1982년), 

사회 임대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1986년), 비영리 주택 부문 

지원을 폐지하는 세제 개혁법을 통과(1988년)시키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연달아 추진하였다.

11) 1955년부터 이미 일부 사례에 대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지만, 개별 대상자 지원의 
실제 확대는 1960년 이후 뤼케 계획(Lücke-Plan)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대
상자에게 지원해주면서 주택 정책은 시장경제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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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택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주거급여 정책은 주택정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한편, 주거급여와 함께 주택정책의 중요한 다른 축인 

사회주택은 저리 대출의 대가로 일정 기간 특정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게만 임대 의무가 부여된 주택이다. 195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비영리 주택 회사들은 36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서독의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1980년대 말부터 독일의 

사회주택 건설은 점점 더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회주택 건설에 

따른 혜택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등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Hans Böckler Stiftung, 2023).

이러한 조치는 저가 주택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것이

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Münch, 2006). 주택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잘못된 정책 판단의 결과, 공공 보조금과 민간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건설이 감소했다. 그러나 동독 및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택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고,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주택 부족과 특히 대도시 중심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해야 했다. 이에 

주거급여(수요 측 지원)를 인상하고, 다시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사회주택

(공급 측 지원) 정책을 재도입했으나, 사회주택 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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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거 관련 연방정부의 지원 

단위: 100만 유로

   주: 객체 지원은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의미하며 사회주택 정책으로 대표된다. 주체 지원은 
필요성이 입증된 특정 집단에 직접 혜택을 주는 주거급여의 형태로 지급된다. 

자료: “Zukunft der Wohnraumförderung: Gemeinwohlorientierung und Bezahlbarkeit a
m Wohnungsmarkt”. Abstiens, L., Bormann, R., & Von Bodelschwingh, A. (2017). h
ttps://library.fes.de/pdf-files/wiso/13606-20170830.pdf p. 13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 주거급여에 할당된 금액은 사회주택 

건설에 할당된 금액보다 매우 높다. 〔그림 4-1〕을 살펴보면, 특히 1990년

대 이후 주체 지원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객체 지원은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계속 약 10억 유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Abstiens & Von Bodelschwingh, 2017). 2006년 

연방주(州)의 개혁은 사회주택 정책을 개별 연방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전환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이 더욱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회주택 정책이 주거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중요도가 감소한 반면, 주거

급여는 독일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아래에서는 2005년 

이후의 주거급여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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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급여 개혁(2005~2022)

주거급여는 수차례 개혁 과정을 거치며 조정되어 왔다. 주거급여의 

제도적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혁은 2005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5년부터 ‘구직자 기본소득 지원’(사회법전 2권)이 도입되고 사회부조법

(사회법전 12권)이 개편된 결과이다. 개혁의 결과로 2005년 개혁 이후 사회

부조와 실업급여 II 수급자는 더 이상 주택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초보장에 주택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12)

이후 2009년 1월 1일 시행된 주거급여 개혁은 일시불 형태로 난방비가 

주거급여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 난방비 지원은 일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2년 만에 폐지되었다. 또한 주택의 연식과 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최대 임대료의 결정이 간소화되고 급여가 인상되었다. 연금생활자와 유

자녀 가구가 주거보조금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내용을 조정하기도 했다. 

2016년 개혁은 대도시와 대학도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임대료 

상승, 특히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임대료 변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거보조금의 가치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입안되었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주거급여와 최대 임대료 액수가 인상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임대료 인상 폭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16년에 주거비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되었고, 임대료 상한선도 지역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시차를 두고 인상되었다.

 2020년 개혁은 2016년의 마지막 개혁 이후 소득 및 임대료 상승에 

12) 2005년 개혁 이전에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특별 주거급여(besonderer Miet
zuschuss)가 지급되었다. 2000년까지는 통합 주거급여(pauschaliertes Wohngeld)가 
여기에 해당된다(Hauste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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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반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도 주거급여 혜택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주거급여 개정 

이후 처음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Sahle Wohnen, n.d.). 기초보장과 

경계선에 있는 집단을 위해 주거급여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주거급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개혁한 것이다(Henger & Niehues, 

2022).

한편, 2020년에는 2년마다 법에 명시된 ‘역동화’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혜택과 최대 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에 따르면, 주거

급여는 2022년부터 임대료 및 소득 동향에 따라 2년마다 조정된다. 또한 

새로운 임대료 수준 VII이 개혁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주택 시장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주거급여 가구는 난방 부문의 기후보호 가격 책정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는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월 표준 생활 공간의 0.3유로/㎡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기후보호요소 

항목 도입에 따라 주거급여가 10% 인상되었다(Henger, Niehues, 

Stockhausen, 2022).

2022년 1월 1일에는 주거급여 역동화를 통해 처음으로 임대료 및 

소비자 물가의 일반적인 변동에 따라 주거급여가 조정되었다. 향후 주거

급여는 변동화 과정의 일환으로 2년마다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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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주거급여 개혁 내용

구분 내용

2005

-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사회법전 2권)를 도입하고 사회부조법(사회법전 12권)을 
재편하면서 관련 수급권자는 해당 제도 안에서 주거급여를 받게 됨

- 개정 이후에 주거급여법 수급자는 위의 구직자 기초보장제도 및 사회부조법에 
따른 수급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에 한정됨

2009

- 수급 자격을 다소 완화하고, 기축건물과 신축건물에 차이를 두었던 주거급여 
지급 조항을 통합하여 구성함

- 난방비용을 주거급여 산정에 고려하여 가구별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연금생활자와 유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조정함

2016
- 소득 증가와 임대료 상승이 급여 자격심사 및 산정에 적용되어 주거급여 수준

이 평균 39% 상향 조정됨. 특히 기본 임대료의 인상뿐만 아니라 난방비, 수도
비 등을 포함한 전체 임대료의 인상도 주거급여 상승에 연동되도록 함

2020
- 현재의 임대료 및 소득 추세에 따라 2년마다 주거급여를 조정하는 것을 법으

로 규정함(2022년부터)
- 새로운 임대료 수준 VII 도입.

2021
기후요소, 주거급여 업데이트(동적 조정), 난방비 보조금 등 추가적인 주거급여 
개선이 시행되었으며, 주거급여도 인상됨

2022 주거급여 역동화 시행 

자료: Sahle Wohnen. (n.d.); Henger & Niehues. (2022); BBSR. (2022)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주거급여 지출은 개혁 단계마다 변화를 거쳤다. 2005년 개혁 이후 

지출이 다소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 18억 

유로로 가장 높은 지출을 기록했고,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5년에 

다시 반등하였다.

2020년 13억 유로에서, 개혁을 거치며 2021년 14억 유로, 2022년 

18억 유로로 증가했다. 2022년 지출 항목에는 2022년 난방비보조법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전액 지급하게 된 난방비 보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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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도별 주거급여 지출

단위: 10억 유로

자료: “Wohngeldausgaben”. Statistisches Bundesamt. (2024). https://www.destatis.de/D
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Wohngeld/_inhalt.html

나. 주거급여 플러스(Wohngeld Plus)(2023년)

독일의 주거급여는 2023년 1월 1일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이 단행되었다. 

주거급여 개혁은 2021년 이루어진 신호등 연정(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합의안에서 시작된 변화로, 시민소득(Bürgergeld)의 도입만큼이나 독일 

복지국가의 역사적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개혁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전기, 가스 및 난방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주거비용이 

증가한 배경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주택 부족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Henger & Engler, 2022, BMWSB, 2022a). ‘주거급여 

플러스(Wohngeld Plus)’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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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거급여 플러스 개혁 개요

구분 내용

전반적 급여 수준 인상 평균 주거급여 수준 180유로에서 190유로 인상되어 370유로

대상자 확대 기존 60만 명 → 200만 명 수급

난방비 지원과 
기후요소

영구적인 난방비 지원 요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됨

자료: “Wohngeld”. BMWSB. (n.d.a). https://www.bmwsb.bund.de/Webs/BMWSB/DE/the
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wohngeld/wohngeld-artikel.html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급여는 평균 2배, 수급자 그룹은 

3배로 늘어나 전례 없이 주거급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급여 대상자 확대를 통해 기존 60만 명에서 총 140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

급여를 수급하여 총수급자가 2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개정을 통해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조정이 없었더라도 2023년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약 60만 

가구

 (제도 개혁) 이전에는 소득이 주거급여 수급 한도를 초과했으나 주거

급여 개선에 따라 2023년에 처음으로 또는 다시 주거비 경감을 

받게 되는 약 1,040,000가구

 과거 시민수당(SGB II) 또는 사회부조법(SGB XII)에 따라 혜택을 

받았던 약 38만 가구

주거급여 개혁의 결과로 즉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상당수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에는 연금생활자, 한부모 가정, 최저임금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BMWSB,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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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플러스는 또한 난방 및 기후 보호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영구적인 난방비 구성 요소는 향후 에너지 비용 증가를 지속

적으로 상쇄할 것이며, 기후보호요소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추가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다. 주택 보급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및 규모의 추이 

독일은 아파트와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가 더 많은 유일한 EU 국가이다. 

1984년 세입자 가구는 전체의 60.1%였고, 이후 꾸준하게 감소한 결과, 

2022년 독일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53.5%)이 임차가구로 확인된다

(DESTATIS, n.d.). 사회주택 가구의 비율 감소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중 3.9%만이 사회주택이고, 전체 임차가구 중에도 

7.3%에 불과했다. 반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은 1985년 8.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1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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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독일의 임차가구와 사회주택 가구의 비율

(단위: %)

연도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 비율

전체 가구 중
사회주택 가구 비율

전체 임차가구 중
사회주택 가구 비율

전체 임차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1984 60.1 15.1 25.0 　-
1985 60.3 14.7 24.4 8.5
1986 60.7 14.8 24.4 6.8
1987 60.9 14.7 24.1 6.4
1988 60.7 14.1 23.3 7.3
1989 60.3 14.3 23.8 7.4
1990 62.8 11.7 18.6 4.7
1991 62.6 11.1 17.7 4.0
1992 62.1 10.6 17.1 4.8
1993 61.6 10.2 16.6 6.5
1994 61.3 10.0 16.3 8.4
1995 60.9 10.7 17.6 9.2
1996 60.5 10.7 17.7 10.9
1997 60.2 9.7 16.1 11.5
1998 59.6 8.9 14.8 12.2
1999 59.3 8.0 13.6 12.7
2000 58.7 7.2 12.3 11.9
2001 58.3 6.8 11.6 11.2
2002 57.9 6.5 11.2 12.3
2003 58.1 6.9 11.9 12.9
2004 58.4 7.1 12.1 13.1
2005 58.7 6.8 11.7 13.2
2006 58.9 6.8 11.5 14.7
2007 57.9 6.6 11.5 13.7
2008 56.9 5.6 9.8 14.9
2009 55.9 5.0 8.9 14.0
2010 54.9 4.6 8.4 14.1
2011 54.8 4.8 8.7 14.4
2012 54.8 4.8 8.7 13.9
2013 54.9 4.3 7.9 14
2014 55.0 3.9 7.1 -
2015 54.8 3.8 6.9 -
2016 54.3 3.2 6.0 13.7
2017 54.4 3.2 5.9 14.4
2018 54.3 3.4 6.2 12.9
2019 54.3 3.4 6.3 12.8
2020 54.2 3.6 6.6 14.3
2021 53.7 3.9 7.3 14.0

자료: “Wohnkosten, Lebenszufriedenheit, Sicherheitsempfinden und Nararative: Eine 
Betrachtung der langfristigen Verteilungswirkungen von Wohnungsmarktzyklen”. 
Duso, T., Kholodilin, K. A., Pfeiffer, L., Stiel, C. (2023). Politikberatung kompakt 
199. 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73/diw_01.c.887817.de/diw 
kompakt_2023-199.pdf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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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주택 재고의 연간 증가율과 가구 증가율을 보여준다. 90년대 

초반 주택 재고가 감소하였지만, 중반 이후 완화되어 적어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 재고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매우 적은 

주택이 건설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2년

부터는 다시 재고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ünther, 2024).

〔그림 4-3〕 주택 재고의 연간 증가율과 가구 증가율

단위: 1,000 주택 수, 1000 가구 수

자료: “Bauen und Wohnen 2024 in Deutschland”. Gunther, M. (2024). beauftragt vom 
Verbandebundnis “Soziales Wohnen“ erstellt durch Pestel Institut gGmbH 
Hannover. https://mieterbund.de/app/uploads/2024/01/Bauen-und-Wohnen-im- 
Jahr-2024.pdf. p. 22.

이러한 주택 부족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용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이민자 유입 또한 임대주택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2023년에는 

주택 부족이 전년도보다 10만 채 더 증가하여 80만 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Günther, 2024), 약 86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가구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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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곳은 높은 임대료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Hans Böckler Stiftung, 2023).

주택 부족에 따른 임대료 불안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특히 사회주택 공급 정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급여, 사회

주택, 임대료 동결은 주택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수단이나, 저렴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회주택 정책이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확대와 함께 주택 부족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Hans Böckler Stiftung, 2023).

제2절 정책의 성격

  1. 제도의 개요 

독일의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목표 지향적 수단이다.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지원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보조금으로 지급된다(BMWSB, 2022b).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WoGG)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사회적 혜택

이다. 주거급여는 적절하고 가족 친화적인 주택을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WoGG 1조 1항).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소득이 

적절한 주택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으로 지급되거나,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 수당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세입자(임대료 보조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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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비용보조금) 모두 주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

급여 신청은 지역 주거급여 담당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표 4-4> 주거급여 지원 내역

구분 내용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를 
위한 주거급여

임대료 보조금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주거급여

이자 및 상각과 같은 부채 상환 비용, 유지 보수 비용과 같은 
주거 공간 관리 비용, 난방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운영 비용

자료: “Wohngeld”. BMWSB. (n.d.a). https://www.bmwsb.bund.de/Webs/BMWSB/DE/the
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wohngeld/wohngeld-artikel.html

주거급여는 주로 근로소득이 낮고 저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가구가 적절한 주거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료로 인해 사회부조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BBSR, 2024, p. 13).

<표 4-5> 주거급여와 기초소득보장의 목적

구분 제도의 목적

주거급여법
(WoGG)

가족 거주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주택을 확보하기 위함(WoGG 1조)

기초소득보장
(SGBII, SGB XII)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SGBII 2조),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적정성 범위 내에서 거주 

비용(KdU)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료: 주거급여법(WoGG), 시민수당,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법(SGB II), 사회부조법(SGB XII)

주거급여는 주거비에 대한 정액 보조금으로, 절반은 연방정부에서, 

절반은 연방주에서 지급한다(BMAS, 2024. 1. 1.). 주거급여 신청자가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른 사회적 혜택을 받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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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대표적으로 시민수당(Bürgergeld) 수급자와 사회부조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된다(주거급여법 7조 1항 1호).13) 그러나 주거급여를 수급함

으로써 시민수당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주거급여법 7조 1항 3호). 또한 사회부조(SGB XII) 지원을 대출

로만 받은 경우에도 급여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Lebenshilfe, 2023).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은 연방주법에 따라 결정되고, 각 연방주는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주거급여법 24조 1항).

주거급여와 기초소득보장제도(시민수당과 사회부조)의 주거지원(KdU)을 

포함하는 독일 주거정책 보장 시스템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4〕 주거 보장을 위한 주요 수단

목표 그룹 주거정책 보장 시스템

모든 세입자 가구 세입자보호법

특별한 욕구가 있는 가구 사회주택지원(연방주)

저소득 가구 주거급여

사회부조 수급 가구
(SGB II, SGB XII)

KdU

자료: “Wenn das Einkommen nicht zum Wohnen reicht – und wie der Staat hilft”. 
Oettgen, Metzmacher. (2011). BBSR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2011. 9. https://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izr/2011/9/ 
Inhalt/DL_OettgenMetzmacher.pdf?__blob=publicationFile&v=1 p. 505.

13) 시민수당 및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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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주거지원

가. 기초소득보장제도(시민수당과 사회부조)의 주거지원(Kosten der 

Unterkunft: 이하 KdU)

1) 일반 사항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주거급여는 기타 사회부조 

제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검토해야 한다.

<표 4-6> 저소득층 주거지원 내역

주거지원 대상 주거지원 법적 근거 담당 기관

시민수당 수급자
사회법전 2권(SGBII) 

22조
고용센터

(Job Center)

사회부조 수급자
- 노인과 근로능력 감소자를 위한 기초보장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사회법전 
12권(SGBXII) 

35~36조

사회복지 사무소
(Sozialamt)

난민 신청자
난민신청자지원법 
(AsylbLG) 제3조

고용센터 또는 
사회복지 사무소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WoGG)
주거급여 사무소 

(Wohngeldstelle)

자료: 저자 작성

 

사회부조는 독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정책으로, 근로능력

이 없고 다른 지원 수단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적용된다. 주거지원이 기본

사항으로 포함된 부조 제도는 ‘노인과 근로능력 감소자를 위한 기초보장’, 

‘생계급여’가 있다.14)15) 2021년에는 약 100만 명의 수급자(시설 거주자 

제외, 80만 가구)가 노인 및 근로능력 감소 기초보장급여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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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를 지급받았다(BBSR, 2023).

시민수당은 기존 실업급여 II(소위 하르츠 IV 시스템)을 대체한 것이다. 

시민수당의 수급 조건은 최소 15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있고, 은퇴 

연령이 아니며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시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이루어진 시민소득으로의 전환은 지원 및 수요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임대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승인

되면 고용센터에서 임대료와 난방비도 지급한다(Mayerhofer, 2024).16)

시민수당 수급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적절한 수준의 주거 및 난방 비용

을 지급한다.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급여 수급 첫해(소위 대기 기간)에는 

규모나 금액에 상관없이 주거비 전액이 지원되지만, 난방비는 실제 아파트 

규모에 적합한 범위까지만 지원된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임대 비용과 

14) <각주 표 1> 사회부조제도의 구성

구분 내용

사회법전 12권 3장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4장 노인과 근로능력 감소자를 위한 기초보장
5장 의료부조
7장 수발부조
8장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부조

9장
다른 생활 사정을 위한 부조(가구 운영을 위한 부조, 노인부조, 

시각장애인 부조, 기타 생활 상황 부조, 장례비용)

자료: “Sozialhilfe und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BMAS. 
(2024b).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Publikationen/a
207-sozialhilfe-und-grundsicherung.pdf?__blob=publicationFile&v=9

15) 저연금 수급자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장기 근로능력 감소자가 주
로 포함된다. 

16) 시민수당 도입에서 중요한 사항은 소위 유예 기간(Karrenzzeit)으로 불리는 수급 첫해
에는 기본 임대료의 적정성과 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예기간
에는 고용센터 또는 사회복지 사무소에서 발생한 주거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난방비는 
대기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인정된다. 단기간의 
급여 수급으로 인해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도록 실제 거주 공간에 맞는 적정 
금액의 난방비를 지급한다(Betanet,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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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크기가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용의 합리성 여부는 고용

센터에서 확인한다. 적절한 주거 수준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방을 전대하는 등 방법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17)

숙박 및 난방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는 이사 등 주거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청

받게 된다. 6개월 이내에 주거비용을 줄일 수 없는 경우, 시민수당 수급자는 

주거비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표준 요금에서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사를 승인하지 않으면 이후의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고용센터 자체적으로도 숙박 및 난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이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시민

수당 수급자들에게 새 숙소의 임차 계약은 (새) 일자리 센터와 합의한 

후에만 서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수당 수급자의 이사 또한 고용

센터의 허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18) 또한 임대료 체납, 집주인과의 분쟁 

상황 또한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주거비 및 난방비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

되며, 이체받은 당사자는 임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계약 집주인 및 

해당되는 경우 다른 계약 파트너(예: 가스 공급업체)에게 직접 이체한다. 

17) 시민수당 수급자가 자가로 거주할 경우에도 주거비용을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숙박 및 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수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자가 거주자 또한 주거 및 부대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 있
어야 한다. 유예 기간에 대한 규정 또한 자가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용센터에서 기
타 비용(재산세, 주택 보험, 피할 수 없는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 그리고 대출금에 대
한 합리적인 이자) 등을 지불할 수 있으나, 자산 증식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금은 고용센
터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18) 예를 들어, 25세 미만이고 아직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이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 고용센
터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리적인) 본인 주거비용을 부담한다. 인정되는 
사유는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회적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이나 직장
을 위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며, 모든 사정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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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를 들어 임대료 채무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가 해당 아파트의 

집주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고용

센터에서 임대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한편, 

전기료는 숙박비 및 난방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센터에서 매달 지급

하는 시민수당에는 표준 요건의 일부로 전기 요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수당 안에서 전기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Betanet, n.d.a). 

2) 적절한 주거·난방 비용(angemessene Unterkunfts-und  

Heizkosten)에 대한 기준

  ① 일반 사항

고용센터(Job Center)와 사회복지 사무소(Sozialamt)에서 지급 수당을 

계산할 때 다양한 요구 사항이 고려된다. 주로 소위 표준 요건과 숙박 및 

난방 비용(KdU)이 이에 해당한다. 소위 표준 요율은 소위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값이다. 이때, 주거비용은 독일 내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 요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의 유예

기간 이후 급여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임대료와 난방비에 대한 기본 

조건만 전국적으로 규정되어 있다(Betanet, n.d.a, n.d.b).

난방비를 포함한 주거비용(임대료 또는 소유주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용)은 급여를 계산할 때 고용센터(Job Center)에서 고려하나, 

이는 특정 상한선까지만 적용된다. 주거비용에는 임대료, 난방비 또는 자가 

주택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이 비용은 시민수당 지급액 계산에 

(상한선까지) 고려된다. 이때, 임대료 및 난방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주거 및 난방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시기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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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또는 독립 도시에서 결정한다. 

기본적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숙박 및 난방 비용에 

대한 지역 임대료 상한값을 제시한다(Herald Thome, n.d.). 지역마다 

재량에 따라 ‘적절한 주거’와 같이 법적 정의가 제시되지 않는 용어를 

해석하고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과 난방비용을 제시한다. 각 지역별 지침을 비교

해보면, 급여 수급자에게 인정되는 인간 존엄성의 물질적 수준에 대해 

지자체마다 매우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KdU 규정

연방주정부는 행정 구역 및 독립 도시에 KdU 규정을 제정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KdU 결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이 

제시된다. 지역 주택 시장에 따라 적절한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는 주거 

공간과 그리고 임대료 금액(난방비 제외)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대출 

이자 및 필수 부대 비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해당 지역 규정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난방 비용 또는 관련 지출 수준

 평방미터당 적절한 가격 및 적절한 총임대료

 실제 지역 주택 시장에 부합하도록 해당 지역을 여러 지구로 구분하는 법

또한 지역별 규정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보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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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택 시장의 기본 표준 아파트 가격 매핑

 기본 표준 아파트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고려

 사회적 혜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피함

 장애로 인해 또는 자녀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 더 큰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고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역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방지

 주택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대형 부동산 회사, 개별 아파트만 임대하는 

개인 등 다양한 공급자를 주택 시장에 포함

한편, 연방 사회 법원의 판례법은 지자체가 KdU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위 합리성 원칙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합리성 원칙이 없으면 

주거급여법의 최대값이 적용된다. 합리성 원칙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택 시장의 실제 상황은 관련 비교 지역, 즉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지역의 모든 적용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결정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

터의 종류, 수집 방법, 수집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임대 부동산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KdU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샘플로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주로 거주하는 

사회주택만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주거급여 현황 

전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규모의 변화는 법 개정 또는 소득 추세와 

소득 기준치 사이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독일 주거급여의 수급자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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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시점은 2005년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1/3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Stefan, 2022).

〔그림 4-5〕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자수 

자료: “Anzahl der Haushalte mit Bezug von Wohngeld in Deutschland von 2005 bis 
2023”. STATISTA. (n.d.a).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2180/umfrage/ 
wohngeld-empfaenger-in-deutschland-seit-1996/

당시 수급자 규모 감소는 2005년에 하르츠 IV 법안이 도입된 이후로 

사회부조(SGB II, XII) 수급자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부조 수급자가 받는 기초보장에는 주거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주거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연도에 주거급여 가구 수가 81만 가구로 급감했다. 2009년에 

주거급여 개혁과 이에 따른 급여 개선 및 최대 임대료 금액 조정으로 인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9년에는 약 100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았

으며 총지출액은 15억 유로로 200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Cla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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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ger, Horschel, Voigtländer, 2011). 2010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이후 2009년, 2010년과 2016년에 수급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이 시기 주거급여 개혁의 결과이나, 하향 추세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했다. 하락 추세의 주된 이유는 명목 소득 증가가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소득 한도를 초과한 가구가 

점차 증가하여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한 것과 함께, 임차료 상한액과 

기준임대료의 부적절한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 독일의 인구와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의 여건이 악화되는 것과,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은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 주거급여 플러스 개혁은 이러한 배경하에 단행되었고, 이후 예상

대로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독일의 사회주택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9) 2006년 210만 채에 달했던 사회주택은 점차 감소하여 2023년

에는 전국적으로 107,227,000채의 주택이 사회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08,635,000채에 비해 약 14,000채 감소한 

기록이다. 사회주택의 재고 감소는 신규 건설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가격 구속 기간이 

제한된 정책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19)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정부에서 규제하며, 당국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아파트는 시장에서 정상적으
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의 기간은 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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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독일 사회주택 수 변화(2006~2023)

자료: “Bestand an Sozialmietwohnungen in Deutschland in den Jahren von 2006 bis 202
3”. STATISTA. (n.d.b).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892789/umfr
age/sozialwohnungen-in-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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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 대상 및 지원 수준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

가. 독일의 주거급여 원리

1) 주거급여 산식20)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한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원 수(주거

급여법 제2부 제2장), 고려해야 할 임대료 또는 부담금(주거급여법 제3장), 

주거급여법 적용 대상의 소득(주거급여법 제4장)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 

수준은 고려해야 할 임대료에 따라 증가하고 허용 소득에 따라 감소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7가지 임대료 수준 중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소위 최대 금액(주거급여법 12조)을 

통해 임대료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다. 실제 임대료 또는 부담금이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금액만 주거급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즉, 최대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임대료가 상승할수록 주거급여가 증가

한다는 의미이다(Henger & Niehues, 2022, Piekarz, 2024).

정리하면, 주거급여 수준은 개인별 주거비(임대료 또는 부담금), 세전 

연 소득, 지역의 임대료 등급,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주거급여법 12조

1항 별표 1에 따른 최대 금액으로 제한된다. 다음은 주거급여법 19조에 

따른 산식이다.

20) https://www.wohngeld.org/be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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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거급여 산식

1,15 · (M – (a + b · M + c · Y) ·Y) Euro

M: 고려해야 할 월 임대료 또는 부담금(유로),  Y: 총 월 수입(유로), ‘a’, ‘b’ 및 ‘c’:  고려할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값21)

자료: Piekarz, P. (2024. Jun. 17). Wohngeld berechnen – Grundlagen zur Ermittlung. ht
tps://www.wohngeld.org/berechnung/

주거급여는 각 가구의 개별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에서 자녀 수가 늘어나면 주거급여가 증가하며, 반면 일부 가구원이 분가

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급여는 감소한다(BMWSB, n.d.b). 여기서 

가구 구성원 수는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 자녀

뿐만 아니라 조카 및 기타 사람들도 포함된다.22)

2) 고려할 임대료 

임대료 수준은 정액이 아니라 각 도시 또는 지역별 현지 임대료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은 불가능하다. 지역

마다 임대료 수준이 다르고,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독일 내 주거비 부담이 

21) 고려해야 할 가구원이 12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월 주거 
수당은 고려해야 할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대 금액을 한도로 13번째 및 추가되는 가구
원마다 57유로씩 증액한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wogg/__19.html

22) 고려해야 할 가구원 수는 고려할 총소득과 적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가
구원은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가구 구성원의 배우자

 가구 구성원의 등록파트너(생활동반자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동체에서 가구원과 함께 사는 사람

 가구 구성원의 부모 및 자녀(입양 자녀 및 의붓자녀 포함)

 세대원의 형제자매, 삼촌, 숙모, 시부모, 시부모의 자녀, 시동생 및 시누이, 조카

 가구 구성원의 수양 자녀 및 수양 부모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주거급여를 신청할 
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생활 관계의 중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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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주거급여에 고려한다. 임대료 등급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임대료 수준에 따라 7개로 분류한 것이다. 임대료 등급 결정은 

지자체의 임대료 수준이 전국 평균에서 백분율로 벗어난 정도에 따른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지자체(인구 1만 명 미만인 지자체와 지자체가 없는 

지역은 구 단위로 합산)의 임대료 수준은 주거급여를 받는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방미터당 평균 총임대료로 계산한다. 순 

기본 임대료(난방 및 온수 제외)에 부대 비용(수도, 폐수, 쓰레기, 계단실 

조명)을 더한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등급은 연방 통계청에서 주거

급여 개혁이 있을 때마다 다시 계산된다(Neitzel & Breidenbach, 2024, 

p. 5). 실제로 2023년 임대료 등급을 조정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임대료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일부는 하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임대료 등급 IV에 속했던 Rostock시는 2023년에는 임대료 등급 III으로 

분류되었다.23) 

<표 4-8> 임대료 등급에 따른 임대료 수준

임대료 등급 임대료 수준

1 -15% 미만

2 -15% 이상 –5% 미만

3 -5% 이상 5% 미만

4 5% 이상 15% 미만

5 15% 이상 25% 미만

6 25% 이상 35% 미만

7 35% 이상

자료: “Verbesserung der Datengrundlagen zur Festlegung der Mietenstufen im 
Wohngeld.” Neitzel, Breidenbach. (2024). https://www.bbsr.bund.de/BBSR/DE/ 
veroeffentlichungen/bbsr-online/2024/bbsr-online-77-2024.html p. 16.

23) 최저주거기준은 연방주별로 주법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
W)는 ‘주거공간강화법’ 5조 ‘주거 공간에 대한 최저요구 충족’에 따라 난방 시스템, 상
수도, 배수 또는 위생시설 구비, 최소 방 크기, 환기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고 있다(Recht.NRW.DE, n.d.).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조항은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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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만 명 이상 지자체 또는 인구 1만 명 미만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임대료 수준과 이에 따른 편차를 구별로 합산한 전국 평균 임대료 수준은 

2년 연속 주거급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이는 주거급여 지급

에서 지역별 임대료 수준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거급여 

최대 금액은 주거급여법 12(1)조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의 

실제 임대료 또는 부담금이 해당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 

계산 시 최대 금액만 고려된다(Neitzel & Breidenbach, 2024, pp. 

15-16). 아래에서는 임대료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임대료가 주거

급여 계산에 포함되는 최대 한도를 제시한다. 

<표 4-9> 가구원 수에 따른 최대 임대료

단위: 유로

가구원 수 
임대료 등급

1 2 3 4 5 6 7

1 347 392 438 491 540 591 651

2 420 474 530 595 654 716 788

3 501 564 631 708 778 853 937

4 584 659 736 825 909 995 1095

5 667 752 841 944 1038 1137 1252

추가 가구원 수에 
따른  추가 금액

79 90 102 114 124 143 157

자료: “Wohngeld-wer Anspruch hat.”. Stiftung Warentest. (2024. Jan. 22). https://
www.test.de/Wohngeld-Berechnung-12345Antrag-Hoehe-5550229-0/

3) 주거급여 소득 한도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 특정 소득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고려해야 할 가구원 수, 임대료 또는 요금, 

임대료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구간은 2023년 주거급여법 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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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이전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수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BMWSB, n.d.b). 아래의 표는 모든 적격 수당을 공제한 후의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표 4-10>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한도

(단위: 유로)

가구원 
수

소득 한도

1 2 3 4 5 6 7

1 1371 1404 1434 1465 1491 1515 1541

2 1853 1895 1935 1975 2008 2040 2073

3 2327 2375 2421 2469 2507 2544 2582

4 3146 3211 3270 3332 3384 3433 3484

5 3613 3683 3749 3817 3872 3926 3981

자료: “Wohngeld-wer Anspruch hat.”. Stiftung Warentest. (2024. Jan. 22). https://www.test.de/ 
Wohngeld-Berechnung-12345Antrag-Hoehe-5550229-0/

주거급여는 기초소득보장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주거급여가 다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비 

보조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특정 한도 이하일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신 사회부조 수급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 소득은 표준 

시민수당에 임산부, 환자 또는 한부모 같은 추가 요구 사항과 각각의 임대

료를 더한 금액이다. 때로는 이 금액의 80%가 인정되기도 한다. 소득이 

너무 높은 가구도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한도는 거주지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임대료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더 높을 수 

있으며 고려할 수 있는 임대료도 더 높아진다. 고려할 소득은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특별히 계산된다.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1인 가구 기준 자산이 6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없으며,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 1인당 30,000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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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추가된다. 자산에는 현금, 계좌 잔액, 예금, 귀중한 수집품, 유가 

증권, 부동산 및 투자가 포함된다.

4) 주거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계산

가구 연간 소득에는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또는 수익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신청 전 마지막 12개월의 

소득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득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 

얻은 수입도 포함된다. 단시간 근로 중인 경우 단시간 근로 수당도 소득

으로 계산된다. 실업급여Ⅰ 또는 연금도 주거급여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

이다(주거급여법 14조). 다만, 자선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받은 금전 및 물품은 연간 최대 480유로까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또한 아동수당(Kindergeld) 및 아동보조금(Kinderzulage)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 소득에는 연금과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양육비선지급금은 포함된다.

<표 4-11> 연간 소득 결정 시 공제 비율

공제 비율 내용

10%

-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소득의 10%를 일률적으로 공제받음.
- 연금보험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 
- (임의가입) 생명보험 납입액(단, 실제 금액만 인정되며 가족 구성원을 위해 납

입한 경우에도 적용)

20% - 가족 구성원이 연금보험과 건강·장기요양보험에 모두 의무 가입하는 경우 적용

30%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같은 의무 부담금과 소득세를 납부하는 신

청자에게만 적용

자료: “Wohngeld Einkommen 2024 – Wohngeldtabelle – Freibeträge – Einkommensgren
zen”. Piekarz. P. (2024. Oct 4). https://www.wohngeld.org/einkommen/#Wohnge
ldtabellen_fuer_Mietstuf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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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관련 비용(Werbungskosten)은 공제되는데, 연간 1,230유로, 

연금수급자의 경우 102유로를 일시불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비도 비용

의 2/3까지, 연간 자녀당 최대 4,000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연금 

수령 기간이 33년 이상인 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251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이 아닌 소득이나 프리랜서, 영리 기업 또는 농업 및 임업 소득

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정률로 공제된다. 건강, 장기 요양 및 연금 

보험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30%가 일시불로 공제된다. 

건강, 장기 요양 및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경우는 20%,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 10%이다. 임의로 가입한 건강 및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된다.

그 외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일시금을 공제한 후, 100% 중증 

장애인 또는 돌봄이 필요하고 한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연간 1,800

유로의 수당이 지급된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미만인 한부모 가정은 연간 1,320유로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가구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25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최대 100

유로의 수당이 지급된다. 동거하지 않는 자녀는 연간 최대 3,000유로, 

이혼한 전 배우자는 연간 최대 6,000유로의 양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주거급여법 17a조)(Schön, 2024). 부모 수당을 받는 사람은 

매월 3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다.

5) 난방비와 기후보호요소

2021년과 2022년의 높은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도입된 난방비 

항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주거급여의 영구적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BMWSB, n.d.b). 2022년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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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급등하자, 일회성으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 조치를 제도화

하였다. 2022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난방비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처음

에는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에 270유로(2인 가구는 350유로, 

동거인 1명당 70유로 추가)를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 학생, 연수생 및 

기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시불로 230유로를 받았으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다. 연방정부는 첫 번째 난방비 보조금 지출을 

약 3억 7천만 유로로 추산했다. 이어서 같은 해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난방수당이 지급되었다. 

1인 가구의 경우 415유로, 2인 가구의 경우 540유로, 추가 가구원 1명당 

100유로가 지급되었다(Berliner Mieterverein, n.d.).

한편, 주거급여에서의 ‘기후보호요소’는 교통 및 난방 탄소 가격 책정

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되었다. 기후보호를 위해 운송과 

난방에 대한 탄소 배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바, 전반적인 난방비 상승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보호요소는 저소득 가구가 소득 대비 난방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중산층이나 고소득 가구에 비해 비례적으로 훨씬 더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사회 전체의 과제인 기후 보호를 위한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 조치이다(Puls, 2020, Rheinische Post, 2020).24)

가구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난방비 항목과 기후보호요소는 임대료에 

대한 보충 요소(할증료)로 주거급여 계산에 포함되며, 따라서 더 높은 주거

24) 독일 정부는 2019년 10월 9일 ‘기후 행동 계획 2050’ 이행을 위한 ‘기후 행동 프로그램 
2030’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교통 및 난방 부문에 탄소 가격을 책정(탄소 1
톤 10유로에서 25유로로 인상)하였다. 기후 친화적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이 
조치는 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
다. 임차주택은 탄소 가격을 세입자가 난방비를 통해 전적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더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20년 독일 연방의회는 
저소득층의 교통 및 난방 탄소 가격 책정으로 인해 인상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의 기후보호요소 법안을 통과시켰다(Puls, 2020, Rheinische Po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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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이어진다.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므로, 주택 규모가 

간접적으로 고려된다. 기후보호요소와 난방비 요소로 인해 주거급여가 

인상되지만, 일반적으로 구성 요소 자체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은 아니며, 

이는 고려할 임대료에 대해 보충적으로 주거급여 계산에 포함된다. 각 

구성 요소를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원 수, 추가 기후보호요소 및 

난방비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임대료 또는 요금,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BMWSB, n.d.b).

난방비 항목이 도입되면서 기본소득 지원에 비해 제도적으로 불리한 

점도 보완되었다. 시민수당 수급자는 급여에 난방비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Crocoll, 2024). 이 조치는 주거비와 난방비 때문에 기초보장 급여에 의존

하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제도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주거

급여의 관리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는 국가와 신청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25) 난방비 정액 보조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3년 기준 기후보호요소와 난방비 항목 비용은 

아래와 같다.

<표 4-12> 기후보호요소와 난방비 항목

(단위: 유로)

구분
기후보호요소

(CO2-Komponente)
난방비 항목

두 요소의 
총 합

1 14.40 (=48qm x 0.30유로) 96 110.40
2 18.60 (=62qm x 0.30유로) 124 142.60
3 22.20 (=74qm x 0.30 유로) 148 170.20
4 25.80 (=86qm x 0.30 유로) 172 197.80
5 29.40 (=98qm x 0.30 유로) 196 225.40

가구원 
1명당 추가 3.60 유로 (12qm x 0.30 유로) 24 27.60

자료: “Das neue Wohngeldrecht”. Knoche, T. (2023). p. 65.

25) 난방비 보조금은 과거 2009년 당시 난방비의 일시적 상승으로 1인 가구에 100유로, 2인 
가구에 120유로(추가 가구원 1명당 25유로)로 일회성으로 도입되었다가, 2010년 에너
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폐지되었다(Henger, Niehues, Stockhause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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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도의 운영 및 평가 체계

  1. 집행체계

주거급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지출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사업

이다. 주거급여 개혁으로 예산이 크게 확대된 2023년부터는 총 51억 유로

를 주거급여에 활용하게 된다(BMWSB, 2022c). 주거급여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서 지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거

급여 신청은 해당 지자체, 시 또는 구 행정부의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지역마다 주거급여 관청(Wohngeldbehörde), 

주거급여 사무소(Wohngeldstelle) 등으로 칭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역

에서 자체 주거급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간 협력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의 사무소를 통합 운영하기도 한다(Saarland, 2024). 따라서 

주거급여 사무소 체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같이 한 연방주에 

400개 이상이 갖춰진 곳도 있고, 일부 도시 주에는 1개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 등 다양하다(DESTATIS, 2021).

많은 연방주에서는 이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신청부터 신청서 제출 및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작성된 신청서는 관련 주거급여 사무소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

된다. 신청서가 작성되면 정확한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 주거급여 담당 

기관에서 확인 및 결정한다(Heidelberg, n.d.). 정부는 주거급여 계산기

(대략적인 계산)를 통해 가능한 주거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26) 

실제 수급액은 해당 주거급여 기관에서만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주거급여 

26) 연방주거도시개발건설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https://www.bmwsb.bund.de/
Webs/BMWSB/DE/the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wohngeld/woh
ngeldrechner-2023-artik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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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신청자의 소득 내역의 타당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München.de, n.d.).

최근 이루어진 2023년 주거급여 개혁으로 주거급여 행정 업무의 과부하 

문제가 대두되었다. 주거급여 개혁과 함께 신청 절차와 진행 과정의 최적

화, 디지털화, 업무 조정의 필요성에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고연합체(Kommunale Spitzenverbände)는 연방, 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거급여 태스크 포스 설립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DStGB, 2024). 이외에도 지자체의 일선 담당자들은 주거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모니터링 및 평가

가.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고서

연방정부는 주택을 주제로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고서와 주택 및 부동산 

산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한다. 1차 보고서 작성은 1965년 주거

급여 도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가 매년 1월 1일, 주거

급여법에 따라 시행한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주거급여

법의 발전을 위한 좋은 작업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연초가 아닌 격년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고, 이에 연방정부는 

1967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Deutscher Bundestag, 

1967).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2년마다 6월 30일까지 독일 연방의회에 

주거급여법의 시행과 주택 임대료 및 임대료의 최대 금액, 임대료 수준 

및 주거급여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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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에 주거급여 개혁이 단행되면서 두 보고서 모두에 

새로운 공통 법적 근거가 적용되었다(BMWSB, n.d.a). 주거급여법 39조 

1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제 2년마다 6월 30일까지 이 법의 시행과 

주택 임대료 개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법 39조 2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4년마다 6월 30일까지 독일 주택 및 부동산 산업의 상황과 

발전에 대해 독일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같은 해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각 경우에 통합되어야 한다. 주거급여 운영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주거급여법 39조(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고서: 독일의 

주택 및 부동산 산업의 상황과 발전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13> 주거급여법 39조(발췌)(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고서; 독일의 주택 및 부동산 

산업의 상황과 발전에 대한 보고서)

(1) 

1. 임대료 및 부담금의 최대 금액(제12조 1항), 임대료 수준(제12조 2항) 및 주거급
여 금액(제19조)은 2년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주택 비용의 전국 평균 및 지역별 발전과 소득 수준 및 생활비의 변화를 고려해
야 한다. 

3. 연방정부는 1항 및 2항에 따른 검토, 이 법의 이행 및 주택 임대료 개발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6월 30일까지 독일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임대료 및 주택 시장과 관련된 연방주의 데이터도 포함되어야 한다. 
5. 2025년까지 제12조 (6)에 따른 영구 난방비 구성 요소와 제12조 (7)에 따른 기

후구성요소의 영향에 대한 연방주의 추정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2) 
1. 연방정부는 4년마다 6월 30일까지 독일의 주택 및 부동산 산업의 상황과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독일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평가를 위해 연방주정부는 늦어도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 후 제30a조의 실험 
조항의 관련 주요 수치를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료: “Wohngeldgesetz”. dejure.org. (n.d.). https://dejure.org/gesetze/WoGG/39.html

마지막 보고는 2023년에 이루어진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고서 

2021/2022’이다. 주거급여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이 이루어진 2023년 

이후의 주거급여 제도 운영 결과는 2025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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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급여 통계

주거급여 통계는 특정 지자체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공식 데이터 소스이다(Deutscher Bundestag, 

2023). 주거급여 통계를 시행한 법적 근거는 연방 목적 통계법(연방 통계법 

- BStatG)과 함께 주거급여법(WoGG) 제34조 1항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신청 및 결정과 지역 임대료 수준(주거급여법 12조 3항 및 4항),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고서(39조), 이 법의 효과 평가 및 추가 개발에 

필요한 주거급여 수급 자격자의 인적 및 물질적 상황에 대한 연방 통계가 

보관되어야 한다. 34조 2항에 따라 주거급여 담당 기관은 조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DESTATIS, 2021).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주거급여 통계는 업무처리를 위해 주거급여 

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 데이터이다. 연방 통계청은 연방주 통계청과 

협의하여 수집 및 처리 개념을 개발하고 조사 조직과 통계 처리 도구를 

설계하며, 연방주 통계청은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수행한다. 주거급여 

통계는 분기별 및 연간으로 분석되며, 주거급여법 제36조 2항에 따라 각 

연방주 통계청은 전수조사 결과 외에도 보고 기간 종료 직후 추가 처리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25% 선택률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한 뒤, 제35조 

1항에 따른 개별 데이터(12월 31일 기준일 데이터부터)를 연방통계청에 

제공해야 한다. 주거급여 통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주거급여 신청, 임대료 

수준, 총 주거급여 지출, 주거급여 신청자 수, 사회 구조 및 주거 조건 등

이다. 이 정보는 먼저 연방주 통계청에서 수집한 후 연방 통계청으로 전송

된다(Amt für Statistik Berlin-Brandenburg, 2016).

주거급여 통계에는 신청 및 승인된 주거급여 지급만 기록된다. 그러나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무지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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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사례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Sozialpolitik-aktuell.de, 2024).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1. 쟁점 및 전망

독일 주거급여는 이 급여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되어 왔다. 2020년에 주거급여 개혁을 준비하면서 대안적인 

개혁 방안이 논의될 당시에는 주거급여가 근로 유인, 주거 소비, 행정비용 

측면에서 기본소득 지원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

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의존하는 가구를 주거급여 제도로 통합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Henger & Niehues, 2022).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지원체계를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제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2021년에 출범한 연립정부인 신호등 연정(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내세운 개혁 패키지(Reformpaket)는 기본소득 지원체계의 구조를 단순화

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수당의 도입과 주거급여 플러스 

개혁은 독일 사회보장의 두 기둥 역할을 하는 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수당과 주거급여를 차례로 도입, 개편하면서 제도 

운용에 관한 조정 조항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Günther, Miltner, 

Schöb, 2023). 이와 관련하여 두 제도 운용이 근로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가처분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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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 범위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가 시급하며, 주거급여의 지역적 차이와 임대료 및 

급여 업데이트 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미 연대 기반 기본소득 지원(Schöb, 2022) 또는 기본

소득 지원 시스템 개혁(Blömer, Fuest, Peichl, 2019) 등이 학계와 정치

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Günther, Miltner, Schöb(2023)은 기본소득 

지원 제도를 경쟁적인 자격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끝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2025년에 다양한 기본소득 지원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보호를 표준화된 아동 기본소득 지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 도입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는 기회로 보고 있다.

<표 4-14> 기본소득 개혁

구분 법적 근거/재정지원 담당 개시

시민수당
사회법전 2권
(연방, 지자체)

연방고용사회부 2023.1.1.

주거급여
주거급여법

(연방, 주정부)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 2023.1.1

아동기본보장
아동기본보장법

(연방, 주정부, 지자체)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025(예정)

자료: “Reform der Grundsicherung”. BMF. (2023).  Gutachten 05/2023. https://www.bu
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Ministerium/Wissenschaftlic
her-Beirat/Gutachten/reform-der-grundsicherung.pdf?__blob=publicationFile&
v=5

한편, 독일에서는 주거급여의 규모와 예산이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

주택 정책은 정책적 중요도가 감소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다. 정부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작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저가 주택 건설에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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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웠다. 또한 2025년 연방 예산안에 대한 내각 결의안은 2022년

부터 2028년까지 사회주택 건설 자금을 216억 5천만 유로로, 기록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BMWSB, 2024).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주택 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더 나은 대안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2. 한국에의 시사점

독일의 주거급여 제도는 분단 시절 서독에서 강제주택 정책을 해체하고 

사회적 주택시장경제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이후 

주택 시장 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입법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정책 수단 

전반이 사회적 시장경제로 재편되면서 주거급여 제도는 독일 주택정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1인 가구의 증가, 난민, 외국인 유입 

증가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한 독일은 주거급여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EU 국가 중 가장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 독일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급여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특히 주거급여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2023년 개혁은 

독일 주거급여의 제도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개혁의 규모이다. 2023년 이루어진 개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개혁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60만 가구 수준에서 200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 또한 2배 

이상 인상을 이루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전기, 가스 

및 난방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원인이었다. 수년 전부터 주거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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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급여 역동화, 일회성 난방비 지원 등 

급격하게 높아진 주거비 부담에 대응하고자 제도를 개정해 왔다. 그러던 

중에 사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루어진 연정 합의 

과정에서 주거 불안정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 결과 2023년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개혁 이후에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예산 

마련, 행정 수단 미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는 2025년 추가 

인상을 위한 2차 조례를 채택하는 등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거급여 개혁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사항은 난방비 항목과 기후보호

요소가 주거급여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난방비와 기후보호 금액을 

정액제로 지급해줌으로써 실제 소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완화했다. 2022년에는 급등한 난방비용으로 주거

급여 수급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우려하여 두 차례 정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도입된 난방비 항목은 

2023년 주거급여 개혁에서 영구적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난방비 정액 

보조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3년 이전 개혁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 주거급여 제도는 지역별 

임대료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주거급여 수급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일부 대

도시 지역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자, 2021년에는 6개로 나누어진 

임대료 지역 구분에 상위 등급을 추가하여 7개의 구분 체계를 만들었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고려하여 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2022년부터 물가상승률과 임대료 추세를 고려하여 2년마다 주거급여를 

인상하였다.

이외에도 독일의 저소득층 주거 보장체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회부조 적용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한정된다. 사회부조 수급자는 해당 제도 안에서 주거 보장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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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개혁 논의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급여 

인상이 임대료 및 소득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사회부조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 사회에서도 이러한 

이중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지금까지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부조 수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23년 개혁은 이러한 주거급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조 수급자의 주거비 지급의 기준을 제시하는 ‘적절한 

주거·난방 비용 규정’(KdU 규정) 또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수당 도입과 

함께 실행된 소위 ‘유예기간’을 두어 급여 수급 개시 후 1년간은 수급자의 

기존 임대료와 난방비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운용의 유연

성은 참고할 만하다. 적절한 주거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개별 지역에 

두는 등 지역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다. 연방에서는 KdU 

제정에서 통일된 원칙만을 제시하고, 연방주정부는 개별 지자체에서 KdU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 개별 지자체는 ‘적절한 주거’라는 용어를 자체

적으로 해석하고 규정에 따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과 난방비용을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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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거급여 정책 개관 

핀란드는 소득이 적어 스스로 주거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

하기 위해 주거급여(asumistuki; housing benefit)를 지급한다. 핀란드는 

1969년에 처음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후 1994년부터 주거급여의 대상이 전 국민

으로 확대되면서 핀란드 사회보장체계에서 주거급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핀란드의 주거급여 총 지급액은 16억 8,400만 유로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e of Finland)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지출 항목들 가운데 건강보험

(55억 1,600만 유로), 국가기초연금(29억 3,400만 유로), 기초실업급여

(19억 3,200만 유로)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낸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주로 현물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소득보장제도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소득비례실업수당과 소득비례연금을 포함하면 주거

급여의 급여액 규모는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2023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총급여액은 기초사회부조제도

(perustoimeentulotuki; basic social assistance)의 총액 지급액인 

7억 1,800만 유로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Kela, 2024a).27)

27) Kela. (2024a). History. https://www.kela.fi/operations-history#the-2010s

제5장 핀란드



144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그림 5-1〕 핀란드 사회보험청의 급여 도입 연도 및 급여별 총지급액 규모(2023년)

 자료: Kela. (2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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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구성된 우리나라와 비교

하면 핀란드의 주거급여는 주요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사회부조제도와는 

구분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6년까지 기초사회부조

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주거급여와 기초사회부조제도는 각각 다른 소득보장제도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핀란드와 한국은 소득보장체계 자체가 다르므로 

핀란드의 주거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핀란드 소득보장체계의 전체

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거급여가 다른 제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편, 주거급여는 주거정책의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

서는 핀란드 주거정책의 발전 경로를 살펴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주택 공급에 있어 핀란드 공공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개인들은 자가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재향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비롯해 많은 피난민을 위한 

토지와 주택이 필요했다. 이들은 전체 인구에 약 10~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핀란드는 1945년에 토지취득법(Maanhankintalaki; 

Land Acquisition Act)을 제정하고 핀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Erkkilä, 2023). 

이 정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경작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토지가 배분

되었지만, 여전히 주택은 부족한 상태였다. 이때 시골에 사는 농민들은 

자가소유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도시 노동자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1960~1970

년대에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주거정책을 추진했다. 즉, 주로 주택의 

건축이나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을 폭넓게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 핀란드의 자가 점유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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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0년대 들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주거정책의 시장화가 시작

되었고 주택시장 조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주거정책으로 전환되었다(Ruonavaara, 2017).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당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료 규제 폐지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Kettunen and 

Ruonavaara, 2015). 

이후 핀란드의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동시에 주택을 살 수 없는 가구를 위해서는 사회주택을 공급

하거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Hyötyläinen, 2019). 

이런 배경으로 인해 사회주택 정책과 주거급여가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는 자가 점유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Statistics Finland 

(2024)의 주택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핀란드의 자가 점유 비율은 

65.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61.3%까지 낮아

졌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8) 반면 2010년 30.4%

였던 임대주택 비율은 조금씩 상승하여 2023년에는 35.9%로 나타났다.

유형 2010년 2020년 2022년 2023년

자가주택 65,5 62,3 61,4 61,3

임대주택 30,4 34,4 35,4 35,9

무기거주보장주택 1,3 1,8 1,9 1,9

기타 2,7 1,5 1,3 1,0

<표 5-1> 주택 점유 유형별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Statistics Finland. (2024). Housing and construction. https://stat.fi/tup/suoluk/su
oluk_asuminen_en.html

28) 한국의 자가 점유 비율은 2020년 기준 57.3%이다.



제5장 핀란드 147

제2절 제도적 위상

  1. 핀란드의 소득보장체계 개관

 

핀란드는 생애주기별 욕구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

하여 현저한 소득 상실을 겪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체계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꼼꼼한 소득보장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현금급여는 크게 개인의 기여금을 바탕

으로 제공되는 것과 조세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기여금 

바탕의 현금급여에는 실업기금(unemployment funds)이 관리하는 소득

비례실업수당(earnings-related unemployment allowance)과 연금

보험사(pension insurance companies) 및 연금기금(pension funds)이 

관리하는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이 있다. 한편 조세 

기반 급여에는 기초실업수당, 노동시장보조금, 육아휴가수당, 주거급여, 

학업보조금, 국가기초연금, 기초사회부조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제도의 

관리와 운영은 중앙정부 조직인 사회보험청이 총괄한다.

 핀란드는 개인이나 가정이 빈곤에 직면하기 전에 욕구와 위험에 따라 

다양한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초사회부조제도는 다른 소득

보장제도들을 통한 각종 현금급여가 모두 지급된 이후에도 소득 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기초사회부조제도를 통해 지급된 급여 규모가 실업

급여, 국가기초연금, 주거급여보다 작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적

으로 주거급여는 소득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되고 그 재원은 조세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초사회부조제도와는 구분되어 별도로 운용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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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림 5-2〕 핀란드 사회보장체계의 전체 구조 

자료: 핀란드 사회보험청 내부자료 (2024년 6월 24일 Signe Jauhiainen 박사 제공)

  2. 핀란드 기초사회보장제도와 주거급여의 관계

 

핀란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는 다른 

모든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지급 가능한 모든 급여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득이 최소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가구에 지급되는 

마지막 소득보장 수단이다. 

핀란드의 사회부조는 기초사회부조(basic social assistance), 보충사회

부조(supplementary social assiatnace), 예방사회부조(preventive 

social assiatance) 세 가지로 구성된다. 기초사회부조는 중앙정부인 

사회보험청이 담당하고, 나머지 둘은 지방정부인 복지서비스자치주

(hyvinvointialue; wellbeing services counties)가 관리한다. 사회보험

청이 기초사회부조를 제공한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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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지방정부는 그들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적 여력에 따라 보충

사회부조나 예방공공부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충사회부조는 

수급자의 특수한 욕구나 환경으로 인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 

지급되고, 예방사회부조는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나 

수급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Kela, 2024b).

핀란드 중앙정부는 기초사회부조 급여액 산출을 위해 매년 기본액

(basic amount)를 설정한다. 기본액은 음식, 옷, 기초의료, 개인위생, 청소, 

대중교통, 신문, 전화, 인터넷, 취미활동, 기타 일상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1인당 금액을 의미하는데 2024년 금액은 다음 <표 4-2>와 같다.29) 

예를 들어, 10~17세의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부모가 실업 상태에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소득도 없다면, 기초사회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가구는 사회보험청에 기초사회부조를 신청

하기 전에 노동시장보조금, 아동수당, 한부모 보조금, 주거급여 등 다른 

현금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 가구의 2024년 기본액 합계는 

1,463.40유로(=669.99+411.40+382.01유로)이다. 이 기본액은 월세, 

수도 요금 등과 합해져 월 생활비가 결정된다. 만약 이 가구의 월세가 

810유로이고, 수도 요금이 45유로라면 월 생활비 총액은 2,318.40유로가 

되는 것이다. 이 가구가 기초사회부조 신청 전에 실업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각종 현금급여를 통해 받는 월수입이 1,913.32유로라면 이 금액과 

월 생활비 총액 사이의 차이인 405.08유로가 기초사회부조 급여액으로 

지급된다(Kela, 2024c). 이때 월세와 수도 요금의 합인 855유로는 주거

비용으로서 주거급여액 산정의 고려 대상이 되고, 주거급여액은 855유로

보다 낮게 정해진다. 따라서 실제 주거비용과 주거급여액 사이의 차액은 

29)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자격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기본액 설정에 있어 주거비와 주거 관련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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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사회부조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대상 금액(유로)/월

성인

자녀 없는 독신 가구 587.71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499.55

한부모 669.99

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이상 성인 429.03

미성년
자녀

10~17세

첫째 자녀 411.40

둘째 자녀 382.01

셋째 및 다른 자녀 352.63

10세 미만

첫째 자녀 370.26

둘째 자녀 340.87

셋째 및 다른 자녀 311.49

<표 5-2> 핀란드 공공부조 기본액 (2024년) 

자료: Kela. (2024c).

위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핀란드의 주거급여는 기초사회

보장제도인 기초사회부조가 작동하기 전에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먼저 지급된다. 즉, 기초사회부조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가구나 개인이 주거급여를 비롯하여 다른 

현금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채 기초사회부조를 신청하면 사회보험청은 

기초사회부조 수급 자격 판단을 보류하고, 다른 급여를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한다.

주거비용 충당 측에서 주거급여와 기초사회부조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주거급여의 급여액은 주거비용 

가운데 일정 부분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주거

급여를 넘어서는 주거비용은 가구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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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초사회부조는 빈곤 가구가 주거급여를 초과하는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제도의 내용과 운영 방식 

 핀란드 사회보험청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주택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일반주거급여(yleinen asumistuki; general housing allowance)’와 

‘연금수급자주거급여(eläkkeensaajan asumistuki; housing allow-

ance for pensioners)’로 나누어진다. 

2017년 7월까지 고등학교, 직업학교,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주거급여(opiskelija asumistuki; housing allowance)가 별도로 운영

되었지만, 2017년 8월에 학생주거급여는 일반주거급여와 통합되었다.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주거 관련 급여는 국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핀란드 국적의 학생들을 위한 주거보조금(asumislisä; housing 

supplement)뿐이다. 이외에 군복무 또는 사회복무 중인 개인이나 그의 

가족을 위한 주거부조(asumisavustusta; housing assistance)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주거보조금과 주거부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급여이고, 그 규모 역시 아주 작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일반주거급여와 연금수급자주거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각 주거급여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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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주거급여 

가. 대상자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지 않는 핀란드 거주자가 일반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임대주택(rental homes) 거주자, 자가주택

(owner-occupited homes) 거주자, 무기거주보장주택(right-of-oc-

cupancy homes)30) 거주자, 공동소유주택(part-ownership homes) 

거주자가 일반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도 같은 

조건으로 일반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핀란드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위해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일반주거급여 지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중지하기로 했다.

일반주거급여 급여액은 한 거주지에서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들의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소득은 한 사람은 하나의 가구에만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산된다. 또한, 수당은 가구 단위로 산정되고 지급되므로 

가구당 한 명만 일반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및 동거 중인 

파트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녀 및 친인척, 공동 임대계약서를 작성

하여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Kela, 2024d).

핀란드의 주거급여 지급 요건에 주거의 질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즉, 

면적, 안전설비 상태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나 검토 없이 소득 수준과 주거 

관련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바탕으로만 자격 심사와 급여액 산정이 

30) 핀란드의 무기거주보장주택(asumisoikeus; right-of-occupancy homes)은 임대주택과 
개인소유 주택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의 주택이다. 즉, 입주자가 주택가격의 최대 15%
만 내고 해당 주택의 거주권(right of occupancy)을 구매함으로써 무기한 그 집에 거
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매달 일반 임대주택의 임차료보다는 저렴한 사용료를 지급
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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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나. 급여 수준 및 급여 산정 방식

주거급여의 급여액은 인정주거비용(acceptable housing costs)과 

기본 공제액(basic deductible) 차이의 70%로 정해진다. 2024년 4월 

1일 전까지 일반주거급여 급여액 상한선은 인정주거비용과 기본 공제액 

차이의 80%였지만, 최근 핀란드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기준을 70%로 낮추었다. 단,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일반주거급여 급여

액이 결정된 가구에는 다음 신청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80%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인정주거비용의 구성 항목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Kela, 

2024e), <표 5-3>은 주택 유형별 인정주거비용 구성 항목을 보여준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료와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 및 난방 비용이 

인정주거비용에 포함된다. 무기거주보장주택, 주택협동조합 단지의 주택,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의 73%까지 인정주거

비용에 포함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인정

주거비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Kela, 202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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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인정주거비용 구성 항목

임대주택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 비용(1인당 월 20유로까지 인정)
-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난방 비용(1인 가구 월 66유로,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월 22유로씩 추가 인정)

무기거주보장주택

- 관리비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 비용(1인당 월 20유로까지 인정)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난방 비용(1인 가구 월 66유로,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월 22유로씩 추가 인정)
- 주택 보증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의 

73%(2025년 1월 1일 폐지 예정)

주택협동조합 단지
(2025년 1월 1일 
적용 제외 예정)

- 관리비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 비용(1인당 월 20유로까지 인정)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난방 비용(1인 가구 월 66유로, 2인 이상 

가구는 월 66유로에 1인당 월 22유로씩 추가 인정)
-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73% 

자가주택
(2025년 1월 1일 
적용 제외 예정)

- 관리비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 비용(1인당 월 20유로까지 인정)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난방 비용(1인 가구 월 66유로,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월 22유로씩 추가 인정)
-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73%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이면서 
임차료를 내는 경우)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 비용(1인당 월 20유로까지 인정)
-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난방 비용(1인 가구 월 66유로,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월 22유로씩 추가 인정)

<표 5-3> 핀란드 주택 유형에 따른 일반주거급여의 인정주거비용 구성 항목

   주: 전기, 사우나, 세탁실, 주차장, 인터넷, 가구 등의 사용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Kela (2024f)

또한, 인정주거비용의 최고액은 법률에 따라 가구 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표 5-4>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인정주거

비용의 최고액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구별 인정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주거급여 급여액이 결정

된다.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도권 지역에서 인정주거비용 최고액은 

1인 가구 월 563유로, 2인 가구 월 808유로, 3인 가구 월 1,019유로, 

4인 가구 월 1,188유로이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1,188유로에 가구원 



제5장 핀란드 155

1인당 월 148유로가 추가된다. 반면 중소도시의 인정주거비용 최고액은 

수도권 지역보다 낮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중소도시보다도 낮다(Kela, 

2024g). 이러한 특징은 핀란드의 주거급여 제도가 도시 규모에 따라 주거

비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를 주거급여 급여액 산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인정주거비용 최고액

수도권 지역
Espoo, Helsinki, Kauniainen 
and Vantaa

1인 가구: 월 563유로
2인 가구: 월 808유로
3인 가구: 월 1,019유로
4인 가구: 월 1,188유로
5인 이상 가구: 월 1,188유로 + 1인당 월 148유로

중소도시 지역
Hyvinkää, Hämeenlinna, 
Joensuu, Jyväskylä, 
Järvenpää, Kajaani, Kerava, 
Kirkkonummi, Kouvola, 
Kuopio, Lahti, 
Lappeenranta, Lohja, 
Mikkeli, Nokia, Nurmijärvi, 
Oulu, Pori, Porvoo, Raisio, 
Riihimäki, Rovaniemi, 
Seinäjoki, Sipoo, Siuntio, 
Tampere, Turku, Tuusula, 
Vaasa and Vihti

1인 가구: 월 447유로
2인 가구: 월 652유로
3인 가구: 월 828유로
4인 가구: 월 981유로
5인 이상 가구: 월 981유로 + 1인당 월 134유로

기타 지역

1인 가구: 월 394유로
2인 가구: 월 574유로
3인 가구: 월 734유로
4인 가구: 월 875유로
5인 이상 가구: 월 875유로 + 1인당 월 129유로

Åland Islands 자치구역

1인 가구: 월 517유로
2인 가구: 월 756유로
3인 가구: 월 958유로
4인 가구: 월 1,135유로
5인 이상 가구: 월 1,135유로 + 1인당 월 155유로

<표 5-4> 핀란드 지역에 따른 일반주거급여의 인정주거비용 최고액(2024년)

자료: Kela. (202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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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액은 매년 핀란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본 공제액 

계산에는 기준 금액(standard amount), 가구 총소득, 가구 내 성인 및 

자녀의 수가 고려된다. 기본 공제액 계산식은 <표 4-5>에 제시된 것과 같다. 

여기서 기준 금액은 사회보험청이 지급하는 기초실업수당의 세후 기본급여

액으로 결정되는데 2024년 이 금액이 667유로이다(Jauhiainen, 2024).

일반주거급여 급여액 = 0.7 × (인정주거비용 – 기본 공제액)

기본 공제액 = 0.5 × [T - (667유로† + 94 × A + 296 × L)]

†667유로: 기준 금액
T = 가구 총소득
A = 가구 내 성인 수
L = 가구 내 자녀 수

<표 5-5>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급여액 산정식(2024년 4월 1일 기준)

자료: Kela. (2024e).

Jaakko는 투르쿠(Turku)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그는 매달 임대료로 700유
로를 지불한다. Jaakko의 세전 소득은 월 279.38유로이다. Jaakko의 소득이 적어 기본 
공제액은 없다.

한 달에 최대 447유로까지 Jaakko의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최대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Jaakko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700유로)를 기준으로 계산
되지 않는다.

Jaakko가 받는 주거급여는 최대 인정주거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312.90유
로이다(월 447유로 x 0.70 = 312.90유로). 따라서 Jaakko는 임대료 가운데 월 387.10유
로를 직접 지불해야 한다(700유로 - 312.90유로 = 387.10유로).

<표 5-6>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급여액 산정 예시

자료: Kela. (20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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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금수급자주거급여 

가. 대상자

 핀란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소득이 낮으며,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연금수급자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Kela, 2024h).

- 사회보험청이 지급하는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 사회보험청이 지급하는 재활보조금 및 장애연금

- 사회보험청이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 사회보험청이 지급하는 생존배우자연금(surviving spouse’s 

pension)

- 공인 연금보험사 또는 연금기금이 지급하는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 공인 연금보험사 또는 연금기금이 지급하는 전액 재활보조금, 전액 

장애연금 및 근속연금(years-of-service pension)

- 공인 연금보험사 또는 연금기금이 지급하는 생존배우자연금

- 법정 산재 보험, 법정 자동차 책임 보험 또는 군인 상해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생존배우자연금 또는 보조연금(assistance pension)

또한, 다른 국가로부터 위의 연금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핀란드에 거주하는 사람도 연금수급자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수당의 일부 또는 조기노령연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주거급여을 받을 수 없다(Kela, 20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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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에는 임대주택, 무기거

주보장주택, 주택협동조합 단지, 자가주택을 비롯해 생활지원시설

(assisted living facility)과 장기요양시설(institutional care)도 포함

된다. 자가주택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금수급자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다. 

생활지원시설의 경우, 월세와 월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도 및 난방 

비용은 주거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월세와 함께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은 

제외된다. 장기요양시설로 주거지를 옮겼을 때는 최대 9개월 동안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도 및 난방 비용은 주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신 유지·

보수비용이 주거비용으로 인정된다. 매월 인정받을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은 1974년 이후 건설되었거나 개조된 주택은 47.84유로, 1974년 

이전에 건설되었거나 개조된 주택은 62.19유로이다(Kela, 2024h).

나. 급여 수준 및 급여 산정 방식

 연금수급자주거급여 급여액은 기본 공제액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추가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고려되는 주거비용의 85%이다. 기본 공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연간 681.39유로(월평균 56.78유로)가 적용된다. 

추가 공제액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의 41.3%에 해당한다(Kela, 

2024i). 2024년 기준 추가 공제액에 적용되는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다

(Kela, 2024j).

- 혼자 사는 경우: 연간 10,280유로

- 파트너(배우자, 동거 파트너 또는 등록된 파트너)와 함께 살지만, 

파트너가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연간 14,746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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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배우자, 동거 파트너 또는 등록된 파트너)와 함께 살고, 파트

너가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연간 16,783유로

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자산은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파트너의 자산도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자 사는 

경우에 자산이 18,306유로를 넘으면,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자산 합계가 29,290유로를 넘으면 주거급여가 줄어든다. 주거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에는 부동산, 산림, 예금,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의 지분, 보험 저축 등이 포함된다. 예금이나 적금이 2,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자산으로 간주되고, 파트너의 예금이나 적금도 

마찬가지다(Kela, 2024j).

연금수급자주거급여에도 지역별로 인정주거비용이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은 연 9,287유로, 중소도시 지역은 연 8,541유로, 기타 지역은 

연 7,493유로다(Kela, 2024k).

지역 인정주거비용 최고액

수도권 지역
Espoo, Helsinki, Kauniainen and Vantaa

연 9,287유로(약 월 774유로)

중소도시 지역
Hyvinkää, Hämeenlinna, Joensuu, Jyväskylä, 
Järvenpää, Kajaani, Kerava, Kirkkonummi, 
Kouvola, Kuopio, Lahti, Lappeenranta, Lohja, 
Mikkeli, Nokia, Nurmijärvi, Oulu, Pori, 
Porvoo, Raisio, Riihimäki, Rovaniemi, 
Seinäjoki, Sipoo, Siuntio, Tampere, Turku, 
Tuusula, Vaasa and Vihti

연 8,541유로(약 월 712유로)

기타 지역 연 7,493유로(약 월 624유로)

<표 5-7> 핀란드 지역에 따른 연금수급자주거급여의 인정주거비용 최고액(2024년)

자료: Kela. (20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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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급여 신청 및 감독

가. 일반주거급여 신청

일반주거급여는 사회보험청의 온라인서비스인 OmaKela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험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OmaKela에 로그인하여 사회보험청의 각종 급여를 신청하려면 누구나 

전자신원증명서(e-identification)가 필요하다. OmaKela에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청

자는 서명이 있는 주택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만약 이 계약서에 

임차료 또는 관리비 금액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세부 정보가 있는 문서, 핀란드

로의 이주 증빙 문서, 국외 이주 증빙 문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모든 가구원의 소득 내용도 기입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 공제 전 소득 금액을 적어야 한다. 사회보험청 담당자는 급여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내용과 국가소득기록부(tulorekisteri; National Incomes 

Register)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을 판단한다(Kela, 

2024l).

일반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최대 1개월

까지만 소급하여 일반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1월부터 

일반주거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2월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가 사회보험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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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해야 한다. 일반주거급여의 지급 개시는 매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만약 3월 15일에 발효되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일반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자는 4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Kela, 2024l).

나. 연금수급자주거급여 신청

연금수급자주거급여도 일반주거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 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도 동일하다. 하지만 연금수급자

주거급여의 소급 신청 가능 기간은 6개월으로 일반주거급여의 1개월보다 

길다. 만약 7월 20일에 연금수급자주거급여를 신청하면 1월분 급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Kela, 2024h).

다. 일반주거급여 재심사

일반주거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12개월마다 연례 재심사

(annual review)가 이루어지므로 이 기간에 맞추어 일반주거급여 수급

자는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2개월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주거

급여의 조건과 관련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다른 가구원의 상황이 바뀌면 

중간 재심사(interim review)를 신청해야 한다(Kela, 2024m).

중간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Kela, 2024n).

- 가구 소득이 월 400유로 이상 증가한 경우

- 새 아파트 또는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월 50유로 이상 감소한 경우

- 가구원이 해외로 이사하거나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162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 주택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 수 또는 가구 구성이 변경된 경우

- 가구에 전차인(subtenant)이 들어오거나 전대계약(sublease con-

tract)이 종료된 경우

- 일반주거급여 수급자가 결혼한 경우

라. 연금수급자주거급여 상황 변화 통지 의무

연금수급자주거급여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는 2년마다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청은 재심사가 진행되기 약 2개월 전에 수급자에게 

재심사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때 수급자가 재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자주거급여 자격은 박탈된다. 또한,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수급자는 사회보험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하고, 사회

보험청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자격과 급여액을 재심사해야 한다. 

연금수급자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회보험청에 상황 변화를 알려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Kela, 2024h).

-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해당 주택에서 이사한 경우

- 당사자 소득(또는 파트너와의 합산 소득)이 연간 1,081유로 이상 

증가한 경우

- 당사자 소득(또는 파트너와의 합산 소득)이 연간 509유로 이상 

감소한 경우

- 당사자 또는 파트너의 자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결혼, 동거,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 구성이 변경된 경우

- 파트너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얻거나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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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주거비용이 204유로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변경된 경우

- 장기요양시설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혹은 장기요양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 핀란드 밖으로 이주하거나 핀란드 밖에서 머무는 경우

- 일반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4. 주거급여 지급 현황

가. 일반주거급여 지급 현황

핀란드 사회보험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핀란드의 일반주거

급여 수급자 규모는 60만 명 수준에서, 수급 가구 규모는 40만 가구 수준

에서 매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핀란드의 인구가 약 550만 명 정도이므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일반주거급여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주거

급여 총지급액이 2020~2022년 기간에는 16억 유로를 넘지 않았지만, 

2023년에는 16억 8,420억 유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이 358.11유로로 집계되어 2022년의 331.97

유로보다 26.16유로 상승하였다. 주거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주거

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차 계약을 바탕으로 거주하는 가구가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임차한 

거주지에 사는 수급 가구는 386,187가구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Kela, 2022;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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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지급액(백만 유로) 1,566.5 1,590.8 1,565.0 1,684.2

수급자 규모(명) 646,029 620,510 599,461 641,712

수급 가구 규모(가구) 402,559 391,611 382,232 404,662

주거 유형
임차(가구) 385,437 376,232 367,341 386,187

자가(가구) 17,122 15,379 14,891 18,475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유로) 323.85 325.28 331.97 358.11

<표 5-8>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지급 현황(2020~2023년) 

자료: Kela. (2022, 2023, 2024o).

〔그림 5-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주거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한부모와 자녀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부모와 자녀 가구’ 그리고 ‘자녀 없는 커플 가구’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16년까지 별도로 운용되었던 학생주거

급여가 2017년부터 일반주거급여로 통합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Kela, 2022; 2023; 2024o)

〔그림 5-3〕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수급 가구 추이 

자료: Kela. (2024o). Pocket Statistic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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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수급자주거급여 지급 현황

연금수급자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대부분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핀란드

의 공적 연금은 보편성과 관대성이 높아 은퇴한 노인 부부가 한 가구에 

살면서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핀란드 사회보험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연금수급자주거

급여 지급 총규모는 679.2백만 유로이고, 수급자 규모는 207,711명이다.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은 266.08유로였다. 2020년 이후 총지급액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수급자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92~93% 수준

이고, 자가주택 거주자는 7~8% 정도임을 알 수 있다(Kela, 2022; 2023; 

202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지급액(백만 유로) 636.2 646.9 650.2 679.2

수급자 규모(명) 213,183 210,441 206,975 207,711

주거 유형
임차(명) 197,642 148,805 192,781 192,576

자가(명) 15,538 14,772 14,190 15,133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유로) 242.86 248.26 252.60 266.08

<표 5-9> 핀란드 연금수급자주거급여 지급 현황(2020~2023년) 

자료: Kela. (2022, 2023, 202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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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쟁점 및 시사점 

2023년 6월에 집권을 시작한 핀란드 Orpo 내각은 우파와 극우파의 

연합정부로서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예산을 삭감을 목표로 다양한 급여의 수준을 낮추거나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주거급여에도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우선 2024년 4월 1일부터 일반주거급여를 통해 보상되는 주거비용의 

비율이 기준 80%에서 70%로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일반주거급여는 이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수도인 헬싱키

(Helsinki)의 인정주거비용 최고액이 주변의 다른 도시 수준으로 낮아

졌다. 이러한 변화로 헬싱키 거주자들의 주거급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5년부터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반주거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무기거주보장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

도 일반주거급여의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이와 같은 주거급여의 축소는 기초사회부조 수급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4년 3월과 6월 사이 주거급여 신청자 수는 약 20,000

명이 감소하였지만, 2024년 5월 기초사회부조 수급자는 13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2023년 5월보타 약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yle, 2024).

주거급여 축소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긴축정책에 대해 사회민

주당을 위시한 원내 야당과 노동조합은 물론 많은 시민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Opro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2024년 

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집권당인 국민연합당(Kansall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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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omus; National Coalition Party)의 Alexander Stubb 후보가 

당선되면서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주거급여 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의 주거급여는 기초사회보장제도와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물론 제도의 설계 및 운용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한다. 따라서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소수의 수급자가 정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핀란드에서 주거급여는 누구나 일시적으로라도 

소득이 낮아져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면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수당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핀란드 사례는 주거급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설계되고,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핀란드의 주거급여는 중앙정부 기관인 사회보험청에 의해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주거급여의 관리와 집행은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들의 업무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해당 예산과 사업 지침의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자격 심사와 관리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맡는 것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제도 운용 방식이 유지되어 왔지만,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핀란드 주거급여 사례를 보면 한국의 분절된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핀란드와 비교하면 한국의 주거급여액이 작고, 

수급자 비율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주거급여 관리와 운용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주거급여는 현금

급여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금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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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핀란드의 주거급여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동시에 노인과 

학생 등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는 일반주거급여와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보장연금 등과 더해져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가구를 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일반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핀란드의 주거급여 제도는 그 대상을 

나이로 정하지 않고, 생애주기에 따라 겪을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따라 

소득 상실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핀란드의 이러한 접근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정 나이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각종 주거지원 정책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나이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용되는 주거지원 정책이 비

효율적이거나 임시적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거급여와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주거 복지의 보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통합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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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주택정책 개관

  1. 개요 

1949년 주택법(The Housing Act of 1949)의 “모든 미국 가정에 

살만한 주거 환경을 가진 적절한 주택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연방정부는 

60여 년 동안 저소득 가구에 5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왔고, 200만 가구 이상에 주택바우처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2017년 기준 4,470만 가구 이상(약 1억 1,300만 명)이 물리

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31)하거나, 집이 없는 홈리스 상태32)에 머무르고 있다

(Schwartz, 2021에서 재인용; U.S. Census Bureau 2018; HUD 2018).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정책을 시행하지만,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은 공공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가 소유자

에게 세금공제 혜택의 형태로 비빈곤 가구에 더 많은 지원금이 할애된다. 

Schwartz (2021)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00만 명(495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 임차인이 연방의 보조를 받은 반면, 1,500만 명(850억 달러 규모)의 

자가 소유자가 연방소득세에서 모기지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았다. 

31) 2017년 전체 주택 소유자의 26%와 전체 임차인의 48%가량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
택에 지출했다(Schwartz, 2021).

32) 2019년 연간 홈리스 평가 보고서(2019 Annual Homesless Assessment Report)에 
따르면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56만 7,715명의 홈리스가 집계되었다(Schwartz, 2021).

제6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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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출을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보조 프로

그램은 “깊은(deep)” 지원과 “얕은(shallow)”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깊은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료가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 즉 30%를 넘지 

않도록 임대료를 보조하는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주택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로 대표된다. 얕은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임대료가 민간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되는 방식으로 주거지원에 기여한다. 가장 대표적인 

얕은 지원 프로그램이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 프로그램이다(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이하 LIHTC). 

전체 지원 프로그램의 약 60%가 깊은 지원에 해당하며, 깊은 지원 

중에서 HCV 프로그램은 약 255만 호를 지원하는 가장 비율이 높은 프로

그램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호33)에 미치지 못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약 36만 호를 지원하고 있다. 

33) 미국 통계청에 따른 약 1억 4,534만의 전미 전체 주택 재고의 0.7% 미만(2023년 기
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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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전체(호수) 비율(%)

깊은 지원 프로그램 소계 5,301,805 61.3

주택바우처(HCV, 2019) 2,556,270 29.5

공공임대주택(2019) 987,133 11.4

프로젝트 기반 임대료 지원 1,396,687 16.1

   섹션 8 신축 및 대규모·개보수 프로그램(2020) 558,882 6.5

   섹션 8 LMSA 등(2020) 384,784 4.4

   섹션 515(농촌주택), 섹션 8 또는 섹션 521 임대료 지원 
   병행(2020)

271,247 3.1

   임대료 지원 시범 사업(RAD, 2020) 170,939 2.0

   섹션 8 중규모 개·보수 프로그램(2020) 10,835 0.1

특정 수요 지원 프로그램 361,715 4.2

   섹션 202(고령자, 2020) 325,558 3.8

   섹션 811(장애인, 2020) 36,157 0.4

얕은 지원 프로그램 소계 3,349,255 38.7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LIHTC, 2018) 2,765,069 32.0

HOME 투자 파트너십(2020) 375,528 4.3

섹션 202(임대료 지원 없음, 2020) 4.799 0.1

섹션 515(임대료 지원 없는 농촌주택, 2020) 127,634 1.5

비과세 채권(2017) 50,223 0.6

섹션 236/섹션 221(d)3(2020) 26,002 0.3

총계 8,651,060 100.0

<표 6-1> 미국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현황

자료: Schwartz(2021)에서 재인용

공공임대주택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까지 건설이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예산은 투입되고 있지 않다. 노후화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철거로 이 

주택의 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프로젝트 기반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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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재고
시계열적 변화

재고 변화 증가율(%)

1949 170,436

1959 422,451 +252,015 147.9

1969 792,228 +369.777 87.5

1980 1,192,000 +399,772 50.5

1990 1,404,870 +212,870 17.9

1994 1,409,455 +4,585 0.3

2000 1,266,980 -142,475 -10.1

2010 1,173,340 -93,640 -7.4

2012 1,156,839 -16,501 -1.4

2015 1,119,864 -36,975 -3.2

2019 987,133 -132,731 -11.9

기간

1949~1980년 +1,021,564 599.4

1980~1994년 +217,455 18.2

1994~2019년 -422,322 -30.0

<표 6-2>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

자료: Schwartz(2021)에서 재인용

  2. 주택바우처의 변화 과정 

미국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요 주거 보조 프로그램은 흔히 ‘프로젝트

(project)’라고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건축물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바우처(Voucher) 프로

그램은 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며, 저소득 가구가 민간 시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공과금(전기, 수도 등)을 

지원한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프로젝트 기반 보조(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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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subsidize)와 비교하여 예산 측면에서 그 비용이 적게 들고, 세입

자에게 더 넓은 범위의 근린과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바우처를 지원받는 것만으로 저소득 가구가 임대료 보조금을 사용

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 가구는 

스스로 임차할 아파트나 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때 프로그램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최대 허용 임대료를 넘지 않아야 하고, 

둘째, 바우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물리적 적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셋째, 임대할 주택의 임대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1930년대에 임대증서(rent certificate)라고 불렸던 바우처는 전국 

부동산 위원회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 Boards)에서 빈곤

층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 건설의 대안으로 처음 제안되었다. 하지만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에 의해 임대증서가 실제 미국 

주택 정책의 일부가 된 것은 1970년에 이르러서였다(McCarty, 2014). 

임대 바우처는 1937년 주택법 8조(Section 8 of the Housing Act 

of 1937, 이하 Section 8)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1949년 주택법

(Housing Act of 1949) 제정 이후, 주택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1953년 대통령 정부 주택정책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Government Housing Policies)에서도 임대증서는 공공주택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의 참여 

억제, 관리의 어려움, 규모와 조직의 복잡성, 추가 주택 공급 기회의 박탈 

등을 이유로 임대증서가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Carlson and Heinberg, 1978). 또한,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증서 프로

그램을 통해 임차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동산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Orlebeke, 2000).

하지만 대규모 단지 공급 비용의 상승, 건물 구조의 악화, 빈곤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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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주택 보조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이하 HUD)는 저소득 가구가 민간 시장에서 주택 임대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실험적 주택수당 프로그램(Experimental 

Housing Allowance Program, 이하 EHAP)을 실행했다. EHAP는 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입지와 품질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지역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y, 이하 PHA)을 통해 시행된 시범

사업이 참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Kennedy, 

1980; McCarty, 2014). 주택바우처의 토대를 마련한 EHAP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의 주택품질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적격 가구가 임대인에게 

본인의 자금에 수당으로 받은 주택 보조금을 임대료 전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이었고, 본질적으로 현금 지원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주거비 부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자, 10년의 시범사업 기간이 

채 끝나도 전인 1974년 의회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미국 최초의 바우처 프로그램인 

섹션 8 기존주택 프로그램(Section 8 Existing Housing Program)을 

정식 승인하였다(McCarty, 2014; Richardson, 2023).

해당 법의 섹션 8은 “신축 및 개·보수(New construction and mod-

erate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자본 

지출과 장기 계약의 부담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반면 임대 증서를 이용하는 

"기존주택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되었다(McCarty, 2014). EHAP에서 

제공하던 수당과 마찬가지로, 임대 증서는 지역 공공주택청(PHA)이 관리

하였으며, 참여 가구 소득의 30%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기준인 공정시장 임대료(Fair Market Rent, 이하 FMR)의 민간 소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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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의 차액을 보전해주었다. EHAP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 

증서는 규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보조

금은 가구가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이는 지원 대상 가구의 

자율성을 다소 축소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수당 성격의 현금 지원보다는 

현물 지원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1983년, HUD는 기존주택 프로그램의 변형인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에 

비하여 두 가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정시장 임대료 이상의 

임대료가 책정된 주택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최대 

임대료를 나타내는 지불 기준(payment standard)을 설정했다. 둘째,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개별 가구들이 

임대료 부담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가구 소득의 30%와 지불 

기준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점은 기존주택 프로그램과 같다. 하지만 

개별 가구가 추가적인 임대료를 낸다면 지불 기준보다 더 비싼 주택에 

거주할 수도 있으며, 지불 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을 선택한 경우는 그만큼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소득의 30% 미만을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McCarty, 2014). 결국, 1998년 양질의 주택 및 근로 책임법

(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 of 1998)을 통해 섹션 

8 기존주택 프로그램과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여 HCV로 

명칭을 변경했다. 

HCV 프로그램은 임차인 기반(또는 수요자 기반) 프로그램으로, 이론

적으로 세입자는 미국 내 어디로든 이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적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의 지불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둘째, 특정한 물리적·질적 

수준과 공간 기준(과밀 또는 기준 이하 주택)을 충족해야 하며, 셋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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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동의해야 한다. PHA에서 발행한 전체 바우처 

중 최대 30%는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Project-Based Voucher)에 할당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섹션 8 프로그램의 신규 신축 및 보수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주택에 대해 원 계약과 갱신을 통해 유지되어왔다.

제2절 제도적 위상

저소득층의 음식, 주택,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 필요를 위해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에서 현금 또는 비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그중에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이 민간 시장에서 적절(decent)하고 

안전(safe)하며 위생적(sanitary)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방 저소득층 프로그램은 대상 인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34)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

에서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하 SSI)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 보조금(Medicaid)의 수급 자격이 부여되며, 일부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이하 TANF) 수급자는 자동으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하 SNAP)의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 

TANF, SNAP, 근로소득 세금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의 경우 근로 또는 근로 관련 활동 참여 등의 급여 또는 서비스 자격 

조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HCV의 경우 별도의 근로 요건이 없다. 아래 표는 

34) 범주적 자격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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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연방 저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자격 대상, 혜택을 정리한 

내용이다. 

구분 목적 지원 내용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를 포함한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 근로에 대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소득 지원을 제공

납부할 세액을 줄이기 위한 환급형 
세액 공제(적격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관계없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Housing Choice 
Vouchers

저소득층 및 기타 자격 요건
을 갖춘 가정이 민간 시장에
서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
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월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며, HUD
는 지역 공정 시장 임대료를 기준
으로 최대 한도까지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소득의 높은 비율을 가정 에
너지에 지불하는 저소득 가구
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해주기
을 위해 지원

냉난방비, 주택 내후성 등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상담 등)를 가정에 지원

Medicaid 
저소득층 성인, 어린이, 임산
부, 노인, 장애인 등에 의료 
지원을 제공

필수 해택으로는 입원 및 외래 병
원 서비스, 의사 서비스, 검사실 및 
엑스레이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선택적 혜택에는 처방약, 사례 관
리, 물리 치료 등의 서비스를 포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기아와 영양실조를 완화하고 
저소득 가구의 식품 구매력을 
높여 보다 영양가 있는 식단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저비용 모델 식단을 기준으로 공인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통해 제공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소득과 자산이 매우 제한적인 
고령자,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

계산 가능한 소득에 따라 차감이 
있으나, 전국의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하게 현금 지원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혜택을 보충할 수 있음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cash 
assistance

빈곤 가정의 아동이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의 가정에서 돌
봄을 받을 수 있도록 빈곤 가
구를 지원

음식, 주택, 긴급 주거지원, 육아, 
직무 교육 등을 위한 현금 지원 제
공

<표 6-3> 연방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원 내용

자료: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21; 2017)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180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1.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규모 

1970년대 들어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비율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35)36) 이에 따라, 1974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이 통과되었고, 

1937년 미국 주택법을 개정하여 섹션 8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1974년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1976년 말에는 

이미 10만 가구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1980년에는 

그 수치가 62.5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임대료 보조

를 받는 520만 가구 중 250만 가구 이상37)이 바우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35) 실제 미국 주택의 상태는 과거와 비교하여 20세기 후반에 크게 개선되었으며(Weicher, 
1989), 격년 조사 및 발표되는 미국 주택 조사(American Housing Survey)에 따르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주택은 1993년 전체 거주 주택 재고의 약 3%에서 2017년에는 1.
1%까지 감소하였다.

36) 전체 가구의 2% 미만이 심각한 물리적 결함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4% 미만이 과밀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16%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로 한정할 경우 이 비율은 24%까지 상승한다(Schwartz 
et al., 2021). 

37) 2022년 census에 따른 미국 전체 1.31억 가구 중 약 1.9%에 해당한다.



제6장 미국 181

〔그림 6-1〕 HUD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가구 수 변화(2000~2022년)

자료: Greenlee & McClure. (2024).

공공임대주택이나 다른 프로젝트 기반 지원 프로그램이 1990년 이후에 

감소한 반면, 바우처 프로그램은 HUD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모든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34%에서 2018년 52%로 증가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철거와 함께 기존 입주자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상황이 

결합된 결과로, 바우처를 지급받는 저소득 가구의 수가 누적적으로 증가

했다(2020년 기준 약 230만 가구). 이러한 증가로 인해 연방정부 예산에서 

바우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비용도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해당 비용은 442억 달러로, HUD 예산의 51.1%를 차지했다 (Kimu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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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HUD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가구 수 변화(2000~2022년)

자료: Armstrong et al. (2024).

제3절 주택바우처의 운영 구조

  1. 참여자와 역할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여러 주요 참여자가 각기 지정된 역할을 수행

하면서 운영되는데 주요 참여자에는 의회, HUD(미국 주택도시개발부), 

PHA(공공주택청), 참여 가구, 그리고 임대인이 있다. 의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예산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 폭력 생존자, 재향 

군인, 노숙 위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가정 등 특별한 필요를 가진 가구

에 대한 추가 바우처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된 예산은 HUD에 의해 각 지역 PHA에 배분된다. PHA는 (수혜)

자격을 갖춘 가구가 HUD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 

해당 예산을 이용하여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는 주택을 물색하고 임대인과 임대 조건에 대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 PHA는 참여 가구의 분담금을 제외한 임대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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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운영 

구조를 통해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가 민간 주택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6-3〕 HCV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역할

자료: Drew and Abioye. (2024).

  2. 자격 요건

바우처 수혜 가구의 자격 요건은 소득38)이 지역 중위 소득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바우처 수급 가구의 75% 이상은 지역 중위 소득의 

30%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38)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5,000 이상의 자산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등), 
사회보장 등 정기적 수령액, 주거 및 공과금에 지정된 금액을 제외한 복지 지원 소득 
등이 포함(HUD. n.d. https://files.hudexchange.info/resources/documents/HUD
_P5_Inclusions_Exclusions.pdf에서 2024. 9. 21. 인출)  

섹션 8 소득 및 자산에 포함·제외 항목

1)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공제 전 임금 및 급여
- 사업 또는 직업 운영으로 인한 순소득
- 이자, 배당금 및 기타 모든 종류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서 발생한 순소득. (순자산이 $5,000

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에서 파생된 실제 소득과 자산 가치의 비율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
- 사회보장, 연금, 보험, 퇴직금, 연금, 장애 또는 사망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정기

<표 6-4> 섹션 8 소득 및 자산에 포함·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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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UD. (n.d). Income and Asset Inclusions and Exclusions. https://files.hudexchange.in
fo/resources/documents/HUD_P5_Inclusions_Exclusions.pdf에서 2024. 9. 21. 인출

섹션 8 소득 및 자산에 포함·제외 항목

적 수령액 전액
- 실업, 장애 보상, 산재 보상 및 퇴직금 같은 소득 대신 지급되는 급여
- 가족이 받은 복지 지원
- 복지 지원금에서 주거비 및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
-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지급 같은 정기적인 수당
- 군인의 모든 정규 급여, 특별 급여 및 수당
-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비로 받은 금액을 초과한 재정 지원

2) 소득에 제외되는 항목
- 18세 미만 아동의 고용으로 인한 소득
- 임차인 가족과 관련이 없고 혼자 살 수 없는 위탁 아동 또는 장애인 등을 돌보는 대가로 

받은 지급금
- 상속, 보험금, 자본 이득, 개인 또는 재산 손실에 대한 합의금 등 일시적 수령액 
-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또는 그 상환을 위해 수령한 금액
- 법에 정의된 장애인, 고령자 등 활동 지원사의 소득
- 학생 재정 지원금
- 전쟁지역에 파병된 가족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
- 선물을 포함한 일시적, 비반복적 또는 산발적 소득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된 지급금 또는 수당
-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식품 프로그램(WIC)에 따른 할인 가격 식품을 포

함하여 학교 급식법 및 동 영양법에 따라 받은 모든 금액
- 주요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연방 지원금 및 주·지방 정부 및 재난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
-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가구가 받은 지원금 등

3)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 은행계좌, 대여금고, 보관된 현금 등 잔액 및 해외 보유 자산(예금 계좌의 경우 6개월 평균 잔액)

-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탁의 현금 가치
- 임대 부동산 또는 기타 자본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
- 주식, 채권, 국채, 예금증서,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 계좌의 현금 가치
- 개인 퇴직금 및 연금 기금
- 사망 전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
- 보석, 보석류, 동전 수집품, 골동품 자동차 등 투자 목적의 개인 자산
- 상속, 자본 이득, 복권 당첨금, 자산 매각으로 인한 현금, 피해자 배상금, 보험 합의금, 기타 일시금 
- 보유한 모기지 또는 신탁 증서
- 부동산 등 지난 2년 동안 증여한 자산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 미

만으로 처분한 자산 등

4) 자산에 제외되는 항목
- 의류, 가구, 자동차, 장애인 전용 차량 등 
-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자산(자산이 개인 명의로 보유되어 있지만 그 자산 및 소득이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고 그 다른 사람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협동조합의 지분
- 현금 가치가 없는 정기 생명보험 등
- 압류, 파산,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된 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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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는 일반적인 수당과 성격이 달라,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PHA가 받은 연간 할당량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는 대기자 명단을 신청39)하거나, 추가 

바우처가 공급될 경우 추첨 풀에 들어가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대기자 명단이 포화상태인 PHA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40) 이는 주택바우처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각 공공주택청은 대기자 명단에서 신청자를 선정할 때 우선할당에 

따른 선호도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숙인, 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대 

자격을 갖춘 가구는 우대 자격이 없는 다른 가구보다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주택바우처 참여 가구는 소득이 매우 낮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9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연방정부의 빈곤선에 

못 미치는 1만 5,000달러이며, 38% 이상이 1만 달러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수혜자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 원천은 고령이나 

장애로 받는 사회보장 급여나 연금(58%)이고, 65%는 장애가 있거나 

39) 각 지역의 공공주택청에 따라 고유한 대기자 명부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다. 많은 지역
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선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만료된다. 예를 들어 Dallas Housing A
uthority(DHA)의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신청서는 최대 18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만료되며, 해당 기간 내에 선정되지 않으면, 신청자는 새로운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0)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보고서(2021)에 따르면, 조사한 50여 개
의 공공주택청 중 평균 대기 기간이 1년 미만인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며, 가장 긴 곳
의 평균 대기 기간이 최대 8년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바우처를 받은 가정은 
대기자 명단에서 평균적으로 28개월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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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이며, 40%는 여성 한부모 가정이다. 1인 가구는 전체의 43%이며, 

5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한 가구는 약 60% 정도이다.

평균 연 소득 $14,771

소득 수준별 가구 가구원 나이

$0 4 0~5세 11

$1~$5,000 9 6~17세 31

$5,001~$10,000 25 18~50세 35

$10,001~$15,000 25 51~61세 11

$15,001~$20,000 14 62~82세 11

$20,001~$25,000 8 83세 이상 1

$25,000 이상 14

소득원별 가구 가구 규모

근로소득 있음 25 1인 43

정부 보조금 27 2인 20

사회보장소득, 연금 등 58 3인 16

기타 다른 소득원 24 4인 11

소득 없음 3 5인 이상 7

가구 형태 침실 수

장애 가구 45 0개 2

노인 가구 20 1개 27

아동 양육 가구 43 2개 36

여성 한부모 가구 40 3개 28

4개 6

5개 이상 1

인종 및 히스패닉계 현 주택 거주 기간

백인 47 1년 미만 14

흑인 47 1~2년 7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
래스카 원주민

1 2~5년 19

아시안 2 5~10년 20

기타 2 10~20년 31

히스패닉(중복 가능) 18 20년 초과 8

<표 6-5>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2019년) 

(단위: %)

자료: Schwartz (20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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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조금 수준

주택바우처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액수는 가구의 소득과 주택의 공정

시장 임대료(Fair Market Rent, 이하 FMR)에 따라 계산된다. 보조금은 

가구의 월 소득의 30%와 해당 주택의 FMR 또는 공공주택청이 정한 지급 

기준의 차액으로 정해진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되므로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해당 주택의 

임대료가 지급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매년 

HUD는 대도시 지역 또는 비수도권 카운티 내 침실 수와 입지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약 40번째 백분위 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FMR를 

설정한다(Finkel 외, 2017; Ellen, 2020). PHA는 해당 시장의 중간 가격

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rent) 및 관리비(utility)41)를 고려하여 FMR의 

90%에서 110% 사이에서 지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Mazzara & 

Gartland, 2022). 이는 지역별로 주택 임대료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택바우처에서 바우처 참여 가구는 매년 자격을 갱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구 소득, 가구 구성원, 자산 등을 확인한다. 다만, 고정 소득

(예: 연금, 사회 보장 연금 등)이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매년 

소득을 재확인하지 않고 3년에 한 번만 소득을 재검증하며, 나머지 해에는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s, 이하 COLA)만 반영한다.

  4. 알맞은 주택 찾기

주택바우처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가구는 일반적으로 30일에서 90일 

41) 수도, 가스, 전기 같은 기초적인 사용요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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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민간의 임대 주택을 찾아 확보해야 한다. PHA는 수혜 가구에게 

바우처를 수락하는 임대인과 임대 주택 목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정보는 최신정보가 아니거나, 수혜자가 원하는 지역의 임대 주택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임대료가 높거나 임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 주택을 탐색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바우처 수혜 가구가 사용 가능한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을 찾으면, 

PHA는 해당 주택을 검사하여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PHA 직원 또는 계약 담당자가 수행하며, 주택 품질은 13가지(위생시설, 

음식 준비 및 쓰레기 처리, 공간과 안전, 난방 환경, 조명과 전기, 건물 

구조와 자재, 내부 공기 질, 용수 공급, 납 페인트 사용 여부, 전용 출입구와 

비상계단 등, 건물 외부 주변 환경, 위생 상태, 화재 감지기) 성능 요건42)

으로 구성된다. 검사 시 거실, 주방, 화장실, 각 방과 복도의 성능 요건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점검 양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난방과 

배관, 전반적인 안전과 위생도 따로 항목을 구성한다. 주택이 해당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수리해줄 것을 요구

받으며, 이는 추가 비용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PHA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세입자가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가구는 바우처를 몰수당하고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음 가구에게 그 

몫이 제공될 수 있다. 전미 바우처 수혜 가구의 61%만이 요구된 주택 탐색 

기간 내에 주택 임차에 성공한다(Ellen 외, 2023). 이는 많은 가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한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42) HUD. (n.d). Housing Quality Standard. https://www.hud.gov/sites/documents/
DOC_35620.PDF에서 2024. 9. 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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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연방의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점검 양식

자료: https://www.hud.gov/sites/dfiles/OCHCO/documents/52580A.PDF에서 2024. 10. 
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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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택바우처에 대한 평가

  1. 성과

주택바우처를 받는 저소득 임차인은 지원을 받지 않는 저소득 임차인에 

비해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한다.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며(Ellen, 2020), 임대료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면 

식료품, 의료, 보육/교육, 교통 등 다른 수요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 있고

(Gartland, 2022), 주거 불안정 및 노숙인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Boshart, 2021). 또한, 바우처 수혜자는 더 나은 품질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경제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가구의 과밀 발생률이 낮아진다. 주택에 대한 PHA의 검사는 비수혜 임차

인에 비해 주택 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줄여준다(Schwartz et 

al., 2021).

바우처 수혜자가 차별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없는 임차인에 비해 더 나은 근린 효과를 경험

한다는 것이다.43) 근린의 경제적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만, 당뇨병, 우울증, 불안 같은 질환의 유병률이 감소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 개선 같은 혜택과 관련이 있다(Galvez & Oppenheimer, 

2020; Fischer 외, 2019). 특히 아동은 단기적으로 비행 문제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며(Chetty 외, 2015), 장기적으로 

해당 주거지원을 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어 소득의 증가, 

대학 진학률 증가, 편부모 가능성 감소 등 경제·교육·생활방식에 있어 

43) 양적으로 불충분한 주택과 임대인 수, 빈곤 지역의 네트워크에 가까이 머물고자 하는 
욕구, PHA 관할 구역 간 바우처 양도에 대한 행정적 장벽 등 긍정적 효과는 다소 제한
적일 수 있음(Bergman 외, 2023; Colbur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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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누린다는 주장(Galvez & Oppenheimer, 2020; Chetty 외, 

2015)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더 어린 나이에 기회가 많은 지역

으로 이사한 아동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Bergman 

외, 2023; Chetty 외, 2015).

  2. 한계

주택바우처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적당한 임대주택 

재고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는 바우처 수혜자가 주택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FMR 이하의 주택이 적은 지역

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바우처 수혜자가 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며(Bergman 외, 2023; 

Cunningham 외, 2018), 신청 수수료 및 보증금 같은 바우처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Cunningham 외, 

2018; Finkel 외, 2017).

많은 주와 도시에서 바우처 보유 여부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우처 수혜자에 대한 편견 문제, PHA와의 

행정적 문제로 등으로 일부 임대인은 주택바우처의 수용을 꺼리게 된다. 

재직 유무, 최소 신용 점수, 일정한 소득 같은 조건을 이유로 우회적으로 

주택바우처 참여자에게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Cunningham 외, 

2018). 임대인은 임대료를 FMR 이상으로 인상하여 바우처 소지자가 

주택에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특정 세입자가 주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

HUD와 PHA가 해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지 불확실하며,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해당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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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그러므로 의회의 예산 승인에 대한 지연은 HUD 예산 분배와 

PHA의 추가 바우처 예산 지원 기능을 마비시켜 대기자 명단의 가계 부담 

완화 기능을 저해하기도 한다(Acosta, 2023).

하지만 무엇보다 HCV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 정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실제로 자격을 갖춘 가구의 4분의 3 

이상이 연방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Acosta, 2023; Gartland, 

2022), 수백만 가구의 저소득층이 더 높은 시장 임대료의 환경에서 살아

가고 있다. 이들은 주택의 품질, 크기, 입지 또는 기타 필수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간의 타협을 통해 임대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며, 대기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PHA는 대기자 명단에 대한 신규 신청자 

접수를 중단하기도 한다(Acosta & Gartland, 2021).

  3. 개선 노력

가. 임대인의 참여 감소

주택바우처의 효과적인 작동에는 임대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주택바우처에 참여한 임대인의 수는 

70만 명에서 약 64만 명으로 감소했다(Minott, 2021).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신청 및 입주 승인 과정, 바우처 금액에 대한 혼란, 기술적 문제로 인한 

복잡성 등의 행정적 장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Graves, 2016),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임대인들이 바우처 세입자를 선호하지 

않게 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임대인들은 관료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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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유지로 인한 잠재적 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관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세입자와의 갈등에서 PHA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Garboden 외, 2018). 

하지만 PHA로부터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Garboden 외, 2018). 특히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약한 주택 시장에 있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Graves, 2016). 예를 들어, 볼티모어에서는 오래된 주택 

재고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소규모 부동산 

임대인이 HCV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Garboden 외, 

2018).

임대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권장 사항을 들 수 있다. 

주택바우처 관리 개선, 임대인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임대인의 지역 PHA 및 지역사회 단체의 파트너로의 

참여, 임대인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다(Fowler 외, 2023; 

Cunningham 외, 2018).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임대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HCV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나. 소득원에 따른 차별 금지(Source of Income Protection, 이하 SOI)

1968년의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 of 1968)에 따르면 바우처 

수혜자는 차별 금지에 대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연방법에 따라 

임대인은 잠재적 세입자(바우처 수혜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우처 세입자가 노골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부 주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소득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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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바우처 소지자 같은 정부 지원 

소득원(공공부조, 연금, 장애 수당 또는 기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132개 지역에서도 다양한 수준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우처 가구의 약 57% 정도가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는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나타난다(Knudsen, 2022).

기존 연구에 따르면, SOI 보호 제도 유무에 따른 지역별 차별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해 보인다. SOI 보호 제도가 있는 지역의 바우처 수용에 

대한 거부율은 15~30%인 반면, 보호 제도가 없는 지역의 거부율은 60~ 

80%로 높게 나타난다(Cunningham 외, 2018). 이는 SOI 보호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 바우처 수혜자들이 주택을 탐색하는 데 더 적은 차별을 경험

함을 보여준다. 정부 차원의 SOI 법이 시행된다면 바우처 수용과 그 효과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Greene 외, 2020). SOI 법은 바우처 소지자

들이 더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보편적 바우처(Universal Voucher)로의 확장

HUD 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바우처 수혜자의 절반 정도가 바우처를 

받기까지 2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으며(Acosta, 2023), 약 2,400만 명의 

저소득 임차가구가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지불하고 

있다(Fischer 외,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옹호자들은 HCV 프로

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가 바우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며, 이러한 확대를 ‘보편적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이라 명명한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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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혜택 같은 자격으로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Urban Institute는 보편적 주택바우처의 비용을 연간 1,680억 달러로 

추정하는데, 이는 현재 모든 연방 주택 보조금에 지출되는 5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Wheaton 외, 2023). 주택바우처의 적용을 모든 

적격 가구로 확대하면 93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빈곤 추가 

조치에 의해 측정된 빈곤율을 14.7%에서 12.1%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Wheaton 외, 2023).

보편적 주택바우처의 대규모 재정 투자 문제를 제외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확장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Blumgart, 2016; Desmond, 2016). 주택바우처 옹호자들은 

보편적 바우처가 팬데믹 같은 긴급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는 가치에 주목

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소득 손실로 인해 주거비 증가와 주거 불안정에 

직면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즉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팬데믹과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하고 불안정하며 과밀화된 가구의 

주거 옵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Fischer 외, 

2021).

반면, 상대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그 시행이 

느렸고, 지원이 불충분하며, 지속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Fischer 

외, 2021; Rice & Oliva, 2021). 보편적 바우처 시스템의 구축은 미래 

잠재적 보건 또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의 규모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Fischer 

외, 2021; Choi & Goodma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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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거 이동 및 근린 선택에 대한 문제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교육 및 경제적 기회가 풍부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수혜 가구

에게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Ellen, 2020). 하지만 바우처를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우처 

소지자는 여전히 기회가 적은 동네에 머물러 있다(Greene 외, 2020; 

Mazzara & Knudsen, 2019).

〔그림 6-5〕 빈곤율에 따른 바우처 사용 가구의 비율(2010년, 2020년)

자료: Armstrong 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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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세입자 기반 바우처 가구 중 44%가 빈곤율이 높은 

지역(20% 이상)에 거주하고 있으며, 7%에 해당하는 가구는 빈곤율이 

40%가 넘는 극빈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Armstrong 외, 2024). 또한, 

이러한 빈곤의 집중도는 도시 카운티 지역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6-5〕). 바우처 사용자가 가구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근린의 혜택을 고려하기 전에 주택 물색 과정의 어려움, 재정적 제약, 

주거 불안정 이력 등 여러 장벽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벽은 

주택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rgman 외, 2023).

주택바우처의 주거 이동 효과를 강조하게 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기회로의 이동(Moving to Opportunity, 이하 MTO)’ 시범사업이다. 

MTO 프로그램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 주거 이동에 대한 실험으로, 고빈곤 지역에 위치한 공공주택 개발 

지역의 극빈층 4,604가구가 저빈곤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HCV와 

주거 상담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Chetty 외, 2015).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구는 세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어, ① 빈곤 지역 

10% 미만의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은 가구, ② 기존의 이동 

지역의 제약이 없는 섹션 8 바우처를 받은 가구, ③ 대체적인 임대 지원을 

받지 않고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 지역에 머물게 된 대조군으로 나뉘

었다. MTO 시범사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빈곤율이 낮은 지역

으로 이주한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정신 및 신체 건강 개선, 주관적 웰빙, 

전반적인 가족의 안전 등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tty 외, 2015).

장기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영향을 관찰한 MTO 

실험에 따르면, 어린 나이(아동이 13세 미만)에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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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결과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에는 소득의 

증가, 대학 진학률 상승,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나은 동네에 거주할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Chetty 외, 2015).

HUD는 MTO 실험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반으로 1996년 39개 PHA와 

함께 직장 이동(Moving to Work, 이하 MTW)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주택 및 HCV 자금을 이용하여,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거 

및 고용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PHA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McCabe, 2023). 보다 더 최근에는 가구 구성원을 위한 구직 지원, 단기 

재정 지원 등 여러 서비스가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의 가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Creating Moves to Opportunity(CMTO)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Bergman 외, 2023).

마. 규모 지역 공정 시장 임대료(Small Area Fair Market Rents, 

이하 SAFMR)의 시행

주택바우처 임대료 기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설정하는 대신, 우편 번호 

또는 근린 지역 수준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보조금이 특정 지역의 임대료와 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규모 지역 공정 시장 임대료(SAFMR)이다(Finkel 외, 2017; Patterson 

& Silverman, 2019). 이는 평균 임대료가 도시 또는 카운티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주택에 더 높은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여,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주택에 주택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SAFMR 시범 운영 결과, 기회가 많은 지역의 임대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임대 주택 가용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kel 외, 2017). 이에 따라, HUD는 2016년 11월에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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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에서 SAFMR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다른 대도시

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Patterson & Silverman, 

2019). 그러나 SAFMR의 시행은 미국의 제한된 주택 공급으로 인해 

빈곤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주택바우처 수혜자에게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Cohen, 2020).

2023년 통과된 가정의 안정 및 기회 바우처 법안(Family Stability 

and Opportunity Vouchers Act)은 25만 개의 새로운 주택 이동 바우

처를 만들어, 가족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맞춤형 이동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지역사회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안은 2019년 의회에서 주택 선택 바우처 이동 법(Housing Choice 

Voucher Mobility Act)으로 승인된 커뮤니티 선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8개 PHA 현장에서 약 9,400가구에 보다 나은 주거 이동 관련 서비

스를 제공했다.

2020년 기준 전국 2,500개 PHA에서 약 25가지 유형의 주택 이동 

프로그램이 구축되었거나 개발 중이다(Galvez & Oppenheimer, 2020). 

바우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바우처 보유자가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정을 현실화하는 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인척, 육아, 또는 

직장에 근접하여 lease in place를 희망하는 바우처 세입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다(Cunningham 외, 2018; 

Mazzara, 2019).

바. 직접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의 정책 효과 비교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매년 230만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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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달러를 지출하는 연방정부의 최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는 긴급 임대 지원(Emergency 

Rental Assistance, 이하 ERA)을 위해 465억 달러의 특별예산을 배정

했을 때, 주택바우처를 통한 자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신 빠른 

유동성을 위해 미국 재무부에서 ERA를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주택바우처

의 모델에 따라 적격 임차인을 대신하여 집주인에게 ERA 지원금이 지급

되었지만, 지역 프로그램 관리자가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참여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재무부 관계자는 적격 가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침을 조정했으며, 이러한 정책 전환이 직접 임대료 지원으로 

변화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 지원을 제공한 것은 ERA가 처음은 

아니다. 50년 전, EHAP은 주택바우처의 토대가 되었으며, 자격을 갖춘 

가구에 현금(주택수당)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전액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Joice, O’Regan, and Ellen(2024)은 주택바우처는 잠재적 가능성을 

저해하는 세 가지 관련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 문제는 직접 임대 지원 

모델을 통해 잠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주택바우

처는 바우처 수혜자, 임대인, PHA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 당사자 모두

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바우처를 제공

받은 많은 가구가 임대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려는 주택바우처의 

목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세 

당사자 모두의 행동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바우처 소지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탐색할 유인이 없고, 임대인은 지불 기준과 FMR의 정보가 

공개됨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PHA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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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직접 임대 지원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주택 품질 요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 주택 품질 요건에 대한 제약이 

없는 EHAP 수혜자들의 약 3분의 2는 표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Allen, Fitts, and Glatt, 1981). 1970년대에 프로그램 설계자

들이 주택의 질을 우선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주택 

문제 성격이 품질 문제에서 비용 문제로 변화함에 따라 주택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것과 비용 문제 사이의 상쇄관계에 대한 계산법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HUD는 주택수당과 바우처를 직접 비교하는 실험을 실행한 적은 없지만, 

최근 몇 가지 노력을 통해 비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1년에 

Center on the Budget and Policy Priorities(CBPP)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임대 보조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검사 요건 없이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Fischer and Sard, 2021). 이 제안은 HUD와 공유되었고 직장

으로의 이동(MTW)의 확장을 통해 직접 임대 지원을 테스트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MTW 확장을 안내하는 연구 자문 위원회는 2021년 가을 

회의에서 직접 임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였다(HUD, 2022).

한편, 필라델피아 주택 개발 공사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주택 이니셔

티브는 주택수당과 바우처를 비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2022년 

PHL Housing Plus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PHL Housing 

Plus는 주택바우처와 거의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된 수당을 2.5년 동안 

주택바우처 대기자 명단에 있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Philadelphia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nd).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거지원의 효과를 두 개의 그룹, 즉 바우처를 수령한 그룹과 

HCV 대기자 명단의 수당을 수령한 가구와 비교한다. PH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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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를 비롯한 여러 대안적인 정책 설계를 모색하고 다양한 시장 유형에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1. 쟁점 및 전망

주택바우처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현 예산 수준으로는 모든 저소득 임차인

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바우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 1,600만 명 이상의 적격 저소득 가구 중 일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성, 더 나은 근린 지역에 대한 접근성, 기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Gartland, 2022; 

Fischer 외, 2021). 또한, 고품질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구매력이 확대된 지원 대상 임차인의 지역 경제 활동 증가와 같은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Chadha, 2021). 그러나 보편적 바우처 

프로그램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려면 1,18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HUD 전체 운영 예산의 두 배 이상이 된다(Wheaton 외, 2023). 

이러한 막대한 재정적 필요는 프로그램 확대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충분한 자금 지원 없이 주택바우처을 통해 모든 저소득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바우처 수혜자를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에 따른 보호 계층으로 

포함시켜 차별을 금지하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바우처 소지자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더 많은 

지역의 주택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Freem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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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우처를 대리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Schwemm, 

2020). 소득원에 따른 바우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법 시행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Bell 외, 2018).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PHA는 임대인

에게 주택바우처 절차에 익숙해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관리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택 사전 점검, 임대인과 연락하고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전담 PHA 직원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Garboden 

외, 2018). 이러한 조치는 바우처를 수락하는 임대인의 수를 증가시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며, 기회가 많은 

지역에 바우처 수혜자의 주거 이동 옵션과 더 나은 생활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킨다. 한편, 민간의 임대인에 대한 지원 확대, 임대인과 

PHA 간의 더 나은 채널과 소통 방식, 품질 검사 과정의 명확성과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센티브 비재정적 인센티브

 임대 계약 보너스
 추가 보증금
 지연 및 공실 수수료
 경미한 수리 비용
 위험 완화 기금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임대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대인 콜센터
와 담당자 배치

 신속한 검사 프로세스를 통한 공가 시간 단축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점검 과정
 임대차 관련 교육 제공
 입주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전 체크인
 퇴거 방지를 위한 임차인 지원
 임대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인정

<표 6-6>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예시 

자료: HUD Exchange Bergman. https://files.hudexchange.info/resources/documents/
Mainstream�Vouchers-Lessons-Learned-from-Communities-of-Practice.pdf에서 
2024. 8.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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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우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PHA 프로세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PHA는 바우처를 수락하는 임대인의 최신 목록을 수혜자에게 제공

하여 주택 확보 기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및 임대료 외 기타 

비용들을 지원하며, 일반적인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HUD는 PHA가 원격 비디오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임대인의 

주택 품질에 대해 자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에 대한 PHA의 검사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였다. 이러한 대안을 사용하면 PHA 직원뿐만 아니라 

바우처 수혜자와 임대인이 임대 절차를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품질 문제를 식별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Bergman 외, 2023).

광범위한 대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사회 수준에서 SAFMR(Small Area 

Fair Market Rents)의 사용을 확대하여 세분화된 임대료 분포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더 많은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임대 주택에 대한 접근

성을 높일 수 있다. SAFMR의 사용 확대는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도 

HCV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빈곤층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확대와 보장 수준 강화를 제외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과거 주택의 질을 우선시하여, 주택바우처는 주택의 안전과 

품질요건을 미국 주택법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지난 40년 동안 임대주

택의 질을 상당히 개선해왔다. 바우처 수혜자에게 임대를 고려하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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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PHA와 협력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 주택에 접근하는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주택이 초기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모든 결함을 입주 

진행 전에 해결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민간 시장에서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에 대해 임대인은 바우처 프로그램의 부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해당 프로그램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osen, 2020). 

한국의 민간임대시장에서 주거급여 수혜 가구의 주택 품질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질 점검에 대한 절차를 민간임대시장의 

표준절차에 통합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탐색할 때, 품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가 정부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참여자 검사”를 통해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품질을 충족

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HUD 지침에 따라 원격 

점검을 실시한 방식은 또 다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가 

입주 예정 주택을 볼 때 휴대폰을 사용하여 비디오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면 PHA 조사관이 가상으로 주택을 검사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세대가 입주한 후에 점검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확인된 결함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44)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임대 기간에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44) 세입자가 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것인가, 주택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급여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해당 세대가 거주할 수 없도록 임
대인을 집행 위반으로 신고할 것인가,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도록 요
구할 것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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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에 비례하여 세입자의 주거급여를 산출하는 것은 보다 

가난한 가구와 덜 가난한 가구에 차등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세입자의 

분담금을 가구 소득의 30%로 설정하고, 1년마다 소득을 재검토하여 

세입자의 분담금을 재산출할 수 있다. 행정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소득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해당 가구는 3년 

동안 소득의 변화에 따른 불이익 없이 가구의 소득을 중가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수당 성격의 직접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과 

현물 지급 성격의 주택바우처가 비교되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국 PHA에는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대기자 명단이 오랫

동안 누적되어 있으며, 반면 한국의 주거급여는 그 보장 수준에 있어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장 수준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들을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장 수준이 

높은 주거급여와 현물지급 형식의 주택바우처에 임의 배정하는 사회실험이 

필요하다. 가시적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주거

급여에 더하여, 바우처 같은 주거 이동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역 자치단체에서 아동을 포함한 미래 세대에 경제적·

교육적·생활방식에 있어 바우처를 이용한 근린 효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은 13세 이하 아동을 구성원으로 한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한 

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해당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임대 성공률, 주택과 근린 지역의 질, 주거비용, 주거 안정성, 관리에 대한 

부담의 차이 등 주요 결과가 면밀하게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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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지금까지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 현황과 쟁점, OECD를 통해 살펴본 주거

급여의 현황, 그리고 독일, 핀란드, 미국에 대한 주거급여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아래에 요약하여 위상 재정립 방안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먼저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가 구축되는 과정을 본 연구의 배경으로서 

살펴보고, 현 제도의 근거법, 지급 원칙과 운영 원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주거급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국내 주거급여에 대한 연구와 국외 주거

급여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종합한 쟁점으로, 주거급여의 이중적 성격, 즉 공공부조와 주거권 

보장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구체적으로, 주거급여는 현행 법적 

설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도출된 제도로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거기본법」에서 도출되는 주거권 보장 

제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특성을 언급하였다. 주거급여는 공공부조로서 

주거 영역의 최저한도를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생계급여 대상자의 소득 조건 이상의 대상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장 수준도 「주거기본법」이라는 별도 법률의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별도 기준에 근거한다. 이를 종합하면, 주거급여는 단순히 

제7장 결론



210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에서 주거의 최저한도를 보장하는 측면으로만 이해되기는 어려

우며, 빈곤의 대응뿐 아니라 예방적 측면, 주거비 보장뿐 아니라 물리적 

주거 보장 측면까지 고려한 제도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

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지급 원칙과 운영 원리에 대해, 대상자 선정, 물리적 보장 

수준, 주거비 보장 수준으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해당 원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어서 주거급여에 대한 선행

연구를, 국내 주거급여 연구와 국외의 주거급여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내 주거급여 연구는 제도의 변화에 조응하면서 시기별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종합하여 주요 국가 분석에 

필요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분석 틀의 항목은 제도 배경,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운영 및 평가로 구성하였다.  

  2. 주거급여의 국제적 동향 및 OECD 국가 분석 

먼저,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 성격과 더불어 최근의 동향 및 레짐

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복지국가 레짐론과 일정한 

조응 관계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으로 구축된 주택 레짐론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쇠퇴와 더불어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주거급여라는 

현금성 주거지원 정책은 시장주의와의 친화적 성격과 소득보장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급여를 복지국가 레짐론이나 주택 

레짐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OECD 데이터에 대한 기술분석을 통하여 주거급여의 세계적인 

동향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명칭, GDP 비율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외 주거

급여 자격 요건(소득 기준 포함 여부), 주택 조건(자가 및 사회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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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운영 수준(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비 항목(주거유지비 포함 여부), 

지급 방식(현금 또는 바우처), 지불 방법(임대인 또는 임차인), 권리성 유무, 

취약계층 우선할당 여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의 주거정책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OECD 적정주거 데이터베이스)

에서 ① 주택수당에 대한 GDP 지출 규모, ② 주택수당의 수급률, ③ 급여 

수준, ④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GDP 지출 규모, ⑤ 공급량을 주요 지표로 

추출하였고, OECD 주요국의 주거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집의 개수는 4개로 한정되었다. 먼저 1)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이 높은 유형이며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주로 포함되었다. 2)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정도가 평균 수준인 유형은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가 포함되었고, 3)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수준은 

낮지만 주택수당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리투아니아, 폴란드, 

한국 등)과 4) 공공주거정책의 발전 정도도 낮고 주택수당의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미국,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호주 등)로 분류되었다. 

  3. 3개국의 주거급여 분석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본 세 국가인 독일, 핀란드, 

미국의 주요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여 살펴본다. 이때 참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 



212 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 주거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현황 

주거급여 도입에는 세 국가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세 국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부족을 공통으로 

경험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여 대응하였으나, 주택의 절대량 

부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에는 재정적 부담 및 빈곤 집중 등의 부작용

으로 주거급여를 도입하는 흐름을 보인다. 다만 핀란드는 사회주의와 자본

주의의 대립을 거친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자가 소유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민간 주택 중 약 40% 정도가 사회주택이어서 전체 사회

주택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한편,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공공부조 제도가 체계화될 시기인 1999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행과 같이 독립적인 제도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었다. 

<표 7-1> 주거급여의 도입 배경 

독일 미국 핀란드 한국 

최초 도입 연도 1955년 1974년 1972년 2000년 

본격 실시 연도 1965년 1983년 1994년 2015년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거급여 정책의 성격 

정책 목적은, 독일과 프랑스는 다층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가져, 공공

부조로 대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격이 있다. 미국은 극빈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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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일과 핀란드는 각각 사회부조제도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즉 

독일은 근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는 사회부조제도, 근로 능력자를 대상

으로는 시민수당을 받기 전에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주거

급여가 기능한다. 핀란드는 주거급여 등 각종 수당을 신청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공공부조를 받는다. 미국은 사회부조

제도와의 관계가 미약하다.

한편, 공공임대주택과의 관계를 보면, 독일과 핀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되어 주택바우처와 공공임대주택이 대체 관계임이 명확히 제시된다. 

<표 7-2> 주거급여 정책 성격 

구분 독일 미국 핀란드 
한국

(임차가구 기준)

주요 정책 
대상  

○ 공공부조 이상 
계층 

○ 최빈곤층 
○ 공공임대 

퇴거자

○ 공공부조 이상 
계층 

○ 공공부조 + 
공공부조 이상 
계층  

타 소득보장 
제도와의 

관계 

○ 공공부조 예방 
성격

○ 공공부조 
○ 공공부조 예방 

성격
○ 공공부조 

공공임대주택
과의 대체 

관계 

○ 공공임대주택 
영향 감소에 
따라 주거급여 
강조  

○ 공공임대주택 
영향 감소에 
따라 주거급여 
강조  

○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큰 
대체 관련성 
없음  

○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큰 
대체 관련성 
없음  

자료: 연구진 작성 

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주거점유 유형은 3개국이 모두 상이하다. 독일은 자가, 임차 모두 포함

하며 공공임대도 포함된다. 미국은 오직 민간임대만 대상이며, 자가와 공공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핀란드는 일반주거급여는 원래 자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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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2024년 12월 31일 이후 중지된다. 연금수급자 주거급여는 

자가주택까지 포함하며 시설 생활자까지도 지원이 된다. 사회주택은 두 

주거급여 모두 포함된다. 독일은 자가주택도 포함되며 주거관리비용이 

지원된다. 주거 수준에 대한 기준은 미국만이 있으며, 독일이나 핀란드는 

최저주거기준이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자산 기준은 독일과 핀란드는 없으며 미국은 수급 조건에 일부 반영된다. 

소득 기준은 독일은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기준이며, 미국은 극빈층에 

해당한다. 핀란드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이 산식에 의해 계산되어 나오며 

자산 기준은 없다. 특별한 집단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나 할당은 독일과 

핀란드는 없고, 미국은 있다. 핀란드는 연금생활자 중 저소득 노인 대상 

주거급여가 별도의 제도로 있다. 

한국은 자가를 포함하되 수선유지급여 같은 실물 지원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공공임대도 포함한다. 주거 수준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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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조건 

구분 독일 미국 핀란드 
한국 

(임차가구 기준)

주거 점유 
유형 

○ 자가 포함
○ 공공임대 

포함

○ 자가 미포함
○ 공공임대 

미포함 

○ 일반주거급여 
- 자가 미포함

(2025년부터) 
- 사회주택 포함 
○ 연금수급자 

주거급여
- 자가주택 포함 
- 생활지원시설, 

장기요양시설 포함 
- 사회주택 포함 

○ 자가 포함 
(실물 지원)

○ 공공임대 
포함

주거 수준 
기준 조건 

○ 없음 
○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없음 ○ 없음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있음 

○ 자산 기준 
없음 

○ 소득 기준 있음 
○ 자산 기준: 

핵심 조건은 
아니며 일부 
반영 

○ 소득 기준 있음 
○ 자산 기준 없음 

○ 소득 및 자산 
환산한 중위 
소득에 따른 
기준 있음 

특별가구 
할당

○ 없음 ○ 있음(지역별) ○ 없음 ○ 없음

자료: 연구진 작성 

라. 임대료 기준 및 지원 수준

임대료 등급을 살펴보면, 독일은 지자체 임대료 수준이 전국 평균에서 

백분율로 벗어난 정도에 따른다. 미국은 지역 내 임대료의 하위 40% 수준

이며, 핀란드는 전국을 4개 구역(일반주거급여) 및 3개 구역(연금수급자 

주거급여)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거 유형별 최대 인정주거비용을 설정

한다. 핀란드는 특히 주거 유형별 포함되는 비용이 다르다는 특징도 있다. 

임대료 지원 수준은 모두 산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국마다 임대료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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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소득 수준에서건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발생한

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주거급여 항목은 독일과 핀란드는 모두 임차료 외에 난방비도 지원한다. 

핀란드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비도 지원한다. 또한 독일은 난방비

와는 별도로 ‘기후보호요소’라는 항목이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밖에 주거비 과부담 기준이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RIR = 30%는 

자기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지원 액수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 이상일 때 자기부담이 

있다는 점도 타 국가에 비해 독특한 점이다. 

<표 7-4> 임대료 기준 및 지원 수준 

구분 독일 미국 핀란드 
한국 

(임차가구 기준)

최대 지원 
임대료 
한도  

○ 7개 지역 
○ 지역별 평균 임

대료 
○ 임대료 백분위 

○ 인정주거비용 
산출 

○ 최저주거기준 
임대료 산출 

RIR 기준 ○ 없음
○ 없음(RIR 30% 

임대료 간주)
○ 없음 ○ 없음 

지원 
액수의 
결정

○ 산식에 따름 

○ 소득의 30%와 
해당 주택 공정
시장 임대료의 
차액 

○ 인정주거비용에
서 기본 공제액
을 제외한 액수
의 0.7 배수 

○ 한도액 내 실비 

임대료 
지원 산식 

○ 산식

1.15·(M – (a+ 
b·M + c·Y)·Y) 

Euro

M: 고려해야 할 월 
임대료 또는 부
담금(유로),  

Y: 총 월 수입(유
로), ‘a’, ‘b’ 및
‘c’: 고려할 가
구원 수에 따라 

○ 산식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를 
소득의 30%와 해당 
주택의 공정시장 임
대료(Fair Market 
Rent, FMR)에 따
른 지급 기준의 차액

○ 산식 
일반주거급여 급여
액 = 0.7 × (인정
주거비용 – 기본 공
제액)

기본 공제액 = 0.5 × 
[T - (667유로† + 
94 × A + 296 × 
L)]

†667유로: 기준 

○ 산식
한도액 내 실비 
소득인정액>생계
급여 선정 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
(혹은 실제 임차
료)-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자
기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
계급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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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작성 

마. 제도의 운영 주체

제도의 운영 주체는 세 국가 모두 상이하다. 먼저, 중앙정부의 부처는, 

독일과 미국은 국토부, 핀란드는 사회보험청이 담당한다. 독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담당하지만, 미국과 핀란드는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한편, 접수 및 업무는, 독일은 지자체 및 지역에 설치된 주거급여 

사무소, 미국은 지자체의 공공주택청, 핀란드는 사회보험청이 담당한다.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약 8대 2의 비율로 예산을 담당한다. 그 

밖에 접수 및 업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어 타 국가와 공통적이다. 

구분 독일 미국 핀란드 
한국 

(임차가구 기준)

차등화된 값

금액
T = 가구 총소득
A = 가구 내 성인 수
L = 가구 내 자녀 수

임대료에 
포함되는 

항목 

○ 순 기본 임대료
(난방 및 온수 
제외)에 부대 
비용(수도, 폐
수, 쓰레기, 계
단실 조명)을 
더한 금액이 임
대료로 간주

○ 난방비 
○ 기후보호요소 

○ 공정시장 임대
료와 주거유지
비 고려 

○ 일반주거급여
- 주거 유형마다 

상이
- 임차료,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 수
도, 난방비(한도 
있음) 

○ 연금수급자 주거
급여 

- 임대료
- 임대료에 포함

되지 않은 수도 
및 난방비

- (단독주택) 수도 
및 난방비용 제
외, 유지보수비
용 포함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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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제도의 운영 및 공급 주체 

구분 독일 미국 핀란드 한국 

운영 및 
공급 주체 

○ 예산: 정부(국토부 
담당)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

○ 접수 및 업무: 지자
체 및 지역별 주거
급여 사무소 

○ 예산: 중앙정부 
(국토부 담당) 

○ 접수 및 업무: 지
자체의 공공주택
청(PHA)

○ 예산: 중앙정부(사
회보험청(Kela) 
담당)

○ 접수 및 업무: 중앙
정부 사회보험청
(Kela)

○ 예산: 중앙정부
(약 80) 및 지방
정부(약 20) 

○ 접수 및 업무: 지
자체 동주민센터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

  1. 공공부조 및 소득보장, 타 주거정책을 고려할 필요 

한국에서 주거급여 제도는 생계비에 포함되었다가 독립한 역사를 갖는다. 

주거라는 공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주거비는 다른 생계비 항목에 비해 그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생계비 중심의 공공부조 제도에서 독립적인 제도로서 

발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향성을 낳았고, 맞춤형 개편 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지급 수준 등에서 자체 규정을 갖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생계급여에 비해 대상자가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만 여전히 공공부조로서의 제도적 기반이 있다. 주거급여는 현금

급여 성격으로 생계비 지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지급받으면 다른 생활비에 더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 성격별로는 공공부조(최저생계 보장)의 성격과 주거권 보장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주거급여가 최저생계비 보장의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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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다. 미국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의 역할을 한다. 독일과 핀란드는 극빈층은 주거비가 

포함된 공공부조가 대응을 하고, 주거급여는 공공부조로 떨어지지 않도록 

빈곤 예방의 역할을 한다. 즉 주거급여는 독립적인 주거정책이라기보다는 

다른 소득지원 정책과의 역할 분담 체계하에서 위상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다른 주거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조사된 

국가 중 특히 미국은 공공임대주택의 멸실에 대응하고자 주택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가 트레이드-오프

(trade-off) 관계인 것이다. 핀란드와 독일도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감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거급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공공

임대주택의 감소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된 국가

에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등 타 주거정책과의 관계도 고찰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공공부조 제도를 포함한 타 소득지원 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타 주거정책를 고려하여 위상이 고찰되어야 한다.

2. 빈곤 ‘대응’을 넘어선 ‘예방’ 역할을 강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타 국가에서 주거급여는 공공부조 또는 공공부조 

예방 정책으로 그 역할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의 주거급여의 역할은 다소 

애매하게 규정된다. 정책적 빈곤선이 급여별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빈곤선이 생계급여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기준보다 

상위의 소득계층에게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일정 정도 

빈곤의 예방 기능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주거급여는 대상자 

규정에 따라 살펴볼 때 빈곤의 대응뿐 아니라 빈곤의 예방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다소 절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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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주거급여의 빈곤에 대한 역할 

자료: 연구진 작성 

만약 주거급여가 공공부조 제도, 즉 빈곤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면 

이는 2015년 이전의 통합급여 형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통합

급여 형태가 적절치 않고 현재의 상태인 상황에서 공공부조 제도의 성격을 

강조한다면, 이는 생계급여가 공공부조 대상자 중 일부만을 담당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향후 발전 방향으로, 다소 절충적인 형태이지만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공공부조뿐 아니라 빈곤 예방 대상자

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주거급여는 

두 가지의 제도의 목적, 즉 빈곤 대응(공공부조)과 빈곤 예방(수당)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 빈곤선인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과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간의 간격의 적절성, 생계급여 미만의 대상자(빈곤 대응)뿐 아니라 

생계급여 초과 대상자(빈곤 예방)에 대하여 지원 수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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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곤 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대상자 확대  

현재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급여의 경우, 2024년 현재 주거급여 

자격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32%를 초과한 대상자에게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만큼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리는 ① 생계급여는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빈곤선이며, ② 정책적인 빈곤선 내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된다. ④ 단, 정책적인 

빈곤선 위의 대상자들은 빈곤선 외의 대상자이므로, 자기부담금을 제외

하고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만약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가 적절한 공공부조 선이라면 

현재의 주거급여는 공공부조와 공공부조 예방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절충적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32%가 공공부조의 

기준으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면, 생계급여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맞춤형 기초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맞춤형 기초

보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공부조의 각기 다른 부족분을 나타내는 것

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현재 중위소득 32%가 적절한 빈곤선

이라 판단될 경우의 주거급여의 역할이며, 오른쪽은 중위소득 48%가 

적절한 빈곤선이라 판단될 경우의 주거급여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중위소득 48%의 의미는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적 빈곤

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면서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주거급여가 빈곤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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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대상자가 폭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 역할을 하는 미국의 

주택바우처의 자격은 지역 중위 소득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바우처 

수급 가구의 75% 이상은 지역 중위 소득의 30%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자격 기준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야 

빈곤 예방적 기능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계급여 이상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들과는 다른 

별도의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생계급여 이상의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률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정도와 빈곤 예방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폭넓게 평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기준중위소득 32%가 적정한지 여부는 더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의 빈곤 대응이라는 

정책적 기능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45) 여유진 

외(2023)의 OECD 사회지출(SOCX)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조사에서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은 대체로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여유진 외, 2023). 

〔그림 7-2〕 적절한 빈곤선에 대한 판단에 따른 주거급여 역할 

자료: 연구진 작성 

45) 여유진 외(2023)의 OECD 사회지출(SOCX)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조사에서 중위소득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은 대체로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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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가 빈곤 예방적 기능까지 겸하려면 일단 대상자는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서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 빈곤율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적 기능

까지 포함하는 중층적 제도의 역할을 고민한다면 이에 구애받지 않고 

대상자 폭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저 수준(현재 1만 

원)까지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46) 

또한 기준중위소득 32%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47) 

또한 주거급여의 빈곤 예방적 접근은 다른 사회보험이나 수당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 주거급여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4.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연계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급여가 다른 제도와 

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일면적인 사고이다. 다른 한편에서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다른 주거 제도와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에, 아래에서는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주거급여의 방향을 제시한다. 

주거급여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물리적 기준(최저주거기준 등)과 주거비 

부담 기준(RIR 등)이다. 최저주거기준은 보장해야 할 목표이자 원리로 

46) 현재 주거급여에서 자기부담금이 0인 중위소득기준(2024년, 1인 가구, 1급지 기준)은 
1,849,769원이며, 이는 주거급여 자격(기준중위소득 48%)인 1,069,654원에 비해 약 8
0만 원 높은 기준이다. 

47) 임완섭 외(2023)에서는 빈곤층 실태 분석 및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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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한편 주거비 부담 기준은 대표적인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목표 지표이다. 따라서 주거급여에서는 물리적 기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거비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중요한 정책 수단과의 

관계도 쟁점이다. 아래에서는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최저주거의 보장 방향성 

1) 최저주거기준의 개선 및 단계적인 적용 의무화 

모든 국가들이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를 연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

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독일이나 핀란드는 최저주거기준은 있지만 주거

급여와 연계된 주택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는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극빈층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비 지원이 간접적으로 

주거 상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과밀화 

비율, 수선이 필요한 지붕, 벽, 바닥 등의 비율,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모두 EU의 일반적 수준보다 낮다고 평가된다(Kangas, 2024. 6. 14).

한국의 주거급여는 최소한 법정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물리적 기준에 대한 측정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료를 산출하여 기준임대료로 활용

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조사를 통하여 보수 수준을 산정하고 수리

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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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적절성, 최저주거기준의 수급 조건 강제성,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의 임차료

로의 반영 여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현 최저주거기준의 수준은 인구 구조·가구 특성 및 소득 수준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인권적인 최소 보장에 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48) 최근에도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활발하다.49) 최저주거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기준임대료 수준도 연동되어 

상향될 것이므로 주거급여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수급 조건의 강제성은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협소한 거처에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빈곤 

비즈니스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 면적에 따라 

주거비 상한액을 달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50) 

최저주거기준을 곧바로 강제성 있게 시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애로

사항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최저주거기준을 명목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제도적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거급여는 핀란드나 독일과는 상이하게 

최빈곤층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최저주거기준의 점진적 강제 적용을 

48) 이길제 외(2023)에 따르면 2022년도 임차급여 수급 가구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 기준 
미달 가구 11.8%, 시설 기준 미달 가구 19.8%, 침실 기준 미달 가구가 5.1%이다. 

49) 제22대(2024~2028) 국회에서 2024년 10월 현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최저
주거기준 관련 법안은 총 3개 발의되어 있다. 한창민 의원 등 15인은 1인 가구 30제곱
미터 등 바닥 면적 확대를 제안하였다. 황운하 의원 등 12인은 현 최저주거기준을 적정
주거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윤종군 의원 등 11인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인 갱신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고 할 수 있다. 

50) 예를 들어 도쿄는 1인 세대 기준 주택 부조액은 상한액이 53,600엔이나, 10㎡∼15㎡는 
48,000엔, 6㎡∼10㎡은 43,000엔, 6㎡ 이하는 38,000엔이 상한액이다(東京都福祉局, 
2015). 이때 수급액 기준과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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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검토해야 주거급여가 주거 상향을 통한 주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임차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이 기준임대료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준임대료만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의 

주거에 살기 어렵다는 경험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상당히 많다. 또한 부동

산이 급등하여 월세가 올랐음에도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임차급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22.2%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는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27.1%로, 수급자의 1/4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한다(이길제 외, 2023, p.22). 이것은 최저주거

기준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대료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이길제 외(2023)는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및 급지별·가구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주거 상향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감소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의성이 있으려면 정기적으로 최저주거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정기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주거종합계획과 유사한 주기로 수행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즉, 최저주거기준이 시의성 있게 기준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끊임없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위한 보완: 자가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보장

현재 자가가구의 주거급여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보장 수준은 매우 

미흡하며, 제도적으로 최저주거기준 수준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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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거처인 경우 주거급여에서 제공하는 수선급여로 적절한 거처에서 

거주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담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자가 공공임대

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지원

하도록 되어 있다(국토교통부, 2024b. p. 170). 

자가가구의 경우 미국과 핀란드는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며(핀란드는 

2024년까지만 포함됨) 독일은 포함된다. 그리고 OECD의 다수의 국가들은 

자가를 대상에 포함한다. 

하지만 자가에 대해 주거급여 차원에서 물리적 보수를 지원하는 국가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비의 이자라던가, 주거유지비 등이 지원 대상

이다. 주거 ‘급여’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물리적 지원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주거급여에서 물리적 지원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보장은 한계가 있다. 

주택의 구조가 문제라면 수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무상 지원에 의한 개축도 형평성 및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이상을 정리하면, 자가가구에 대한 물리적 수선유지를 위한 지원은, 주거

급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최저주거

기준 보장이라는 목표의 달성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에서 자가가구의 물리적 수선유지는 제도적으로 분리하되, 정기

적으로 수행되는 주거 유지를 위한 비용의 일부(이자, 주거유지비 등)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거 상태가 주택의 

범위에서 벗어난 비닐하우스 등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점차 제외해 나감으로써, 무리하게 자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양호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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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임차급여로 거주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물리적 수선은 집수리 사업이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실질적 목표로 두지는 못하더라도, 지원해 

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는 별도로 수급 가구 중 자가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나. 주거비 과부담 방지: 수급자 RIR의 정책 목표화 및 모니터링 강화

주거 빈곤의 대표적인 지표로 주거비 부담률(RIR)이 있으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넘으면 주거 빈곤이라고 판단된다. 조사한 핀란드, 

독일뿐 아니라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주거비 부담률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대신 소득에 비례하여 자기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어 

주거비 과부담을 본인이 스스로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최저

임차료 또는 월소득의 30%를 임대료 보조의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주거급여 제도의 목적은 주거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으나, 예방해야 할 부담 정도는 제도 설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수급자는 자기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경계로 하여 두 소득 구간을 살펴

보아야 한다. 

먼저, 생계급여 소득 기준 이하의 수급자의 소득 수준 대비 주거비를 

보았을 때, 2024년 기준 1급지 1인 가구 기준 32.3%이다.51) 2022년 주거

51) 2024년 기준 1인 가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인 713,102원, 기준임대료
(서울) 341,000원이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준임대료만큼을 수령하다고 보았을 
때 주거비 341,000원을 전체 소득인 1,054,102원(선정 기준+기준임대료)으로 나누면 
32.3%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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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이 전국 기준 

16.0%(중위수)(국토교통부, 2023. 12.22)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 빈곤 

비율인 3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수준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48%인 경우 2024년 기준 1급지 

1인 가구 RIR52)은 26.2%이다. 물론 최저주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RIR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길제 외(2023, p.47)에 따르면, 수급 후 경상소득 기준 대비 임대료 

부담 과다가구 비율은 4.5%이다. 공공임대는 1.1%이며 민간임대가 7.8%

이다.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주거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거비가 RIR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가 상당히 압박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연관된 제도는 주거급여뿐 아니라 생계

급여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 및 기타 소득지원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즉 RIR은 

제도에 직접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주거급여 및 다른 생계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중요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넘지 않아야 할 주거비 부담 지표(예시: RIR = 30%)를 제도의 목표로 

공식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2) 2024년 기준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인 1,069,654원, 
기준임대료(서울) 341,000원이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0.3×(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 0.3×(1,069,654원 – 713,102원) = 106,966원이다. 그러면 실제 소득은 1,
069,654원+341000-106966(선정 기준 + 주거급여 – 자기부담) 1,303,688원이며 이
를 주거비 341,000원으로 나누면 26.2%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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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속: 주거급여 대체 역할 및 중복 수혜 

논점화는 부적절 

주거급여와 대표적인 주거권 보장 제도인 공공임대주택과의 관련성이다.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급여가 대체재인 성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이며, 둘째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주거

급여 자격을 주는 것은 중복 수혜가 아닌가라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의 쟁점과 관련된 경우, 조사된 미국, 독일, 핀란드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감소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거급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양자 간의 관계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국은 대체재로서 주택바우처가 공공임대주택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과 핀란드도 유사한 경향이 있지만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모두 확대되고 있는 소수의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제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높아

지고 있으나 실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박미선, 2023).53) 또한 주거급여도 대상자가 확대는 

되고 있으나 재정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복지체제가 덜 발달한 남부

유럽 및 동부유럽, 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하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모두 확충해 나가는 목표 설정이 필요

하며,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예를 

53) 박미선(2023)은 정부의 공식 통계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9.4%라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재고 중 분양전환, 전세임대를 제외하고, 분모에 사용하는 주택 수에서 
빈집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8%까지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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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열악한 주거 상태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

주택 입주를 촉진하는 방안 등이다. 

두 번째 쟁점으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수혜에 관련된 

사안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인 경우 미국은 주택바우처 수급자에게서 

제외되지만, 핀란드, 독일, 그리고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주는 것이 중복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더라도 소득이 적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과중한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지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그 외 쟁점 사항과 방향성 

가. 주거비의 범위 확대 및 에너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필요

한국은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가 임차급여 가구는 임대료,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로 비교적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 미국, 

핀란드 3개국 모두 임대료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생활에 관련된 비용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의 범위는 임대료 이외에도 보증금 조달비용 및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유지 및 수선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비 등이 포함된다(임완섭 외, 

2023). 국가들마다 포함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상이하다. 또한 그 외에도 

자가가구의 주택 소유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주거유지비도 넓은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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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에 포함된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뿐 아니라 그 외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다.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서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자가가구, 그리고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가가구의 경우 물리적 

지원을 주거급여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지원 내용은 빈곤한 자가

가구에 대한 이자비 및 주거유지비 등이다. 한국에서도 일정한 소득 조건을 

갖춘 자가가구에 대해 이자비와 주거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물리적 지원은 

다른 주거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

에너지 비용은 최근 기후위기 관련 연료비 및 환경 관련 비용을 주거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에너지 비용을 

주거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독립적인 제도, 혹은 생계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지급할 것인가 혹은 

정액을 지급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있다. 국가별로 보면, 에너지 비용 

지원은 사회복지 급여나 요금 할인 제도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상이하다(김영희, 2019). 

에너지 비용의 주거비 포함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현재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

자는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한

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산업통산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24).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자 

차원에서 공공부조적인 성격도 있지만 지원 대상에 세대원 특성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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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하절기·동절기별로 상이하다.54) 

에너지 바우처는 제도가 독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와의 정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타 급여에 비해 대상자가 선별

적인데, 공공부조적 성격이 있다면 타 제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가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해 

온 점을 감안하여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생계 또는 주거급여에 편입시키기

보다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 지원 수준 등을 생계급여 등과 조정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에너지복지법 등 기본 법안의 제정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복지가 주거복지 영역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 

주거급여 대상자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국가들은 특별히 경험되지는 

않으나, 미국은 주택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집주인들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바우처를 받기 위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게, 빈곤한 사람들이라 

낙인된 사람들이 입주자로 된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

주인에 대한 몇 가지 지원이 결부되고 있으나 주택바우처에 활용되는 

주택은 민간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주택이 많다는 제도적 약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한국에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주거비가 입금되기 

54) 최대 한도는 1인 세대 310,200원(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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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열악한 거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거급여가 보다 확대됨에 따라 빈곤층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주거급여 인상분만큼 월세를 올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입주자가 받는 차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더 강화하고, 동시에 집

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면적은 변경하기 

어려우나 설비 기준이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거급여 제도의 직접적 보완보다는 

다른 주거복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청년 월세지원 제도의 통합 및 미혼청년 대상 포괄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수급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였던 30세 미만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거주를 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공간적 규정으로 적어도 ‘주택’이라는 곳에서 거주

해야 받을 수 있다. 

먼저, 30세 미만 미혼청년은 신청 불가라는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 세대

원을 동일 보장 가구로 판정하지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부모와 동일 보장 가구로 판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p.32). 왜 30세 미만인가에 대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이 범위 

기준은 결혼, 취업, 출산 중 하나 이상의 사건을 경험해야 성인기로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범적 판단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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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22, p. 2). 

핀란드의 경우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더는 부양의무가 없어 원칙

적으로 18세 이상 청년들은 원가족의 경제 형편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득 

수준이 낮다면 기본공공부조 및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55)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핀란드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가족으로

부터 부양을 받거나 공공부조를 받는 대신 주거급여를 통해 생활비의 

주거비 부분을 충당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영국도 18세 이상 청년은 부모와의 

동거 및 경제적 독립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원진 

외, 2022, p.44).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제도를 다른 급여에 앞서 폐지를 했듯이, 18세 

이상 청년이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청년이 독립적인 가구로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56)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 두 가지를 모두 조건으로 하고 있다. 30세 미만의 모든 청년의 개방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청년 및 원가구

까지 포함하는 등 과도기적인 조치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주거급여와 병행되어 왔던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을 주거급여로 통폐합

하되 과도기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5) 기본공공부조를 신청하려면 그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주거급여를 포함)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56)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2022∼2026년 한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
득 100% 이하인 경우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미혼부·모,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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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establishing the Role of the 
Housing Allowance System
: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Case Studies

57)Project Head: LIM, Deokyoung

Korea’s housing allowance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enefit, following the restructuring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uly 2015. Since its implementation, the 

policy has shifted from a provider-oriented approach to a 

demand-driven approach, thereby enhancing the protection of 

housing rights. Recently, with the housing allowance becoming 

more independent from other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

efits and various housing support measures expanding, it has 

become necessary to reassess its current status.

Previous research on housing allowance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rationale and effectiveness of expanding its 

eligibility criteria, increasing benefit levels, and estimating 

budgetary requirements.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for redefining the status of Korea’s housing allowance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housing benefit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Korea’s housing allowance 

system and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amining trends,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in international housing allow-

Co-Researchers: Lee, Teajin·Shin, Young-Kyu·Joo, Bohye･Lee Byeong-jae･Park, Kiduk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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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 systems, including those in OECD countries; assessing 

housing cost support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proposing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s housing allowance 

system.

The countries selected for analysis—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Finland—were chosen based on the results of a cluster 

analysis that considered the role of housing benefi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dditionally, 

to better understand housing allowance systems abroad, this 

study examines their status in OECD countries and classifies 

their policy types.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a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system that extends beyond the 

framework of public assistance to reduce housing costs. At the 

policy level,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for establishing a macro 

-level direction for housing cost support systems, including 

housing allowance.

Key words: Housing Allowance, International Case Studies, Housing Policy, 
Publ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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